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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후 외교정책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가 승인을 둘러싼 정치성에 주목하고, 승인

을 확대한 인정 개념으로 전후 중일관계를 설명하였다.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

이 중국 승인 정책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의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따라 중국 인정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이상적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인

정투쟁의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국내 여론

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권 회복과 강화를 내세우는 대내적 자기정당화를 강

조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중시하겠다는 대외정당화도 일

반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자기정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외교적 위선은 패전국 일본의 인정투쟁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낸다.

  일본의 자기정체성은 주권국가라는 이상적 자아와 패전국으로서 제한된 주

권국가인 현실적 자아의 간극을 좁히려는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확인된다. 또

한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라는 타자가 가진 ‘하나의 중국’ 주장과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

제사회로부터의 외압과 기회 사이의 간극이 중첩되면서 보다 복잡한 사고과정

을 요구한다.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괴리는 일본정부가 국가행

위자로서의 인식과 국내 인식의 괴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자기정당화에 내재된 

자기정체성 확인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 확인한 결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패전국에서 독립국으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에는 아시아 

경제선진국으로서, 1971년 유엔에서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1972년에는 평

화적 우호국가로서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이 전개되었다. 

  일본은 중국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투쟁의 맥락



v

에서 중국에 대한 인정 혹은 불인정을 행사한다. 1950년 초반부터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일

본은 항상 하나의 중국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언급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나의 중국론을 인정하면

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본 

연구의 세분화된 인정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아시아 일본의 자기정체성이 자유세계 일원인 일본의 정체성

과 중층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 단계를 심

화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가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제3자화되면서 아

시아로의 협력이 중화인민공화국 승인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 일본’과 ‘이웃국가 일본’의 자기정체성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가 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속의 일본과 중국이 재확인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내의 위계서열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

아에 대한 지역인식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에서도 일본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를 포함한 보다 넓은 차원에

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전후 극복을 위해 인정투쟁 중이다. 일본은 ‘비정상’ 국

가에서 ‘정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지,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상호 인

정을 심화시켜나갈 수 있을 때,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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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 간 인정(recognition)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인정은 국가 승인을 포괄하는 확대 개념이다. 왜 한 국가는 다른 국

가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가? 한 국가의 행동에 대한 인정여부, 상대 국

가에 대한 인정여부, 역사문제 등에 대한 인정여부 등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권력투

쟁, 이익투쟁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던 국제관계를 인정투쟁의 시각에서 바

라봄으로써, 물질 중심적 시각에서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두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인정문제를 집중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가들 간에 인정을 부여하고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 일본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는 반대하지만,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인정-불인정

의 이분적 접근으로는 일본이 1972년이라는 시점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급격하

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가 

전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것이며, 1972년의 중국 인정

정책이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 변화로 나타난 것임을 주장한다. 전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중국 인정정책의 점진적 변화과

정을 인정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초반 일본의 외교정책은 데탕트기 미중접근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종속적인 일본 외교정책의 한계 속에서 설명된다. 이

러한 국제 정치적 요인들은 일본 외교정책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환경 혹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요인과 

과정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 1972년에 일본과 중국은 국교를 수립한 것인

가? 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일본이 다른 공산권 국가인 소련과  

1956년에 국교정상화를 한 것과 비교하여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는 왜 시기

적으로 뒤쳐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미국 종속적 일본정책으로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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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79년에 비교해 볼 때 왜 

중일국교정상화는 시기적으로 앞서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정치

적 요인과 미국의 영향력만으로는 중일관계의 맥락과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해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분석 수준은 중일관계 차원이다. 국제정치적 

차원과 국내정치적 차원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중일 양자관계 수준에서의 정부 

간 교류와 교섭에 주목한다(부록1 참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이해

하는 분석 수준을 국제수준과 양자관계수준 그리고 국내수준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본 연구는 특히 양자관계에 주목하여 정책 결정과정과 요인을 검

토하는 중범위 수준의 접근방식을 계발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관계에서 인정문제

를 이론화하고 이를 중국 인정문제라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사례에 접목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우선, 국제관계 차원에서 국가 간 인정문제의 세분화된 개념

을 도입하여 기존의 국가승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논의를 포괄하는 국제

정치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중일관계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인정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외교정

책 결정과정 차원에서 인정투쟁의 분석틀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외교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도덕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전후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인정이론의 관점

에서 중일국교정상화 관련 연구에 새로운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1945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일 간 협력과 갈등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B. 분석대상과 기존연구 검토

1. 분석대상: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PRC)을 수

립한 뒤 중국대륙을 통치하고, 중화민국(中華民国, ROC) 국민당 정부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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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중국 인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One China 

Policy)’론을 제시하였다. 자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

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반드시 한 정부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정부와의 관계

를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principle)로 규정하고, 외교관계

를 수립하는 상대국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둘째, 중화민국 문제는 중국 국내문제이며, 셋째, 중화민국과 단교할 것을 요

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며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해나가기 시작했다(石井明 2003). ‘하

나의 중국’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곧 

중화민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였

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단 하나의 정부만을 중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는 점에서 ‘중국대표권 문제(Chinese Representation Issue)’라는 명칭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중국대표권이라는 명칭은 결국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 중 한 정부만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전까지 ‘하나의 중국’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조건들은 

중국이 원칙화하고자 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1949년 이후 중

국 인정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제기하는 하나의 중국론을 둘러싼 대안적 움직임에 대해 ‘두 개의 

중국(两个中国)’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个中国，一个台湾)’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다양한 해석

과 전략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명칭이 ‘하

나의 중국(一つの中国)’, ‘중국대표권 문제(中国代表権問題)’이다. 그런데 

일본은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하나의 중국’이라는 도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중국대표권 문제보다는 ‘중국문제(中国問題)’ 또는 ‘대만문제(台湾
問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유엔에서 중국문제를 언급할 때에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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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표권 문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정책이 중국의 주장대

로 사실상 ‘두 개의 중국(二つの中国)’ 혹은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一つの中国, 一つの台湾)’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를 ‘중국 인정문

제’라고 통일하여 사용한다. 중국문제나 대만문제라는 명칭은 광범위하여 구

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엔에서 사용된 ‘중국대표권 문제’는 양자택일의 논

의로 전개되어 하나의 중국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와는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1949년 이후 전개되어 온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의 해석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다. 1949년 이후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유지된 부분과 변화한 부분이 공존

한다. 1972년 9월 29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는 중국 인정정책

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후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

한 연속성과 변화의 복합적 특성과 일본의 다양한 해석의 시도를 분석한다.

2. 기존연구 검토

  중일관계에서 중국 인정문제는 전후 중일관계 전반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일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에 관한 연구나 일본의 중

국 인정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중일관계의 연

구 접근 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연구의 시각을 관계의 차원과 행위자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관계의 차원의 기준은 중국 인정

문제를 다자관계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와 양자관계 차원의 논의로 다루

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위자에 따른 기준은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의 중국 인정문제를 다루는 연구와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관한 연

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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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 수

관계의 차원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가 등)
일본

다자적 관계(유엔가입 등) I III

양자적 관계(국교정상화) II IV

<표 I-1>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존연구 유형

   우선 첫 번째 분류(I)는 국제사회 내 다자적 관계로 중국 인정문제를 다루

는 연구이다.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치에 관한 논의로, 중국의 유

엔 회원국 가입과 자격문제에 관한 중국대표권 문제를 다룬 연구가 대표적이

다(張紹鐸 2006,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알

바니아의 주장과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반대의 역사로 서술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입장은 부각되지 않았으며, 

1971년 이후에는 중국의 유엔 가입이 역사적 사실로 다루어져서 더 이상 문제

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외, I 유형의 연구에는 제3세계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로 접근하는 

연구(Chai 1979),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의 지위를 다룬 연구(Huang 2003; 

Damrosch 1992; Chang 1996; 台灣教授協會 2009, 2010 등), 양안관계와 통일문

제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김옥준, 정착 2010; 장공자 2006) 등이 있다.

  기존연구의 두 번째 유형(II)은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이 양자 관계로서 

중국 인정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과 양안관계의 측

면에서 ‘하나의 중국’ 문제를 다룬다. 국제법상 정부승인의 하나의 예로 언

급하는 연구(多喜寛 2014)와 국제정치적으로는 미중접근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Foot 1995). 

  ‘하나의 중국’론의 기원에 대해 다룬 후쿠다(福田円)의 연구는 하나의 중

국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논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福田円 2014).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대만해협위기(1954, 1958) 전후

로 하나의 중국 원칙의 내용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

나의 중국 원칙은 초기 ‘대만해방’론에서 시작하여, 점차 국가안전보장이 

중시되고 국가건설과 애국주의의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국제적 지위와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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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양안관계와 대내 선전, 국제적 

지위 등의 논의들을 내포하고 있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화민국의 

한족 계승 의식을 반영한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론과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은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실용

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함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평가

한다(福田円 2014).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논의들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져왔다(Harding 1992; Shambaugh 1993; Xia 2006; Tucker 1990; Ross 1995, 

2001, 2006). 비교적 중화인민공화국을 일찍 인정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

탈리아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福田円 2011 등). 

  세 번째 유형(III)은 일본이 다자적 관계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입장

을 다룬 연구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독자적 연구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강화외교, 안전보장외교, 경제외교를 추진하였다(조양

현 2013).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요시다 독트린’이 냉

전기 일본의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정립되었다. 안보영역에서의 미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은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대미기축

외교로 인해 일본의 외교정책은 외압반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Calder 1988, 40). 

  그러나 냉전 이후의 일본외교가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다는 분석과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 하에서 요시다 독트린이 가진 전략성

을 재평가하려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최희식 2008; 전진호 2005; 최은봉·오

승희 2011 등).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 외교정책의 적극적 측면을 재조명하는 

연구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의 비자율적 특성을 전제로 하는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III 유형의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중일관계를 설명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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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많다. 이는 중일관계의 국제환경 변수에 주목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정

책과 일본정책에 따라 중일관계가 변화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이 1971년의 닉슨의 중국방문과 1972년의 상하이 커뮤니케 발표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모리 카즈코(毛里和子)나 다나카 아

키히코(田中明彦)를 비롯한 중일관계의 대표적인 연구들이 미중관계의 개선을 

19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가는 전환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1952년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으며, 1978년의 중일평화우호조약도 1979년의 미중국교

정상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중일관계의 역사적 분기

점이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 분기점과 매우 유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미중화해와 중일국교정상화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과정에서 1971년 유엔

의 중국가입이라는 다른 국제환경적 요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화해의 부산물로 간과되어 왔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일본의 중국정책 변화에 

또 다른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이 

1971년 중국 유엔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임을 확

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중일관계와 국교정상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유엔 가입에서 일

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의 입장에 주목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중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72년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내각의 역할

에 보다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우에(井上正也 2007, 2010)의 연구는 

중일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일 간 국내외 사건과 주요 이슈들을 제공하

고 있는데, 이 연구는 특히 각 내각별 유엔에서의 중국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케다(池田直隆 2004)의 연구는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정합성에 주목하여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다나카 내각의 ‘두 

개의 중국’정책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분류(IV)는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자적 관계를 다룬 연구로, 

주로 중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중일 간 양자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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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 연구는 크게 행위자 중심적 설명과 경제분야 중심적 설명이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국내적 요인에 주목하여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냉전기 일본의 외

교정책을 재조망하고 중일관계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인얀

준(殷燕軍 2007)은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와 배상문제를 중심으로 중일국교정

상화를 연구해왔다. 하토리(服部龍二 2011)는 중일국교정상화에서 일본의 다나

카 수상과 오히라(大平正芳) 외상, 관료들의 노력을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전

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나카 내각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가 주목

되어왔으며 일본외교의 성공스토리로 평가하는 반면(毛里和子 2013), 상대적으

로 사토 내각은 중일관계 개선에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한다.

  중일 민간 경제교류에 주목한 연구들은 국내 다양한 행위자를 조명한다. 일

본이 중국을 인정하기 전까지 정부 간 교류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재계를 비

롯한 민간영역에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류가 발전되어 왔다. 정치와 경

제는 분리되어 접근할 수 있다는 ‘정경분리(政経分離)’ 원칙에 입각한 민간 

경제교류가 중일관계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2년의 일본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이전의 중일관계는 일본과 중화인민공

화국간의 민간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조명동(1989)은 ‘민간외

교’ 개념을 도입하여 1950년대 중일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다나카(田中明彦 1996)는 20여 년간의 일중 민간무역이 ‘형성-

단절-재개’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며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배경 하에서 민간

무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리(毛里和子 2006)는 

냉전 상황, 일본의 대미관계, 대만과의 관계 등 다양한 제약 속에서도 민간관

계가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

외교(人民外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孙乃民 2006; 刘建平 2010 등), 정경불가

분(政経不可分)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교류가 중화인민공화국 인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 보았다.

  1970년 이전까지 정치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이루

어진 이른바 정경분리에 입각한 접근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식

으로, 당시 미중관계와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중일 간 경제교류는 일본 

내에서 국교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압력을 형성하며 중일 관계 개선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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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동력이 되었다.

  네 번째 유형(IV)의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중일국

교정상화 50년,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와 국교정상화에 대한 

재검토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중일 간 마찰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재의 중일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중일관계의 긍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

기 위한 학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2013년 10

월 발족한 ‘새로운 일중관계를 생각하는 연구자의 모임’(新しい日中関係を

考える研究者の会)이 대표적이다. 이 모임의 심포지엄 내용을 엮은 책인 『일

중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1972년 체제의 재검증』은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중일국교정상화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그리

고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高原明生外 2014).
  중일국교정상화 관련 중국인 연구자로는 주지엔룽(朱建荣)과 리우지엔핑(刘
建平)이 있다. 주지엔룽은 배상문제를 포함한 중국 측 정책결정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진행해왔다(朱建荣 1998, 2014, 2015). 중국 측의 외교 사료를 발굴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억류되기도 하였다(朝日新聞中文网 2013). 재일 중

국인 연구자인 주지엔룽은 중일관계에서 중국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비판적 시

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리우지엔핑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가 결국 일본의 전후처리와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

정이 정치해결적 사고와 법률해결적 전술이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刘建平 
2010).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리고 전후극복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중일 간 전

후처리와 국교정상화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刘建平 2014, 2015).
  그러나, 중일국교정상화의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중국 인정문제에만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로 

히라카와(平川幸子 2012)의 연구가 있다. 히라카와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

의 접근이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방식’으로 불릴 만큼 독자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의 중

국정책은 당시 일본이 직면했던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

였다는 점에서 일본외교의 ‘승리’였다고 평가한다. 두 개의 중국 원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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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다루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일국교정상화에서 일본외교는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화해의 불충분성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천자현 2013, 최은봉·오승희 2012b 등). 그런데, 왜 중일 간

에는 화해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인정투쟁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과연 일본은 중국을 인정하고 있는가? 중

국은 일본을 인정하고 있는가? 위안부 동원, 강제 노동, 역사해석, 영토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일본정부의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중일 관계의 개선이

나 화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해당 논의들을 인정할 것인가, 일본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인정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해볼 때 보다 구

체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유형의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과 연구결과를 종합

하면,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중국 인정문제는 중국의 주장으로 최

우선 순위의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중일 간 전후처리가 미흡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전후처리의 불완전성을 가져온 중국 인정문제는 그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중일관계 연구나 중일국교정상화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전후 중일관계, 그리고 오늘날의 중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 인정문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측에서 

중국 인정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일본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맥락에

서 어떻게 다루어져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자관계 차원과 양자관계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제기되어 

온 중국 인정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분석한다. 

국제사회(I)와 다른 국가들(II)의 중국 인정문제를 배경으로, 일본정부가 중국 

인정문제를 국제적(III)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IV) 어떻게 연계하여 대응했는

지 살펴본다. 기존연구에서 부각되어 온 다나카 내각과 미중관계의 구조적 요

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요시다 내각,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다나카 

내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을 접목하여 중국 인정문제를 집중적으

로 다룸으로써, 일본의 외교정책과 중일관계의 독자적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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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인정문제를 중심으로 전후/냉전기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분

석틀을 제시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중국 인정문제에 직면하게 된 네 가지 사례분석을 통

해 국가 간 인정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중일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개념으로 일

본이 중국 인정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정투쟁’을 ‘자기확

인’, ‘자기정당화’, 그리고 ‘외교적 위선’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정이

라는 단어가 가진 일상적 용법과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투쟁’ 이론을 접목

하여 구체화한 인정단계의 개념틀을 제시한다(호네트 2012; Honneth 2012). 또

한 호네트의 이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헤겔의 인정투쟁과 미드의 사회심리

학 논의를 재검토하여 일본의 ‘자기정당화’로 재현되는 인정투쟁 분석틀을 

제시한다(헤겔 2013, 미드 2010). 분석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

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특성은 스티븐 크라스너의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1)의 논의를 발전시켜(Krasner 1999, 2001, 2013), 일본외교에서 기술

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외교적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제III장에서 VI장에 걸쳐 제시되는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사례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요 외교 사료들과 기록을 검토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日本外務省 『外交
青書』 1957-1973)와 일본 수상과 외상의 국회의사록 발언 내용(国会会議録検
索システム 1949-1973)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구체적 사례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1차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전후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확인하

기 위해 요시다 시게루의 회고록(吉田茂 1958, 2012, 2015), 미국 FRUS(Foreign 

1) 크라스너의 organized hypocrisy 의 한글번역은 국내 연구에서 ‘조직화된 위선’(신욱희 
2008; 박홍서 2010), 조직적 위선(이혜정 2009), 조직된 위선(김미경 2010; 전재성 2014; 배병인 
2014)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된 위선’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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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of United States) 기록을 검토하였다. 제IV장에서는 국제올림픽 위원

회 공식 보고서(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ames of the XVII 

Olympiad 1966), 일본 올림픽 위원회(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기록, 중국 올림

픽 위원회(中国奥林匹克委员会)의 홈페이지 기록, 도쿄올림픽 관련 국내외 간

행본과 신문기사를 참고하였다(동아출판사 1964, 국립중앙도서관 1982). 제V장

에서는 일본정부의 유엔에서의 발언과 투표 기록이 사용되었다(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1950-1972). 제VI장의 중일국교정상화 사례연

구는 미국 FRUS,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정상과의 회담기록(『外交青書』 

1973), 중일국교정상화 외상회담과 실무회담 기록(石井明外 2003), 교섭 관련자 

회고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2.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된다. 제I장은 서론으로 연구대상, 기존연구 검

토,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II장은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도

입한다. 제III장부터 제VI장은 일본이 중국 인정문제를 직면한 네 가지 사례 설

명한다. 제III장은 1949년부터 195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정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 일본 요시다 내각의 입장을 분석한다. 제IV장

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일본 이케다 

내각의 논의를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당

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일본 사토 내각의 입장을 살펴본다. 제

VI장은 1972년 9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다나카 내각의 중국 인정문제를 설명한다. VIII장은 결

론으로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과정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전후 일본 외교정책

과 중일 관계 연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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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개념과 연구의 분석틀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며,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인간 자체는 인

정 행위로서의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이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를 극복한다. 즉 인

간은 인정 행위이다.” (Hegel 1969, 206; 호네트 2012, 97 재인용)

A. 인정투쟁

  1972년 9월 29일,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성명’의 본문 제

2항에서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

을 승인한다.” 

<일본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성명> 본문 제2항

- 영문: The Government of Japan recognizes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of China. 

- 일문: 日本国政府は、中華人民共和国政府が中国の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ことを承
認する。 

- 중문: 日本国政府承认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中国的唯一合法政府。

(* 출처: 日本外務省,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5. 기울임/밑줄 필자)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는 중국이 유일합법정부임

을 ‘recognize/承認’ 하는 것이다. 이 행위의 주체는 일본정부이고, 행위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다. 행위의 주체와 대상은 명확하다. 일본이 중

화인민공화국을 ‘recognize/承認’ 했다는 것의 의미를 정치학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일공동성명의 제2항을 가능한 한자음을 유지하여 한글로 옮기면,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가 된

다. 여기서 사용된 승인이라는 표현은,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

위를 새로 인정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국제법 용어이다. 이는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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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행위를 가리키는 영문표현은 ‘Recognition’인데,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act of accepting that something is true or important or that it exists 

2) the act of accepting someone or something as having legal or official authority

3) the act of knowing who or what someone or something is because of previous 

knowledge or experience (Merrium-Webster 2015). 

  첫 번째는 사실이거나, 중요하거나,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행위로, 두 

번째는 사람이나 사물이 법적인 공식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수용하는 행위, 

세 번째는 이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누구인지, 무엇

인지 아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나 사물에 대해 그 사실의 존재, 권

위, 인식의 영역에서 수용하거나 인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승인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 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에 한정되어 있

다. recognition의 다른 두 가지 의미는 승인을 포함하는 ‘인정’으로 이해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어국립원의 『표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승인’을 ‘어떤 것이 마땅하

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인정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국

립국어원 2015). 영문의 ‘recognition’에 해당하는 한국어 개념으로 승인과 

인정이 존재하는데, 승인은 권리의 측면이 보다 강화된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용어이다.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 보다는 ‘인

정’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recognition’은 승인 혹은 인정 

중에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에서 나

타난 일본의 중국에 대한 ‘recognition’만을 살펴본다면 공동성명 2항의 한

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일본의 중국 ‘승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단지 1972년의 법률적 승인만이 아니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나타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정’문제를 보다 폭넓게 살펴본다. 

오늘날 국가 간 ‘승인은 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혹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승인은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승인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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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개념적 괴리를 포괄하여 국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인정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 승인문제나 정부 

승인문제로 다루어왔던 국제법학의 접근과는 달리,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

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국가들 간의 ‘recognition’은 주로 국제법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

제이다. 한 국가가 인정되었는가의 문제는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나 정부를 법률적으로 승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루어

져 왔다. 그러나 국제법학자 한스 켈젠은 인정의 결정 부분에서 국제법학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정이 정치적 행위로서 이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Kelsen 1941, 605-617; Honneth 2012, 29). 

  국가들 간의 정치학적 관계로서의 인정은 단지 법률적 관계로서의 승인만을 

다루지 않는다. 정치적 행위로서의 인정은 한 정부는 다른 국가를 국제 공동

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한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고(Honneth 2012, 

29), 다른 한 국가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는 국가 간의 ‘승인’만이 아닌 국가 간의 ‘인정’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recognition’은 ‘인정’으로 표기하며, 법률적 ‘승인’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다. 외교관계 수립을 명시하는 경우

에만 ‘승인’으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인정이란 무엇인가? ‘인정’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정’의 일상적 화법과 학술적 개념 규정을 통해 인

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선, 일상생활에서의 ‘인정’의 의미를 짚어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어대사전』은 인정(認定)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예) 소유권 인정 / 자치 의회의 입법권 인정 여부를 협상하다. / 나는 그의 성실

성만은 인정을 해 주고 싶어. 

2. 『법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

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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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서의 인정에서,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는 첫 번째 의미는 ‘확실하

다’는 것과 ‘그렇다’는 것과 ‘여긴다’는 뜻이 복합되어 있다. 확실하다

는 것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긍정적 판단을, 여긴다는 것

은 주관적 판단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법률적 의미도, ‘사실의 존재 여부’

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으로 볼 때, 첫 번째 의미와 

마찬가지로 인정의 기본적 개념으로 ‘사실’과 ‘긍정’ 그리고 ‘주관적 판

단’이라는 공통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정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사용양식을 좀 더 살펴보면, 인정은 ‘인정하

다’와 ‘인정받다/되다’가 함께 사용된다. ‘인정하다’는 주체의 부여 행위

로서의 인정이다. ‘인정받다/인정되다’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인정의 획득을 

가리킨다. 주체의 인정 부여 행위를 통해 타자는 인정을 획득한다. 인정은 그 

행위의 부여자와 획득자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인정은 자아와 타자가 존재하

고, 자아와 타자 간의 상호관계가 나타나며, 인정의 부여와 인정의 획득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사회적 개념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부분에서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통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정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의식은 단일한 즉자존재로서 모든 타자를 배제하는 자기동일성을 갖는다. 자

아는 자기의식의 본질이며 절대적 대상이다. 자기의식은 자아와 직접 어우러지면서

도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타자는 자기의식과 맞서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성격으로 

규정된 비본질적 대상이다. 그러나 타자 또한 자기의식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형성된다. 자아와 타자는 자립적 형태를 띤 두 개의 의식으로서 서로를 마

주한다. 상호 간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자아라는 단순한 

통일체는 해체되게 된다. 순수한 자기의식과 사물의 형태를 띠고 존재하는 의식이 

정립되고, 이 양자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식형태로 존재한다. 전자는 독자성을 본질

로 하는 자립적 의식으로서의 ‘주인’이고, 후자는 타자에 대한 존재를 본질로 하

는 비자립적인 의식으로서의 ‘노예’이다(헤겔 2013, 133).

  노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

로 자립성을 감지하게 된다. 노동하는 의식은 사물의 자립성을 곧 자기 자신의 자

립성으로 직관하게 된다. 노예의 의식은 자신이 즉자대자적인 완전한 존재임을 의

식하게 되면서, 노동 속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를 재발견하는 주체적인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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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평등한 인정관계를 개선시켜나가게 된다(헤겔 2013, 

136-138). 

  즉 헤겔은 ‘타자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상호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자

신을 자신의 타자 속에서 인식한다는 자아-자신의 타자-타자 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 헤겔은 자기의식이 ‘즉자대자’적으로 이중화되면서 대치의 상태를 

겪고, 결국 인정운동을 통해 자기의식의 정신적 통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

다. 이중화한 두 개의 자기의식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인정의 순수한 개념이

다(헤겔 2013, 131). 헤겔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유물에 대한 투쟁이 자

기주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 해석하였다(호네트 

2012, 99).

  자기의식이 갖는 사회적 속성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조지 허

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이다. 자아는 사회 안에서 다른 개인들과 맺

는 관계의 결과로 나타난다(미드 2010, 223). 미드는 자아의 ‘객체로서의 자

아(me)’와 ‘주체로서의 자아(I)’의 관계를 통해 인정관계를 설명한다. 

‘I’는 타인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며, ‘me’는 스스로 가정하는 타인

의 태도를 조직화한 세트이다. 타인의 태도가 조직화된 ‘me’를 구성하고, 사람

은 그 ‘me’에 ‘I’로 반응한다. ‘me’가 우리 자신의 태도에 존재하는 분명히 

조직화된 공동체의 표상으로서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반응은 그냥 일

어나는 것이다. 이에 반해 ‘I’는 인간의 경험에 포함되는 사회적 상황에 자발적

이고 자의식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me는 특정한 종류의 ‘I’를 요구하기도 하

고, ‘I’가 ‘me’에 반응하기도 하며, ‘I’가 ‘me’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아는 ‘I’와 ‘me’의 두 가지 식별되는 측면을 동반하며 진행되는 사회적 과

정이다(미드 2010, 270).

  자아와 타자의 관계는 사회적 과정이며 자아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타자 인

식은 타자의 시선에 의한 자아의 내적 재구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다. 즉, 자아의 타자 인식은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아 중심적

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헤겔과 미드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네트는, 예나시기 헤겔의 자아와 타자의 대립과 화해로 나타나는 인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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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미드의 ‘I-me’간에 나타나는 사회화 논의를 보완하여 인정투쟁 이론을 

발전시킨다. 호네트는 초기 예나시기의 헤겔의 1802년 『인륜성 체계』를 중

심으로 사회갈등의 도덕적 특성을 살펴본다. 고립된 주체가 아닌 주체들의 공

동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륜적 결합관계를 강조하고, 서로 대립되는 주체

들이 인정운동을 통해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타자와의 화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다시 대

립하게 되면서 인정관계의 논리 속에 ‘투쟁’이라는 내적 역동성이 존재하고 

있다. “주체의 개인적 정체성 발전은 타자에 의한 특정한 방식의 인정이라는 

전제와 결합되게 된다”(헤겔 2007; 호네트 2012, 88). 

  호네트는 헤겔의 인정대상과 인정방식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인정의 단계이

론을 재발견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직관을 통해 경험하는 ‘가족(사

랑)’, 인격체의 인지적 개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시민사회(권리)’, 그리고 

주체의 특수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적 직관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

가(연대)’의 형태이다(호네트 2012, 68). 

  호네트는 헤겔의 인정의 단계이론을 바탕으로, 미드가 제시하였던 주격 나

(I)와 목적격 나(me)의 내적 대립과 마찰이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갈등 형태라고 보았다. 여기에 호네트는 인정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불인정으로서 무시(Missachtung)2)의 유형을 보다 상세화

한다(표 II-1 참조). 정서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적 무시가, 

인지적 존중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권리 부정이나 배제가 나타

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존엄성을 부정하거

나 모욕하는 무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무시의 폭력들을 극복해나가는 

인정 단계를 인정투쟁으로 구체화하였다. 주격 ‘I’와 사회적 자아 ‘me’ 

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적 자아가 무시와 비인정을 경험하게 되면, ‘I’와 

‘me’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긍정적 

2) 호네트의 한국어판에서는 ‘Missachtung’와 ‘non-recognition’을 ‘무시’와 ‘비인정’
으로 번역하였다. 인정의 사회적 개념을 고려할 때 인정받기와 인정하기가 부정된 것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인정부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의 무시는 ‘불인정’으로, 인정을 획득하지 못
한 상태로서의 ‘비인정’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아가 타자를 불인정하면 
타자는 비인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타자가 자아를 불인정하면 자아는 비인정 상태가 된다. 
또한 자아 스스로의 비인정을 극복하기 위해 인정투쟁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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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 

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 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 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관계

(권리)

가치 공동체

(연대)

진행 방향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 

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부정, 배제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 

구성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자기 지향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인정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정투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호네트는 인정(Anerkennung)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화한다. 호네트는 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관계가 크게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헤겔의 사

유모델에서 추출한 세 가지 인정 형태인 사랑, 권리, 연대라는 키워드를 바탕

으로 하여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부여라는 방식으로 인정관계

를 설명하고 있다. 

<표 II-1> 호네트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 출처: 호네트 2012, 249.

  호네트의 인정관계를 바탕으로 웬트는 인정으로의 욕구를 ‘얕은 인정(thin 

recognition)’과 ‘두터운 인정’(thick recognition)으로 분류했다. 얕은 인정

은 공동체 법 내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되는(acknowledged) 것이다. 두터운 

인정은 주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존중(respect)하는 것이다(Wendt 2003). 

Allan and Keller (2006)와 Strömbom(2015) 역시 얕은 인정과 두터운 인정이라

는 개념을 사용한다. 얕은 인정이 일반화와 실질화로 나타나는 권리관계 수준

의 인정단계로, 두터운 인정은 개성화와 평등화까지 나아간 인정단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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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인정 개념과 학술적으로 다루어진 인정에 관한 논의

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정과 불인정/비인정

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우선, 대상의 무엇에 대해 인정 혹은 불/비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존재 영역, 

권리 영역, 가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정과 불/비인정은 어떠한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권리 영역은 대상이 가진 권리

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에 관한 것이다. 가치의 차원은 대상이 갖는 가치를 

긍정할 것인가 혹은 부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논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논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각각 상이한 인정을 가리킨다. 논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존재의 유무에 

관한 것이며, 논문의 권리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것이

며,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논문의 내용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논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되는 것, 논문의 권리를 부정

하는 것/되는 것, 논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되는 것은 각각 불/비인정의 목

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부정의 경우 존재의 부정이 될수록 불/

비인정의 강도가 더 심화됨도 알 수 있다.

  또한 인정과 불/비인정은 행위의 차원에서도 구별된다. 각각 확인, 수용, 존

중의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확인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을 판단하는 기점이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확인하는 것은 인정의 첫 단계이다. 

수용은 확인에서 좀 더 나아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대상에 대

한 일반성과 동등성의 인정이다. 존중은 수용을 넘어 대상에 대한 차별화나 

특별함을 인정하는 단계이다. 확인에서 수용, 존중으로 갈수록 인정의 심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확인의 인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으

로 시작되고, 동등한 존재로서의 수용의 인정,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인정으로 나아갈수록 인정의 단계는 심화된다. 불/비인정의 경우에는 확인의 

부정, 수용의 부정, 존중의 부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차원에서 중요한 행동의 조합은 인정과 불/비인정 각각 9가지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존재-권리-가치>영역에서 나타나는 <확인-수용-존중>

의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II-1 참조).

  기본적으로 각각의 유형은, 거론되는 인정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그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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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다 적합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중국에 대한 존

재를 확인하는 단계인 경우와, 일본이 중국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는 것,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개념을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일본이 중국이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 존재를 수용하는 것, 존재를 

존중하는 것 역시 행위에 따라 다르게 지칭할 수 있다.

<그림 II-1> 인정, 불/비인정의 개념화: 영역과 행위

  9가지의 인정 개념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존재존중과 권

리수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권리수용이 나타날 경우 존재확인 내지 존재

수용이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층적 발전 과정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존재에서 권리로 그리고 가치로 나아

갈수록 인정 관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치확인의 경우, 존재확인과 권

리확인이 전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수용의 경우, 존재수용과 권리수

용이 수반되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치존중의 경우, 존재존중과 권리

존중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각각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단계적 중층화가 나타난다. 존재 차원에서, 존재

의 존중은 존재의 확인과 존재의 수용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권리의 존중

은 권리의 확인과 권리의 수용 이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가치의 존중은 이미 

가치를 확인하고 수용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 차원이 오른쪽으로 

인정의 심화

불/비인정의 

심화

존재            권리           가치 

행
위

존중

수용

확인 존재확인 

영역

존재수용 

존재존중 

권리확인 

권리수용 

권리존중 

가치확인 

가치수용 

가치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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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정/비인정 단계

헤겔 사랑, 우정 권리 인정 연대

호네트
정서적 배려

학대, 폭행

인지적 존중

권리부정, 배제

사회적 가치 부여

존엄성 부정, 모욕

웬트 등 얕은 인정 두터운 인정

본 연구
존재확인의 인정

  존재확인 부정

권리수용의 인정

 권리수용 부정

가치존중의 인정

가치존중 부정

나타날수록, 행위가 위로 나타날수록, 인정관계는 보다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권리확인의 인정 단계는 존재존중의 인정 단계보다 심화된 것인가? 

차원의 심화 단계와 행위의 인정 단계의 관계는 어느 것이 심화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권리확인을 하더라도 존재를 반드시 존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존재를 존중하더라도 권리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확실하게 인정 단계의 심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도 각각의 차원에서 변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9가지 유형 속에서도 인식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확인의 행위가 

존재하는가는 인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존재확인의 이전단계

는 존재 부정으로 인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계이다. 권리적 측면에서는 

특히 권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기점이다. 권리를 수용하는 행위는 특히 법

이나 각종 규정들로 제도화가 수반되어 나타난다.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의 

외교관계 수립 단계가 권리수용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차

원에서는 확인, 수용보다도 존중의 단계가 중요하다.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가

는 인정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다른 9가지의 모든 유형의 인정을 포괄하는 

단계로 상정된다. 헤겔이 사회적 연대로 나아간다는 지향점이 해당하는 단계

이다. 

<표 II-2> 연구자별 인정, 불/비인정 개념 비교  

* 출처: 헤겔 2006, 2007, 호네트 2012, Wendt 2003, Allan and Keller 2006, Strömbom 

2015 참조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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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개념과 마찬가지로 인정의 단계적 발전

을 수용하고 있지만, 큰 차이점은 인정 단계가 반드시 심화와 진전으로만 나

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정의 획득을 위해서는 인정의 심화를 

추구하지만, 인정의 부여 측면에서 인정 단계는 반드시 심화,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더 낮은 차원과 행위로 후퇴될 수도 있다.

  ‘존재확인의 인정’, ‘권리수용의 인정’, ‘가치존중의 인정’은 기존의 

인정 개념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표 II-2 참조). 그러나 그 외의 존재수요

의 인정, 권리확인의 인정 등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정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인정(recognition)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기반으로 하는 부여와 획득의 상호주관적 관계이다. 인정은 존재적, 권리

적, 가치적 차원에서 확인, 수용, 존중 등의 행위로 살펴볼 수 있다. 인정단계

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중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아의 인정투쟁은 심화를 향해가지만, 타자에 대한 인정부여와 타자에 의한 인

정부여는 심화될 수도, 불/비인정 상태가 심화될 수도 있다. 

B.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투쟁

 

  국가들 간의 사회에서도 역시 인정을 향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인 것이다(Ringmar 2012, 11).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첫째,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상호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

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시도한다. 둘째, 국가 행위자는 한 국가의 집합적 

정체성을 대표하며 국민으로부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기정당화’ 

발언과 서술이 나타난다. 셋째, 자기정당화는 도덕적 속성을 나타낸다.

  우선 국가는 자신의 존재와 권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 인

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정투쟁은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집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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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인정투쟁의 즉자-대자 구조와 동일하다. 국가

의 자기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자아와 마찬가지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

된다. 호네트는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을 존중에 대한 

욕구(need for respect)로 보고 있으며, 하나의 공동체의 집합적 정체성

(collective identity)의 문제로 개념화를 시도한다(Honneth 2012, 27). 집합적 정

체성은 개인 정체성이나 즉자 관계(relation-to-self)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인정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웬트는 집합적 정체성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구성되

는 것임을 강조하였다(Wendt 1992, 1994). 집합적 정체성은 공유된 규칙, 규범, 

원칙들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정체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웬트는 구성주의와 제도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집합적 정

체성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주권국가들의 인정투쟁의 결과 세계사회로까

지 나아가는 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Wendt 2003).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형성의 내생적 요인과 전환가능성에 공감하며, 외교정책 결정자가 자기정당화

를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분석대상 시기, 일본의 자국 중심적인 인정투쟁은 일국가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상태로, 초국가적 연대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음을 확인한다. 일본의 중

국 인정문제는 구성주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화 발언과 서술이 등장

한다. 국가가 스스로 행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대리하는 행위자는 그 국

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자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정통성(legitimacy) 문제이다.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에 

대한 배제, 비난 등은 인정투쟁을 향한 국가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Honneth 2012, 29). 그들의 자기주장(self-assertion)은 공식적 언급, 간접적 표

현, 상징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상들은 정당화의 내러티브(narrative of 

justification)로 나타나는 것이다(Honneth 2012, 31-32).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문제에는 외교정책 행위자의 인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 인정으로 대표되는 과정이 추가된다. 외교정책 행위자는 자국민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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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 불인정 견해를 설명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정, 불인정 입장을 정당

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 내 개인들의 생각과 목표가 상당히 분

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를 해석 하는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당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가 간의 인정행위에는 도덕 규범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도 국가행위자의 자기정당화는 도덕적 가치를 표면화하고 있다. 또한 인정행

위에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패브리(Fabry)에 의하면 인정행위는 고정되고 공식

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안보적 고려사항들이 관계된

다. 따라서 결정만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결과만이 아니라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게 된다(Fabry 2013, 168). 주

권국가와 인정은 모두 역사적 구성물이다. 특히 유럽 중심적인 근대성의 산물

이었던 주권국가 개념과 인정행위가 점차 보편화되고 세계화된 것이라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Fabry 2013, 168). 

  그런데, 국가가 형성하는 집합적 정체성, 즉 국가의 자기정체성은 무엇인가? 

패브리가 지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주권국가’로 인

식되고 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장보댕은 단일

주권(unitary sovereignty)을 제시하였다. 국가에서 궁극적 권위는 한 곳에 있어

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장보댕 1577). 이러한 주

권국가론은 17세기에서 20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 및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45년 이후 세계는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다루어져 왔

다. 마치 국가들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명확하게 규정된 영토를 가지고 독

립적으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졌다(Jackson 1993, Krasner 1999; Caspersen 2012). 그러나 현실에는 국제적 

권리와 책임을 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정치 단위체들이 존재

한다. 이른바 ‘준국가’(quasi-state), ‘사실상의 국가’(De Facto States), 

‘비대표 국가(Unrepresented Nations)’ 혹은 ‘비인정 국가(Unrecognized 

State)’ 등이 있다(Jackson 1993; Caspersen 2012).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인정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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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1차대전 전후로는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중요시하였고, 세계 2차대전 

이후에는 탈식민지화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발생의 기원이 중

요하게 작용하였다(Caspersen 2012, 12-16). 

  기존의 주권국가에 대한 신화와도 같은 믿음은 주권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고정적인 것이며, 주권의 부재는 국가로서의 비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닌가? 주권과 국가성(statehood)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기존의 주권국가론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웨버(Weber)

의 표현을 빌리면, 주권은 내생적이며 국가들의 현실에 따라 만들어지고 재생

산되는 것이다(Weber 1995, 8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주권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양화된다. 크게는 

주권을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와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

으로 나누어 이해한다(Jackson 1993, Wendt 2003). 여기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은 대외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크라스너는 주권이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세분화된 주권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다. 주권이 단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Krasner 1999, 2001). 첫 번째는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len sovereignty)으로서, 주어진 영토 내에서 권위적인 구조로부

터 외부적인 행위자들을 배제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정치적 조직을 가리킨다. 

베스트팔렌 주권의 규칙은 사실상이든 법률적이든, 한 국가로부터 외부적 행

위자의 배제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주권은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으로 상호승인

과 관련된 관행들을 가리키며, 주로 공식적인 관할권을 갖는 독립적인 영토적 

실체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국제법적 주권의 규칙은 승인이 공식적인 사법 독

립권을 가진 영토적 실체로 확장되는 것이다. 국제법적 주권과 베스트팔렌 주

권은 권위와 정당성 문제를 포함하지만, 통치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분

명한 규칙이나 적절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국내적 주권(domestic sovereignty)으로 공식적 조직을 가리킨다. 

국내적 주권은 권위와 통치를 모두 포함하며, 한 정치체 내에서의 정당한 권

위의 구체화와 그 권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기존

에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상호의존적 주권(interdependence 



- 27 -

sovereignty)은 국내적 주권에 포함될 수 있다.3) 정보, 아이디어, 상품, 사람, 

오염물질이나 자본의 국가 경계의 흐름을 규제하는 공적인 권한의 능력을 가

리킨다. 국가들 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통제가 해당한다

(Krasner 1999). 상호의존 주권은 오직 통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

와 관련없이 그 국경을 넘나드는 움직임을 규제하는 국가의 능력이다(Krasner 

1999).

  이러한 다양한 국가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하지 못

하더라도 주권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은 반드시 완전

한 것이 아니며, 국가들마다 주권의 충족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국가의 신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주권

이 완전하게 충족되어야만 주권국가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들은 완전

한 독립성과 절대성을 상징하는 주권국가로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권

의 일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는 주권을 보다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주권국가’라는 이상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가능

성이 있다.

  주권국가는 도덕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1945년 이후 독립

을 꿈꾸던 국가들은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내세우며 주권국가

로의 투쟁을 이끌어왔다. 그와 동시에 주권국가는 권위와 통치에 관한 것인 

만큼 권력의 속성이 강하다. 정당성, 권위, 통치는 주권국가가 되기 위한 투쟁

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정치와 도덕의 미묘한 공존이 나타난다.

  크라스너는 국가들의 정치성과 도덕성의 미묘한 공존에 착목하고, 국가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이라는 개념

으로 설명한다. 크라스너는 마치(James March)와 올슨(Johan Olsen)의 용어를 

빌려,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은 두 가지 행동의 논리로 구별할 수 있

다고 보았다. 하나는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이고 다른 하나는 적

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이다. 결과의 논리는 정치적인 행동과 결

과에 대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의 산물이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반면 적절성의 논리는 규칙, 역할, 그리고 정체성에 따라 정

치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적합한가

3) 크라스너에 보낸 이메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함.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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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각한다(March and Olsen 1989, 24-26; March 1994, 57-58; March and 

Olsen 1998, Krasner 2001, 175-176). 이러한 적절성의 논리와 결과의 논리가 

충돌할 때 도덕적인 언행과 정치적 계산이 조합되어 조직적 위선이 나타난다.

  크라스너는 주권 개념과 국가 간 인정에 대해서도 조직된 위선이 드러남을 

지적하였다. 크라스너는 국가 주권의 조직적 위선성이 국가 인정의 문제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복잡성(complexity), 규

범 충돌(competing norms), 도구적 계산(instrumental calculation)으로 인해 조

직된 위선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원칙과 규칙이 지켜지는 것은 결과의 논리

가 적절성의 논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고려가 나타날 때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권은 국가들이 동등하고, 상호 내정 불간섭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되

지만, 현실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는 협력의 논리와 갈등의 논리의 양면성에서 발생하는 

위선이다(Krasner 2013). 

  이에 앞서 한스 모겐소는 1970년대 이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문제를 도덕적 접근이 정치적 접근보다 우선시하여 나타났던 실패 사례로 

설명한 바 있다(모겐소 2014). 그러나, 1970년대 이전까지의 관찰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겐소의 의도도 크라스너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인정문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고려에 대한 것이었다. 모겐소와 크라스너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정치적 고려와 도덕적 고려 간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의 

인정문제는 인정 부여와 획득의 정치성과 국가 행위의 도덕적 표상에 대한 검

토로 다루어짐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C.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헤겔은 국가 간의 인정투쟁이 후진국이나 비인정 국가들의 경우에만 한정되

는 것으로 보고, 민주화된 서구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인정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 보았다(Honneth 2012, 25-27). 

  이에 반해, 호네트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비민주주의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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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정체성의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투쟁과 

그에 대한 기대를 국가 행위자가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간의 인

정투쟁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호네트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인정투쟁의 적

용을 제한적으로 보았던 헤겔도 제한적 주권국가들은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민국가 형성과 독립국가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국가들은 사실상 유

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주권국가라는 이상적 자아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전후 중국과 일본도 제한적 주권국가였다는 점에서 

인정투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반식민지 국가로부터의 탈피는 1949년 분단국가로 이어지면서 

민족에 기반한 국민국가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주권국

가로서의 이상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데, 중화

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 ‘하나의 중국’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

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베이징과 타이베이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을 수락하고 미군정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일본은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었다. 연합국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

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연합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아

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와 미일안보조약으로 제한된 안보부분에서의 자율

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명예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이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의 외교 3원칙으로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유엔 중심주의 둘째,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셋째, 아시아의 한 나라로서

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外交青書 1957).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냉전 구조를 

중심으로 중일관계를 바라보았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재발견할 수 있

다.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작동기제는 타자와의 관

계 속에서 자아의 확인, 자기정당화, 도덕적 표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각각의 

기제를 ‘자기정체성 확인’, ‘자기정당화’ 표출, ‘외교적 위선’의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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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념화하여 인정투쟁의 중일관계를 설명한다.

   

1. 접근방식: 자기정체성 확인

  일본은 중국 인정문제가 제기되면, 타자로서의 중국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인정투쟁을 위한 목적에 맞게 

중국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이라는 타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을까?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을 다룬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

이 미국의 외압(外圧)에 수동적이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 경우 일본은 

미중관계나 미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정책을 변화시켰다고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외압 중심적 시각은 미국의 영향력을 중시하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정

책이나 아시아정책과 협력하거나 연계하여 움직이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적합

하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는 상이한 중국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시도를 설

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시각은, 일본이 중국을 인식하는 데 상호관계가 주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미중관계나 미일관계가 일본의 대중국 인식 변화를 촉발했다고 하더

라도, 중국과 일본 간 상호인식이 매개변수로 작동하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

는 것이다. 상호 인식에 기반한 시각은 중일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의 대중정책이 중국정부의 대일정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봄으로써 미국과 상이한 정책을 추구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상호협력을 추구하였음에도 왜 외교관계를 수립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시각은 본 연구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으로, 인정투쟁의 첫 번째 

메커니즘이 반영된 시각이다. 일본이 중국이라는 타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미중관

계나 미일관계, 또는 중국의 대일인식이 변화를 추동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서 일본이 일본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일본의 중국 인식과 대중 

정책이 변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중국인식 과정을 통해 일본이 자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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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국인식 외압적 인식 상호적 인식 복합적 자기 인식

인식과정 미중, 미일 -> 일중 (미일, 미중 ->)
중일 -> 일중

(미일,미중,중일->)일일-> 
일중

특징 미국 중심적 중국 중심적 일본 중심적

설명가능 
사례

1952
1971, 1972 일부

1964 정경분리, 
1972 

1951, 1964
1971, 1972

한계

미국과 상이한 
중국정책 시도 사례 

설명에 한계
(1951, 1964, 1972)

중일 협력에도 
불구하고 불인정한 
사례 설명에 한계
(ex. 1971, 1952

1964)

구체적 사례연구 필요

그림

체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정체성 확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정, 불인

정 행위를 변화시킨다.

<표 II-3> 일본의 중국 인식 과정 유형 분석

 

  세 번째 시각은 앞선 두 시각과는 달리 일본의 자기 인식에 집중함으로써 

일본의 중국 인정 행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각각의 경

우에 일본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표 II-3은 세 가지 인식 과정

을 비교한 것이다.

  전후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국가로서의 이상적인 자아를 상정하는 동시에, 

주권국가로서의 요건이 결핍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적 주권국가가 아

닌 자신을 확인함으로써, 주권국가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현

실의 자아에 대한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이익으로 발현된다. 그리

고 주권국가로 도달하기 위한 노력, 즉 주권국가로의 인정투쟁과 밀접하게 연

관될수록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형성하게 되어 당면한 외교정책들에 대한 입

장이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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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투쟁의 첫 번째 메커니즘을 중일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다시 타자에 대한 인정행위로 이어

지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인정, 불인정 행위는 다시 또 자아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압적 인식과 상호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

데 일본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한다.

2. 표출방식: 자기정당화

  인정투쟁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국가행위자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과정

에서 자기정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서도 외교정책

결정자는 일본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수상과 외상을 비롯한 외교정

책 결정자들은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발언

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중국정책은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

제로 다루어졌는데, 모리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국내문제’였다고 지적

하였다(모리 2013). 

  이에 더해, 전후 일본과 중국의 국가적 특성이 반영된 자기정당화가 추가된

다. 미드의 사회심리학적 인정 개념에서 다루었던 현실의 주체로서의 자아(I)

와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아(me)의 괴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태도, 신념, 

의견들 사이에 심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두 가지 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

는 긴장상태이다(애런슨 2014, 281). 인간은 자신의 삶이 부조리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시도에

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이다. 자기정당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외적 

정당화와 자신의 내면적 태도를 변화시켜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적 정당

화이다.

  일본의 중국 인정 과정에서 일본 외교정책자들은 1) 국가정체성과 국민 여

론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자기정당화 I), 2)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괴리

를 극복하기 위해(자기정당화 II), 3) 냉전이라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외압과 자

기 선택의 괴리의 축소를 위해(자기정당화 III), 4) 중국이라는 타자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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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결정자 집단의 국가정체성과 국민여론의 괴리 - 자기정당화 I

이상적 타자와 현실적 타자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정당화 IV) 자기정당화 서술이 나타나게 된다(그림 II-2 참조). 

  네 가지 자기정당화 발생 원인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중국 인식과정 분석(표 II-3) 중 복합적 자기정체성 확인은, 제3자로부

터의 외압적 시각과 상호적 인식이 자기정체성 확인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

여 타자에 대한 인정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타자에 대한 자기정당화(III, 

IV)를 고려하면서 자아에 대한 자기정당화에 영향(II)을 미치고 상호작용하여 

인정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정당화 서술(I)로 대내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림 II-2>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정당화의 발생원인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자기정당화를 국회의사록과 외교청서, 유

엔연설, 교섭문서, 회고록 등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

다. 유형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자기정당화 서술이 다자관계 속에서 중국

을 바라보는가, 양자관계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가에 따른다. 두 번째 기준은 

자기정당화 서술에서 나타나는 가치가 보편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특수성을 

강조하는가이다.

자아

(일본)

이상적 자아

: 주권 국가

현실의 자아: 

제한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압력과 기회의 괴리      주장과 현실의 괴리

             자기정당화 II         자기정당화 III          자기정당화 IV

타자

(중국)

 

중국의 주장

: 하나의 중국

현실의 중국

: 두 개의 정부

제3자

(미국),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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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당화 보편성 강조 특수성 강조

다자관계

국제규범형

유엔외교 중시 

“국제사회일원”

지역협력형

경제협력 중시

“아시아 선진공업국”

양자관계

이념대립형

미일 협력 중시

“자유세계 일원”

역사문화형

일중 양국 중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인접국가”

  우선, 일본정부가 다자관계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경우 ‘국제 규범형’ 자기정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엔외교 중시원칙

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일본정부가 중국을 다자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일본의 특

수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아시아 선진 공업국’으로서의 일본인식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표현

과 함께 등장한다. 이 유형은 ‘지역협력형’ 자기정당화로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념대립형이다. 일본은 중국을 양자관계에서 바라보지만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립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경

우이다.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인식하면서, 미일협력과 반공정책

이 함께 나타난다. 1952년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일본과 대만의 평화조약 체결

의 사례에 해당한다.

  네 번째 유형은 ‘역사문화형’이다. 중국을 양자관계에서 바라보면서 일본

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우 나타난다. 일본을 중국과 일의대수를 마주하는 이

웃국가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경우이다. 1972

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자기정당화 서술 유형이다.

<표 II-4> 자기정당화의 표상 유형

  1957년부터 1973년까지 외교청서에서 중국 관련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발생 네

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공기네트워크)를 살펴보면,4) 일본의 중국에 

4) 본 연구에서는 R프로그램을 그래프 패키지 igraph를 사용하는 KH Coder를 이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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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형

국제규범형

이념대립형

경제관련

중국 인정문제

역사문화형

대한 인식에서 중국 인정문제의 비중이 높으며, 주로 경제분야와 관련된 서술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わが国)를 중심으로 보는 자기정체성 

인식의 접근 방식이 나타난다. 

  일본정부의 중국과 관련된 발언은 <세계-국제-연합-평화-노력-해결-번영-안

전-보호>로 대표되는 국제규범형 단어 군집,  <여러 나라(諸国)-아시아-협력-

지역-우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형 단어 군집, <중공-소련-미국-미-

소-일-양국>의 이념대립형 군집, <상호-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형 단어

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그림 II-3).

 <그림 II-3> 텍스트 분석: 1957~1973년판 외교청서 중 중국 관련 내용

* 출처: 1957~1973년판 외교청서 텍스트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사이중심성 기준 분류

였다. KH Coder는 특히 일본어 텍스트 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며, igraph 패키지는 그래픽의 가
시성이 뛰어나고, 특히 동시발생 네트워크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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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도 외교청서의 네트워크 분석의 변화를 살펴보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도 국제규범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제규범을 중시하

고, 국제 규범 관련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회복으로

의 인정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다. Hagström은 일본의 자아 정체성이 

한편으로는 미국/서구,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아시아를 타자화 하면서 ‘예외

성’(exceptionalisation)을 획득하였다고 보았다. 미국/서구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사회화(socialisation)가, 중국/아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안보화

(securitisation)가 작동하였다(Hagström 2015). 일본이 국제규범형을 중시한 것

은, 일본이 미국과 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화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인정투쟁의 속성: 외교적 위선

  인정투쟁의 세 번째 작동기제는 자기정당화 서술에서 나타나는 도덕주의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덕주의적 접근이 표면화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적 이해관계가 국가 간 인정행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을 수 있다

(Krasner 1999). 일본의 중국인정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 도덕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양자 간 외교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외교적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외교적 위선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이를 규범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가리킨다. 크라스너의 조

직된 위선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위선을 가리킨

다면, 외교적 위선은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위선의 다양성을 집중하여 살펴

보기 위한 개념이다. 또한 크라스너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추구의 일환에

서 양국 간 규볌이 표면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범으로 내세우는 특징을 지적하

고,5) 다시 규범 속에 자리하고 있던 자기 이익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단기적

5) 전재성(2015)은 크라스너의 ‘조직된 위선’이 가진 정치와 도덕의 문제제기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크라스너가 제기한 ‘결국 법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왜 베스트팔렌 주권이 부당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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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기술 규범 강조 이익 중시

소극적 해석 미뤄두기 경계짓기

적극적 해석 쌓아가기 다중해석

으로는 협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를 외교적 위선이 가

진 규범과 이익의 양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들과 다른 중일관계의 외교적 위선의 특수한 측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

한 인정부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스스로의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은 일본이 주권투쟁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자

기정당화 과정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적절성의 논리를 표면에 내세운다는 점

에서 ‘위선’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일본의 중국인정은 ‘중국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보다는 ‘어떻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의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의 하나의 중국 불인정은 인정을 회피하고 유보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위선은 보다 구체적인 외교의 기술로 발현된다. 일본 

외교의 기술은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 외교적 기술은 규범적 표현을 강조하는가, 이익을 중시하는

가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나누어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외교적 위선의 구체적 외교의 기술

반되는가?’ 보다는 ‘베스트팔렌 주권의 불평등성 속에서 왜 법적 주권의 원칙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규범적 정당화가 받아들여졌는가?’가 올바른 질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재성이 제기
한 국제사회 조직 원리의 계보적 접근의 문제제기는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후 중일관계의 맥락에서 조직된 위선을 조망함에 있어, 
두 가지 질문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결과의 논리와 적절성의 논리의 선후관계보다는 두 논리
간의 비정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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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외교의 기술은 일본외교의 애매모호함 속에 가려진 일본의 외교적 위선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미뤄두기는 해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에 도달하려는 기술이다. 

일본어로는 다나아게(棚上げ) 방식으로 표현된다. 다나아게란 문제를 미해결인 

채로 일시적으로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민감한 문제에 반응하는 일본정부의 외

교전략 중 하나이다(최희식 2008; 최은봉, 오승희 2012).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

고 합의 도달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그 논의를 교섭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이다. 미뤄두기는 일본의 대중 외교정책에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불언급론’, 이후에 다루기로 하는 ‘차후 연기론’,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서는 다음 세대로 논의를 넘기는 ‘차세대 해결론’ 등으로 표현된다(손기섭 

2011). 미뤄두기는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소극적 해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규범을 강조한다. 갈등 쟁점을 

미뤄두는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

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쌓아가기는 관계를 중층적으로 겹쳐가고 단계적으로 진전시켜나가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 외교적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쯔미아게(積上げ)라는 표

현으로 사용되고, 중국어로는 이에 해당되는 단어로 지엔찐(渐进)이 있다(최은

봉, 오승희 2012). 어떠한 문제를 단일하게 단절적으로 보기보다는 양립이 가

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존을 추구한다. 과정에 의미를 두고 양립가능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 해석과 규범 강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경계짓기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분리시키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분리와 조합, 잘라 붙이기 등의 의미를 가진 키리바리(切張り)로 표현할 수 있

다. 분리될 수 없는 문제를 별도로 다루려고 하거나, 반대로 서로 다른 이슈들

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연계/비연계(link/delink) 기술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 이익 계산을 반영하여 일본의 이익에 적합한 단일한 해석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해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다중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만들고, 상황에 따

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기술이다. 일본 외교정책의 다

마무시이로(玉虫色)의 기술이다. 다마무시이로, 즉 ‘비단벌레색’이 빛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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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에서 유래된 ‘어느 쪽으로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관용표현이다. 무엇보다 일본

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한 결과의 논리 중심적인 이익확보를 위한 설명이다. 

또한 해석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해석이 나타난다.

  조직된 위선의 개념을 제시한 크라스너는 결국 국가들의 규범적 표상화의 

이면에 정치적 계산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았다(Krasner 1999). 크라스너는 정치적 계산을 중시하는 국가들

의 속성을 강조하였지만, 크라스너가 위선의 개념을 차용했던 브룬손

(Brunsson)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위선이 협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위선은 여러 가지 충돌되는 가치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하고, 국가들이 표방하는 위선적 가치들이 실제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Brunson 1989). 협력적인 측면이 중요한가, 갈등 유발의 측

면이 중요한가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니버 2015). 양국의 협력을 위

해,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추진된 중일국교정상화는 어느 시점에서, 규범적 

속성과 정치적 속성의 복합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

능할 것이다.

D. 본 연구의 분석 틀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개별자로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

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이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인정투쟁을 적용할 수 있으

며,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서는 자기정체성 확인, 자기정당화, 외교적 위선이 

작동한다. 

  제 III장부터 제 VI장까지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정책 형성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각각의 장에 적용되는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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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4> 본 연구의 분석틀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우선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관련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작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의 중국정책에 대한 변화 혹은 유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일본 외교정책 결정자는 중국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

인한다. 제한적 주권국가로서 일본이 국제사회 지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정투쟁 과정에서 대내적, 대외적 자기정당화가 표출된다. 여기서 자기정당화

의 표상은 국제 규범형, 지역 협력형, 이념 대립형, 역사 문화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제규범형은 일본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규범형 

일본이 자기정체성 확인이 다른 유형과 어떻게 접목되어 나타나는지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국제규범형 자기정체성’의 변화가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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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인정투쟁은 일본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중국 인정정책

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중국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 중화민국

에 대한 인정,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각각에 대한 인

정은 9가지의 인정과 9가지의 불/비인정 개념을 통해 미세한 변화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이 자기정당화로 표출되고 중국 인정행

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외교적 위선의 특징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III장부터 VI장까지의 사례연구는 문제제기

(A절), 일본의 인정투쟁(B절), 중국 인정정책(C절), 외교적 위선(D절)의 순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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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 1: 샌프란시스코, 1951-19526)

  

  일본과 연합국 간의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7) 논의가 본격화되면

서 일본정부는 중국 인정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패전국 일본이 전쟁 상대국들

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표로 어

느 정부를 초청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평화조약 체결 당사자인 중국

은 전쟁기간 동안 상대하였던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의 정부인가, 아니면 

1951년 시점에서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있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정부인가? 

  이 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개최 전후로 나타난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과 자기정당화가 어떠한 중국 인정정책으로 연계되는지 살펴본다. III장의 

분석을 위해 외교청서,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회의 참석 발언, 요시다 수상8)

의 회고록(吉田茂 1958, 2012, 2015)과 관련자 회고록(張香山 1998), 그리고 미

국의 FRUS에 기록된 샌프란시스코 관련 문서들을 참고하였다(FRUS 1951).

A. 문제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의 어느 정부를 초청할 것

인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참석문제

를 두고 연합국 내 각 국가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특히 영국과 미국

의 의견이 상반되었다.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

6) III장의 내용은 필자의 공동연구인 최은봉, 오승희. 2011. “냉전 초기 일본의 중국 정부 선택 
문제와 대중 등거리 전략.” 『아시아연구』 14(2), 189-216. 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7) 일본 내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日本国との平和条約)’ 혹은 샌프란시스코 대
일강화조약(サンフランシスコ対日講和条約)이다. 본고에서는 일화평화조약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8) 요시다 시게루(1878년 9월 28일~1967년 10월 20일)는 일본의 제45, 48, 49, 50, 51대 총리이
다. 도쿄 출신으로, 92대 아소 다로 수상의 외조부이다. 도쿄 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외
교관으로 주영대사, 외상을 역임하였다. 제1차 요시다 내각은 1946년 5월 22일부터 1947년 5월 
24일, 제2차 요시다 내각은 1948년 10월 15일~1949년 2월 16일, 제3차 요시다 내각은 1949년 2
월 16일~1952년 10월 30일, 제 4차 요시다 내각은 1952년 10월 30일~1953년 5월 21일, 제5차 요
시다 내각은 1953년 5월 21일~ 1954년 12월 10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2,616일이다(日本首相
官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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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국가 수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국가

1949 10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북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몽골, 알바니아

1950 9
남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스웨덴, 덴마크, 버마,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핀란드
1951 1 파키스탄

1952년, 1953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국 없음

하였고, 미국은 중화민국 정부의 참석을 주장하고 있었다. 의견차는 쉽게 조율

되지 않았고, 결국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면서 일본은 중

국 인정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영국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할양되

었다고 해석하고 1950년 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대표정부로 인정

하였다. 반면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 대만을 중국에 할양한다는 직접적인 기술

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 및 펑후제도(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며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고 있었

다.

  중국대표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영국과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미국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1951년 6월 19일 미영 외상회의가 열렸다. 미

국은 한국전쟁에 가담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

고, 영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극동위원회 참가국 3분의 2 다수가 

승인하는 국가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시키자고 제안하였다. 극동위

원회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

드, 인도,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이며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국가들은 버마(미얀마), 소련, 인도, 영국, 파키스탄

이다. 영국 측 주장대로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대표 정부로 인정받을 가

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표 III-1 참조).

<표 III-1>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국가 (1949-1954)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참조 필자 재구성 (수교일순, 강조는 극동위원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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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야(Chihiro Hosoya 1984)는 일본과 중국과의 강화문제를 미국, 영국, 일

본, 중국의 4개국 관계에서 다루며 요시다 서한과 관련된 각국의 상이한 이해

관계를 밝혀냈다. 호소야는 미국과 영국의 중국 인정문제가 자국의 국가이익

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영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한 

주요원인으로는 홍콩에 대한 이권 유지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선점 및 독점이 

걸려있었다.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강화조약을 맺으면, 상대적으로 동남아

시아 시장에 덜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 때문에 더욱 일본이 중화인

민공화국을 인정하기를 희망했다고 보았다(Hosoya 1984). 반면, 미국의 경우에

는 반공주의자였던 덜레스 개인의 성향과 세계 1차대전의 강화조약인 베르사

이유 조약이 상원비준을 얻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비준문제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았

다(Hosoya 1984).

  미영 간 중국 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은 첫째, 중국대표의 선별성과 둘째, 일

본의 외교주권의 행사 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영미 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중국 인정문제 때문에 일본의 강화조약 체결이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덜레스와 영국의 모리슨(Herbert 

Morrison) 외상은 첫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 초청하지 않는 것과 둘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이 주권을 회

복했을 때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덜레스-

모리슨 합의(Dulles-Morrison Agreement)이다. 

  그런데 덜레스-모리슨 합의 중 두 번째 내용인 외교주권 행사시점의 문제, 

즉 ‘일본의 중국에 대한 향후의 태도는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상태에서 

일본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사항에 관해 이후 미국과 영국 

간의 해석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상태’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두고 상이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후 일본이 독립하게 된 다음이라는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약 발효 이전이라도 외교활동을 하고 있

다면 이미 독립적인 상태라고 보고 1951년 당시에도 이미 일본이 중국을 선택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정부에 가능한 빨리 중화민국을 선

택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미국이 일본의 중국대표 선택을 재촉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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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첫째, 덜레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중화민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 것이 미국 상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을 수월하게 할 것

이고, 둘째, 일본과의 강화조약의 상대국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중화

민국이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殷燕軍 1996, 234). 
  한편, 영국정부는 일본이 국민당 정부를 중국 전체에 대한 합법적 정부로 

인식하는 것에 ‘심각하게 반대’했다. 또한 일화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

화조약 발효 전에 이루어지면, 미국이 영국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 

불만을 표출했다(FRUS 1951, 1343-1344).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 간에 이루어진 중국문제에 관한 덜레스-모

리슨 합의는 사실상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1951

년 12월 26일 덜레스가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는 ‘덜레스-모리슨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대중정책에 

맞출 것’이라 생각했으며 ‘영국 정부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방

어할 수 없고, 미국에 의지해야 하고 그래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FRUS 

1951, 1467-70).9) 

  중국대표 선택문제가 일본의 추후 선택으로 미루어진 가운데, 1951년 7월 

12일 미국정부는 대일평화조약안을 발표하였다. 7월 20일 미국은 샌프란시스

코회의 정식초청장을 중국대표를 제외한 관계각국에 발송한다. 일본정부는 24

일 수락 회답하였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수상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재무

장관, 토마베치 기조(苫米地義三, 국민민주당 최고위원장), 호시지마 지로(星島
二郎, 자유당상임총무), 도쿠가와 무네요시(徳川宗敬, 참의원 료쿠후카이 회원

총회의장), 이치마다 히사토(一万田尚登, 일본은행총재)으로 구성된 전권 회의

단을 구성하여 9월 2일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였다(吉田茂 1958). 

9) FRUS의 문서는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일본 외교의 미국 의존성을 결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시다 서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영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에 의해 보다 강화되었는
데, 버클리(Roger Buckley 2003)는 일본의 대중정책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갈등에 집중했고, 페
레티(Valdo Ferretti 2003)는 일본정부와 영국 정부 간 정책적 유사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위엔커친(袁克勤 1992)은 요시다가 원래부터 국민당정부와 강화체결 의사를 이른 단계에서
부터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요시다가 중국 인정문제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에 이용
한 구실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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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중 한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은 참

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날 일본은 중화민국과 평화조약10)을 체결하였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 일본의 중국인식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중화민국에 대한 것이 우선했다. 일본과의 전쟁 

상대국은 ‘중화민국’이었다. 요시다 수상은 회고록에서 일본은 장제스 총통

을 지도자로 한 국민정부 즉 중화민국을 교전상대로 하였고, 장제스의 관대한 

배려로 군대 및 거류민의 안전한 철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중화민국은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吉田茂 1958).
  그러나 요시다 수상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간단히 배제할 수 없

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97%의 중국대륙과 당시 약 5억 명의 인

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거기

에 무엇보다도 중국 대륙에 남겨진 약 3만 5천 명의 일본인들의 귀환문제(히

키아게, 引揚）해결(外交青書 1957)을 위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필요

가 있었다. 요시다 수상은 중화민국과과의 관계유지도 중요하지만, 중화인민공

화국 정부를 불인정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피하고 싶었다. 급하게 한 쪽을 선

택하는 것을 피하고 정세의 변화를 살피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951년 10월 29일 요시다는 국회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특별위원

회’에 출석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등거리 전략을 

구체화한 일본의 중국정책 원칙을 밝혔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선택을 가능한 한 연기한다는 것이다.

10) 일본 내 공식명칭은 ‘일본국과 중화민국과의 간의 평화조약(日本国と中華民国との間の平
和条約)’이고, 이를 줄여서 ‘일화평화조약(日華平和条約)’으로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 
‘일화평화조약’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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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 어느 쪽을......중국정부를 초청할지, 혹은 중공을 초청하는가에 대해 관계 

연합국 사이에 일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일본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조

항이 가능하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금후의 문제이며, 어느 쪽에 접근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관계는 

조금도 없습니다.(1951.10.29, 참의원발언,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会 
5호: 5)”

“중국정부의 선택권문제는 이는 표현이지만, 저의 기분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연합국 사이의 논의가 정해진 경우에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선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1951.10.29, 참의원발언,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
会 5호: 20)

  다음 날 위원회 발언에서도 요시다 수상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

으며, 가능한 한 정부 선택을 피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중국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까라

는 것은 객관 상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 내부 사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일본과의 장래관계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만약 권리가 있다고 해

도 쉽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

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1951.10.30, 

참의원발언,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会 6호, 4 괄호와 밑줄 필자) 

  요시다는 국제사회의 중국 선택문제의 불일치 속에서 일본의 국가목표를 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선택의 공간을 확보해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는 두 정부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중화인

민공화국의 존재수용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며, 일본의 선택에 따라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압박을 가했다.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으로 유엔 총회의 결의에서 침략

국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점과 소련과의 동맹조약에서 일본을 공동의 가상적국

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요시다 수상은 당시 상황에서는 중화민국 

정부를 상대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다(吉田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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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그런데, 요시다 수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배제하지 않고자 하는 언급

이 자주 확인된다. 중소동맹조약에 관해서도 요시다 수상은 다른 해석을 내놓

은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대만과의 사이에 우호관계가 생겨, 경제관계도 심화되는 것이 원래부터 

바라고 있었지만, 그 이상 심화되어 베이징 정부를 부인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피

하고 싶었다. 이는 중공정권은 현재까지도 소련과 밀접하게 손잡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중국민족은 본질적으로는 소련인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는데, 

문명이 다르고, 국민성이 다르며, 정치 정세도 역시 달리하는 중소양국은 결국에 서

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공정권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吉田茂 1958, 72 밑줄 필

자).”

  요시다 수상은 중국이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련에 

배타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중국은 소련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한 관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일본

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통상적 관계를 맺음으로

써 베이징을 모스크바에서 떼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Ferretti 2003). 이후 실

제로 전개된 중소갈등을 볼 때 외교관 출신이었던 요시다가 정세를 비교적 정

확하게 예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殷燕軍  2007). 
  요시다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정부와 일본정부 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공산주의, 중화민국=자유

주의라는 일본은 중소갈등의 가능성을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중

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미국과의 시각차에서 비롯되는 정치

적, 경제적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1951년 10월 30일 요시다는 의회에서 어떤 중국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을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중국 본토와의 무역증진을 위해 상하이에 일본 무

역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중화민국에게 일

본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큰 충격이었다. 덜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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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수상과의 회담을 요청했다.

  1951년 12월 12일 덜레스는 일본 외무성 외무사무차관 이구치 사다오(井口
貞夫)와의 회담에서 중화민국을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만을 

통치하는 정부로 한정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다음날 요시다는 덜레스에게 

중화민국과의 조약 체결을 약속했다. 일본의 구두합의를 얻은 덜레스는 영국

과의 협상을 통해 이해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역시 중국선택에 대한 입장차

를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영국은 미국을 설득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주일 영

국대사였던 드닝(Sir Esler Dening)은 ‘미국은 우리가 좋아하던 말든 상관없이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조약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분명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압력 하에서 내줄 것이다.’라

고 보고했고, 영국정부는 덜레스와의 회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

다(Hosoya 1984).

  요시다 수상의 중국 인정문제에 관한 입장은 1951년 12월 4일 요시다 수상

이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성 고문에게 보낸 ‘요시다 서한(吉田書
簡)’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1951년 12월 18일 덜레스는 한국을 방문한 뒤 

요시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때 덜레스는 요시다 수상에게 요시다 서

한의 초안이 되는 덜레스의 메모를 건넨다.11) 

“저는 일본정부가 중국 공산정권과 2국간 조약을 체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언합니다.”

  요시다 수상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나는, 

반공주의자인 요시다 수상이 중국의 ‘공산정권’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는 해석과,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요시다 수상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불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요시다 서한은 중화민국을 선택하라는 덜레스 고

문의 압력을 요시다 수상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미국 

추종외교에 대한 사례로 거론된다. 그러나 요시다 서한에 나타난 위의 언급은 

11) 미국의 기록에 따르면 요시다 서한은 덜레스 메모를 일본수상이 편지 형태로 다시 작성한 
것이었다고 한다(FRUS 1951, 1445-6). 이로 인해 요시다 서한이 덜레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
되었다는 행위만 강조되어, 일본정부의 미국에 대한 추종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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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복잡한 정황적 이해가 필요하다. 요시다 수상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화인

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으며, 이에 따른 일본의 자기 인식

과 자기정당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의 중국 선택문제에 대한 교섭의 전후배경

을 살펴보면, 이미 일본정부의 입장과 중화민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시다 서한이 덜레스 메모와 거의 

일치한다면, 덜레스 메모 역시 이미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그렇다면 요시다 서한은 덜레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요시다

의 각서가 아니라, 사전 교섭에 의해 절충된 중국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국의 

필요에 의해 문서화한 것이었다는 추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한에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만이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

의 입장이 담겨져 있어, 이 세 정부의 입장이 절충되는 과정 속에서 중화인민

공화국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입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

부와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 요시다 서한의 핵심내용으로 강조되어 왔지

만, 본 서한에는 동시에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우선, 가장 주목된 요시다 서한의 핵심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 공산정권은 중소 동맹을 체결하며 일본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위협세력이

므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2국간 조약을 체결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

고 있다.

“1950년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중소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은 실제상 일본을 향

한 군사동맹입니다. 실제, 중국의 공산정권은, 일본의 헌법제도 및 현재의 정부를 

강력한 힘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일본공산당의 계획(企圖)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저는 일본정부가 중국 공산정권과 2국간 

조약을 체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언합니다.”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470, 밑줄 필자) 

 

  요시다 서한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으로 대표되면서, 중화인민공화

국을 불인정하고 일화평화조약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각서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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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분명 이 문구만 본다면 일본정부가 중국대표로서 중화민국을 선택하

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요시다 수상 역시 서한을 작성한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중화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대만 국민정부는 그 현실에 지배하는 범위는 좁아도 전에 기록한대로, 중국 사변

이후의 우리 교전상대 정부이며, 유엔을 점하는 위치도 중요한 이상, 종전 시 우리 

군민을 무사히 중국에서 인도해준 정의(情誼)를 생각하면, 강화의 대상으로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아울러 당시 나로서는 이 선택의 문제는 서둘러 

이를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연장하여 정세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생

각했다.

   1. 미국의 평화조약 비준과의 연계

   2. 유엔에서 베이징정부를 침략자로 낙인하여 교전상태가 됨.

   3. 소련과의 동맹조약에서 일본을 공동의 가상적국으로 취급하고 있음.

   따라서 조급하게 태도의 표명을 필요로 하는 한, 반드시 국민정부를 상대로 하

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당시 나아갈 곳이 없었다”(吉田茂 1958: 73). 

  그러나 요시다는 여전히 등거리 전략의 내용을 견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능하면 이 선택의 문제를 피하고 연장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그의 등거리 전략은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요시다 서한의 다른 문장들

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느 한 정부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전면적인 정치적 평화 및 통상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중국을 대표한다면 두 정부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유엔에서의 대표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

부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의 선택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근거는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표로서 지위를 획득

하게 되는 경우,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가

능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이후 1972년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에서도 주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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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중국의 의석,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갖고, 약간의 영역에 대해 실제로 시

정능력을 행사하고, 또한 유엔가맹국의 대부분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화민

국국민정부와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산정권에 관해서는, 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현재 비난되고 있

어, 그 결과, 유엔은 그 정권에 대한 특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일본은 현재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국간 평화조약의 효력발생 후에도 그 제5조(a)(iii)의 규정을 따라 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일본은 유엔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행

동에 대해서도 유엔이 온갖 원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반대로 유엔이 방지행동 또는 

강제행동을 취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원조의 공여를 보류해야 할 것을 약속

합니다.”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469-470).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유엔의 결정에 기반한 선택을 강조함

으로써 일본이 국제사회의 선택을 고려하여 중국 인정문제에 대처해 갈 것을 

밝히고 있다.

  셋째, 요시다 서한의 핵심 내용이며 이후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에서 

거의 그대로 조문화된 다음의 문구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을 부정하지 않으려

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2국간 조약의 조항은,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배 하에 

있고, 또는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外務省アジア局中
国課監修 1970, 469)

  이 표현은 현재 또는 미래에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배 하의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타자로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보

다 더욱 복합적이었다. 요시다 수상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국가라는 한 차

원에서만 인식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 국가이며 더욱이 일본의 

주요 무역국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요시다는 중국 본토의 상하이에 

무역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미국의 반공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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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놀라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요시다 서한이라는 약속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시다 서한은 1952년 1월 16일 공표되었다. 서한공표 직후 국민정부에게서 

일본과의 평화조약교섭 개시의사가 공표되어 2월에는 전 재무대신 카와다 이

사오(河田烈)을 단장으로 한 전권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요시다 서한은 미국상

원의 대일평화조약심의 촉진에도 효과가 있었다. 미국상원은 1952년 1월 21일

부터 심의를 개시하였고, 3월 20일 비준안이 의결되었다. 

  요시다 서한에 명시된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불인정 확인은 아이러니하

게도 일본이 차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소지를 남겨두기 위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요시다 서한 이후에도, 1952년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인식은 지속된다. 또한, 일

본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자국에 대한 인식으로 연계된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독립국으로의 권리수용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주체를 명시하고 미국과는 다른 시각에서 중화인

민공화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려

는 일본정부의 견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문예춘추』의 긴급 증간호에서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전 수상은 “여기까지 오면 일본은 두 세계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入江昭 1993, 196). 그는 중국의 

공산화를 일본의 위기로 인식하고 재군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若宮啓文 1996, 
59). 소련대표는 일본과 연합국의 강화조약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라는 비난하였고, 일본 국내에서도 “이 강화에 의해 일본은 아시아의 고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吉田茂 1958). 
  중화인민공화국 불인정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

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의 재무장, 헌법개정, 강화조약 체결 등 일본의 국내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공산권과의 관계설정과 일본의 명확한 자기 인식을 요

구하며 사회 내 이견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었다. 

  전후 일본의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전후 요시다 정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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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면으로는 강화조약 체결을 통한 독립 획득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국가 목표로 확립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서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패전국 일본의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정치적 독립은 미군정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미국 점

령 하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과 경제 지원을 통해 이 두 가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해나가고 있었고, 이러한 ‘요시다 노선’은 이후 ‘요시

다 독트린’으로 정립된다(Pyle 2008). 

  요시다 독트린은 경제와 통상 중심 정책이 부각되고, 외교분야에서 일본정

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이해되었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반

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면, 정치적 독립과 경제발전

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은 패전국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는다. 

요시다 수상은 1951년 9월 8일 강화조약 조인식에서 일본이 연합국의 “친

구”가 된 순간을 기록하였다.

연합국대표는 알파벳순으로 서명하였고, 베네수엘라 전권을 최후로 서명이 종료되

었다. 우리 전권단이 서명하였고 그 후 애치슨 의장의 폐회인사 중 “우리 친구 일

본”이라는 말을 하였다. 정확히 오전 11시 44분이었다. 그날 저녁 5시 일미안전보

장조약의 조인도 완료되었다(吉田茂 1958).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강화조약의 의미만이 아니라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의 독립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였으며, 중화민국을 인정한 것도 일본이 독립국으로 나아가기 위

한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45년 9월 항복문서에 서명한 뒤 평화조약 조인까지 만 6년이 경과되었다. 6년

으로 강화, 독립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늦은 것은 아니었다. 대일점령관리

의 주도국이 미국이었다는 행운이 크지만, 일본인이 내핍하면서 국가재건과 부흥에 

정진하고 포츠담선언의 취지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미국과 각국정부에게 인정받게 

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吉田茂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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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다 수상이 1951년 9월 14일 하네다에 도착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 요시다 정권은 자유주

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평화회의의 우호적 분위기, 장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각국의 기대와 희망,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 중대함을 자각하고 일치단결하여 강화조약의 

이행과 민주자유주의에 철저를 기하여 열국과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평화 · 문화 

· 번영에 노력함이 신일본재건을 돕는 방법입니다(吉田茂 1958).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X 이념대립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관한 

자기정당화는 1949년 이후 역사문화형에서 점차 국제규범형과 이념대립형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자기정당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유형은 역

사문화형이다. 중화민국이 일본의 전쟁 상대국이었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다

는 역사적 인식과, 일본군 철수시 도움을 받았다는 은의 등을 고려하여 중화

민국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영토와 5억에 이르는 중국인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과 전후 중국 잔류 일본인의 귀환을 위해서도 베이징 정부와의 교류

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문화형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

국에 대한 인식은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다. 역사문화형이 강조되는 

경우, 일본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를 인정하려는 입장이 나타난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국제규범형이 두드러진다. 일본이 유엔의 가치와 선택에 기반하여 정

책을 결정하겠다는 일본 외교의 기본 입장으로 정착한다. 일본의 유엔중심 외

교는 일반적이고 진부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

이 중국대표 문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의 변화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본다면, 일본의 유엔중심 외교를 재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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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1951년에서 195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중국정부

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유엔은 1950년 총회 결의안 

A/RES/396(V)에서 유엔에 의한 회원국 대표의 인정에 관해 ‘하나 이상의 정

부가 대표 주장시 헌장과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결의안 

490(V)을 통해 중국대표권을 심의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중화민국이 의석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중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195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 국제규범형의 특징이다. 

  1952년이 되면서, 일본의 자기정당화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기위치를 

재확인하는 이념대립형이 보다 강조된다. 이념대립형은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자기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과 대비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자아와 타자가 분명히 대립하게 되며, 냉전 이데올로기가 두

드러진다. 일본은 중화민국만을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배제하게 된다. 이 

경우,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은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정부만을 선택하

는 것은 유보하려는 정책이 나타난다.

  1950년대 초반은 일본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

인 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역사문화형이 중일 양자 간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

한 인식으로 존재하며 두 정부 모두를 인정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1949년 역

사문화형을 기반으로 시작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1951

년 이후 국제규범형과 이념대립형 강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그

리고 일본정부는 중화민국을 인정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가능성

을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C. 일본의 중국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승인

  요시다는 어느 한 정부를 선택하기보다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

부 모두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중간적 입장

을 취하고자 한 ‘등거리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다(최은봉·오승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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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거리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의도를 확인한 

영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제안한 정책안이다(Hosoya 1984). 실제로 정책으로까지 

입안되거나 정확한 명칭으로 표방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등거리 정책의 내용

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등거리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이 등거리 전략

을 추구했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론을 인정하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다는 표현을 직접적

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의 중국론

의 존재나 권리수용은 부정한 것이다. 

  중일 양자 간의 관계에서도 국제적 규범이나 도덕은 정치적 결과의 논리가 

양립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이념대립형과 같이 중화민국만을 인정하는 결과

로 나타났지만, 일본은 국제규범형을 내세우며 일본의 선택을 유보하고 있었

다. 일본의 정치적 결과의 논리상 이념대립형이 강화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

화조약은 연합국 측에서는 평화조약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였다. 일본 주권회복의 조약인 것이다.

  일본의 주권회복이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중국 인정문제가 다루어졌다. 일

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비준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

로 인해 공산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시다 서한이 나타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문제에서 시작된 요시다 정부의 중국 인

정문제는 1952년 요시다 서한과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으로 중화민국을 선택

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은 실질

적으로는 중국 본토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국 선택 문제를 가능한 한 

연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확인과 존재수용의 인정을 위한 유보였던 것이다.

  1952년 3월 27일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라키 쇼자부로(荒木正三郎君) 위원장이 요시다 수상에

게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교섭이 “대만정부를 중국의 정부로 인정하여 평화 

교섭에 임하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한 요시다 수상의 답변을 통해 중

화민국과의 인정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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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과 중화민국은, 

  그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유대와 지리적인 근접을 고려하여, 선린관계를 상호 간 희망

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공통의 복지의 증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

을 생각하여,

  양자 간 전쟁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나타난 제 문제의 해결의 필요를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로써 그 전권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일본국정부 카와다 이사오(河田烈)

  중화민국대통령 예공차오(中華民国大統領　葉公超) 

  이후 전권위원은 상호 그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탕하다고 인정된 후, 다

음의 제조건을 결정했다.

제1조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사이에 전쟁상태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 종료한다.

제2조 일본국은, 1951년 9월 8일에 아메리카 합중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

과의 평화조약 (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함) 제2조에 근거하여, 대만과 펑후

제도 및 난사군도(新南群島)와 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인정된다.

제3조 대만과 펑후제도에 있는 일본국과 그 국민의 재산과, 대만 및 펑후제도에서 중화민국

의 당국 및 그 주민에 대한 일본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의 처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러한 당국 및 주민의 재산권과, 일본국과 그 국민에 대한 이러한 당국

과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와의 사이의 특

별취극의 주제로 한다. 국민과 주민이라는 단어는, 이 조약에서 사용되는 때에는 언제

나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 1941년 12월 12월 9일 전에 일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

정은, 전쟁의 결과로서 무효가 된 것이 인정된다.

“이(일화평화조약 교섭)는 제가 덜레스 서한(요시다 서한)에 명확히 한대로, 대만과 

펑후제도에서 현재 통치의 실체를 행사하고 있는 대만 정부와 선린관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서, 조약의 교섭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체라든가, 중

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1952.3.25 予算委員会 27호, 6)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타이베이에서 서명되고, 

1952년 7월 8일 비준되었다. 1952년 8월 5일 타이베이에서 비준서과 교환되고 

효력이 발생하였다. 14개 조항과 의정서, 교환공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4개 

조항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일화평화조약,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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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01년 9월 9일에 베이징에

서 서명된 최종의정서와 이를 보충하는 모든 부속서, 서한 및 문서의 규정에서 발생하

는 모든 권리 및 특권을 포함한 중국에서의 모든 특수한 권리 및 이익을 포기하고, 또

한 앞서 언급한 의정서, 부속서, 서한 및 문서를 일본국에 대하여 폐기하는 것에 동의

했음이 인정된다.

제6조 (a)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상호 관계에서, 국제연합헌장 제2조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

다.

      (b)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는 바이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에 의해 그 공통의 복지를 증진한다.

제7조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무역, 해운 그 외 통상의 관계를 안정시킴과 함께 우호적인 기

초 위 두기 위해, 조약과 협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8조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민간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

에 노력한다. 

제9조 일본국과 중화민국은, 공해에서 어획의 규범과 제한 등에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

정하는 협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10조 이 조약의 적용상, 중화민국의 국민에는, 대만 및 펑후제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의 

그 주민이었단 자 및 그들의 자손으로, 대만 및 펑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이 현재 시행하

고, 또한 금후 시행하는 법령에 의해 중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로 본

다. 또한 중화민국의 법인에는, 대만 및 펑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이 현재 시행하고, 또한 

금후 시행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 조약 및 이를 보충하는 문서에 특단의 규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과 

중화민국간의 사이에 전쟁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

약의 상당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2조 이 조약의 채택 그리고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교섭과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제13조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타이베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이 조약은, 일본어, 중국어 및 영어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는 영어의 본문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각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조인했다.

 1952년 4월 28일, 타이베이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일본국을 위해  카와다 이사오

중화민국을 위해  예공차오

* 출처: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2009, 日本外務省, 中華民國外交部 참조 필자작성.

** 본 조약은 일문, 중문,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위의 번역문은 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를 우선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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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6월 26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요시다 수상은 일본이 모든 중국과 

선린외교 관계임을 강조하며, 요시다 서한과 일화평화조약 체결당시 향후 중

화인민공화국까지 포함하는 ‘전체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중화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보 전진으

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추구하고 있었다.

“취지는 선린외교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대한 것이라 생각해 우선 그 

일보로서 중화민국 정권과의 사이에 조약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략)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는 일본이 전체 중국과의 사이에 선린외교라고 할까요, 다년간 관

계를 부활시키고 싶다, 그 취지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서한을 쓴 때도, 혹

은 보냈을 때에도, 또한 중화민국과의 조약관계에 들어갔을 때도 취지로서는 결코 

서한의 취지에 반하지 않을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중략) 이는 조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화민국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

실을 인정하고,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영토를 가진 중화민국과의 사이에 조약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래는 장래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마지막에는 하나의 중국 

전체와의 조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바랍니다.” (1952.6.26 外務委員会 43호, 7-8 

밑줄 필자)

  그러나 일본의 유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정치적 관계는 단절되었다. 일본의 등거리 전략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일본의 중화민국의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배제를 의미했다. 

  요시다 서한에 대해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장한부(章漢夫)는 

“이 서한이야말로 일본 반동정부와 미국 제국주의가 결탁하여 중국 인민과 

중국영토에 대해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한 증거이며, 샌프란

시스코강화조약에 이어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가장 

노골적인 전쟁도발행위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殷燕軍 1996, 242). 또한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저우언라이는 5월 5일 요시다 정부가 

“주인인 미국의 지도로 대만과 결탁하고, 그들이 맺은 조약을 ‘현재중화민

국정부의 지배하에 있고 또는 장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모든 영토에 적

용한다.’라는 완전히 제정신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마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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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다고 하면서, “중앙인민정부와 중국 인민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적시

하는 요시다-장제스의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

한다.”(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39-40)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일본 정치계와 경제계에서는 중국대표 선택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지속되어 

나타났다. 요시다 후임으로 1954년 취임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수상은 

요시다 정부의 정책을 대미일변도 정책이라 공격하고 대 공산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1954년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시되었

고, 국내외적으로 요시다의 등거리 전략은 중화민국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중국 선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려 가운데 일본은 양 정부 모두에 대한 존

재 긍정의 인정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권회복이라는 보다 중요한 일본 

자신의 인정투쟁 과정 속에서 중화민국에는 권리수용을 부여하였고, 중화인민

공화국에 대한 권리인정은 유보하였다.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문제는 중국에 

대한 인정부여의 문제에 앞서 일본 자신의 비인정의 극복, 인정획득을 위한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시기부터 일본과 중화민국 평화조약 체결에 이

르는 과정에서 특히 미뤄두기와 다중해석의 외교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미뤄두기였다. 가능한 한 선택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초 일본의 등거리 전략은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

인 성격을 가진 미뤄두기 전략이었다. 그러나 1952년 일화평화조약으로 사실

상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수용부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확인인정, 중화민국

의 권리수용인정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수용인정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미국의 중국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중화민국의 권

리수용을 인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상충되기 시작하였

다. 미국과의 충돌과 중국과의 충돌을 미뤄두기라는 외교적 기술로 조정하면

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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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해석의 경우 조약 체결의 시점과 조약 적용 범위의 문제로 나타났다. 

조약 시점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화평화조약의 관계에 대한 상이

한 해석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중국 정부선택을 가장 재촉한 것은 중화

민국 정부였다. 덜레스-모리슨 합의로 중화민국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강화 국가에서 배제되자 미국을 비난하였고, 중국대표의 선택이 일본 스스

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항의하였다. 중화민국

은 비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초청되지 않더라도, 차선책으로 일화평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교섭 초반부터 중화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체

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 조약을 통해 중국대

표로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안에 들어간 것이며, 중국대표 정부로 인정받은 것

이라고 해석하였다(中華民國外交部 2015). 
  1952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강화조약은 일본 국내에서 11월 

18일에 국회에서 승인, 비준되었다. 조약발효는 1952년 4월 28일 오후 10시 반

이었다. 9월 17일 랭킹(Karl L.Rankin) 주대만 미국공사는 일본외무성과 중화민

국 간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개시를 권고받았고 이에 대해 중화민국 측은 “일

본과의 2국 조약은 먼저 미국과 그 조문 및 수순을 교섭하여 정할 것이며 일

본과는 직접 길게 교섭할 생각이 없다.”며 대일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자세는 조약 체결 시점에 대한 중화민국의 입장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다. 일본은 중국 선택문제를 가능한 연기하려고 했다. 요시다 서

한을 통해 중화민국과의 조약체결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려는 등거리 전략은 요시다 서한 작성 이후

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결정한 다음에 일본이 선택하겠다는 입장

을 반복함으로써 가능한 한 중국을 대표하는 어느 한 정권만을 선택하는 결정

을 미루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과 중화민국간의 평화조약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중화민국의 주장은 일본 측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

었다. 또한 중화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최종 선택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



- 63 -

였다.

  다중해석은 일본과 중화민국은 ‘조약 적용범위’ 조항에서 보다 강하게 반

영되었다. 중화민국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하나의 중

국론을 일본이 인정하기를 원했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조

약의 적용범위를 대만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다.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의 초안은 중화민국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일본정부에 

중화민국을 선택할 것을 압박했던 미국은 중화민국 측에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은 

중화민국 측에 적용범위에 관한 문구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1951년 9

월 22일, 장제스 주석의 최고회의에서 조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2개의 문구를 

채택하였다

A안. 본 조약은 중화민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한다.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의 결과에 

의해 공산군에 점령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화민국은 일단 당해지역을 지배 

하에 둔 경우, 동지역에도 곧바로 동조약이 적용된다.

B안. 중화민국에 관해서는, 중화민국국민정부의 지배 하에 현재 있고, 그리고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顧維鈞 1989, 715-716.)

  1951년 10월 19일 미국 국무성은 B안이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

라 생각하였고 중화민국이 실제 지배 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顧維鈞 1989, 245). 그리고 1951년 10월 24일 중화민국

은 ‘쌍방은 실제 현재 지배 하에 있고, 그리고(及び, and)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顧維鈞 1989, 245)고 수정하였고, 이 문구는 미국을 

통해 일본정부로 전달되어 요시다 서한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요시다 서한에

서는 이 문구가 ‘현재 지배 하에 있고, 또는(又は, or)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도 적용 된다’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今後入るべき’ 의 해석은 중요하고도 민감하다. ‘금후 들어가게 

될’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중국 본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려는 의

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조항에 대한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해석이 상이해진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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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미국과 중화민국 간 그리고 일본과 미국 간의 교섭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였다(殷燕軍, 2007). 일본은 향후 중국 정세에 대해 가능한 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적용영역의 최소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들어가게 될 영역(今後入るべき)’이었던 요시다 

서한의 문구가 일화평화조약에서 ‘금후 들어가는(今後入る)’이라는 문구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 본토

를 ‘들어가게 될’ 영토로 해석 가능한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는’이라는 

표현으로 객관화되면서, 일본이 중화민국의 대륙 반공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석

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는’과 ‘그리

고’의 문제보다 중국 본토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약은 이후 대만정부가 중국 본토를 지배하게 될 경우 그 영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는 합의 하에 일본 측이 요구했던 ‘또는 금후 들어가는 

모든 영역’ (又は今後入るすべての領域)’으로 결정되었다.

<요시다서한> 표현

일문)中華民国国民政府の支配下に現にあり又は今後入るべきすべての領域に適用があ

るものであります。

중문)这个双边条约的条件将适用于现在、或以后可能属中华民国国民政府管辖的全部领
土。

<일화평화조약 교환공문> 제1호

일문) 中華民国政府の支配下に現にあり、又は今後入るすべての領域に適用がある

중문) 應適用於現在在中華民國政府控制下或將來在其控制下之全部領土

  중요한 것은 일본이 결국 중국 전체의 대표로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았지

만, 중화민국은 향후 중국 전체를 지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대표로 일

본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조인된 일화평화조약(일화평화조약)은 14개조의 정문 외에 의정서, 교환공문 그 

외에 복잡한 형식을 취했지만, 요약하면 그 조약은 대만 및 펑후제도를 현재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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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국민정부와 사이의 조약이며, 장래에는 전면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싶지

만, 조인된 조약으로서는 국민정부를 전중국의 대표정권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었습

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약안 심의의 중참양원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를 명확히 했습니다.”(吉田茂 1958, 76 괄호와 밑줄은 필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

하는 한편, 향후 중화민국이 본토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조약이 중국 

전체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중국 정세의 변화에도 일본이 의도했

던 바를 실현할 수 있었다. 

E. 소결

  1945년 패전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가 되기까지, 일본은 

패전국에서 독립국이 되기 위한 인정투쟁 중이었다. 중국에 대한 인정정책은 

전후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요시다 독트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 내 다른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패전국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독립국으로서의 권리수용인정을 추구하였다. 일본은 중화

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인정과 중화민국에 대한 권리수용인정을 부여하면

서, 하나의 중국론에 대해서는 존재수용부정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미국과의 

정책 불일치, 중국과의 인식 불일치 속에서 일본의 국제규범형과 이념대립형

이 강조되는 자기정당화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미뤄두기와 다중해석의 외교적 

기술을 통해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위선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 66 -

<그림 III-1> 1951-1952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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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2: 도쿄, 1962-196412)

  1960년 일본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13)은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

었다. 이케다 수상은 10년간 일본 국민소득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소

득배증정책’과 같이 국내 경제성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일반

적으로 이케다 내각의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측면에 비해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케다 

수상은 기시 내각의 통산대신 시절에서부터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으며(井上正也 2011), 내각 성립 후에는 미국 등 서측 진영과의 협조

를 중시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적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케다는 제58대, 59대, 60대 수상으로 역임하였는데, 제3차 이케다 내각 임

기 후반의 1964년에 주목할 만한 업적들을 달성하였다. 일본은 1964년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10월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다. 도쿄올림픽 

폐막식 다음날 이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으로 사토 에이사쿠를 지명하

였다.

  일본은 1940년 제12회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1940년 올림픽은 일본 

건국 2,60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아 적극 추진되고 있었다. 1936년 7월 31

일 국제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도쿄 개최가 결정되었다(The Organizing 

Committee 1966, 31). 그러나 1937년 노구교(루거우차오, 蘆構橋)사건 이후 전

개된 중일전쟁의 심화로 일본정부는 1938년 7월 15일 올림픽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제12회 올림픽은 전쟁 중에 개최되지 못했다.

  1940년 제12회로 예정되었던 도쿄올림픽은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2) IV장의 내용은 한국정치학회 주관 World Congress 2015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 “전후 중일
관계와 1964년 도쿄올림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3) 이케다 하야토(1899년 12월 3일~1965년 8월 13일)는 히로시마 출신으로, 교토제국대학 법학
부를 졸업하였다. 1925년 대장성 근무를 시작으로, 1949년 중의원으로 당선되고,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서 재무장관(대장대신), 통산장관을 역임한다. 1956년 이시바시 단잔 내각에서 대장대신, 
1958년 기시노부스케 내각의 국무위원, 통산장관(1959)을 거쳐 1960년 7월 14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고, 일본의 58대, 59대, 60대 총리가 되었다. 제1차 이케다 내각은 1960년 7월 19일부터 
12월 8일, 제2차 이케다 내각은 1960년 12월 8일~1963년 12월 9일, 제3차 이케다 내각은 1963년 
12월 9일~1964년 11월 9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1,575일이다(日本首相官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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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올림픽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1964년 도쿄올림픽도 순조롭게 개최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가 개막일 당시까지 논란이 되었

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24년 전 1940년 도쿄올림픽은 중일전쟁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었고, 1964년 경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IV장에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초청에서 나타난 경기 참석 자격 문

제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올림픽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외교청서

와 국회의사록에 기록된 이케다 수상과 외상의 발언, 도쿄 올림픽 준비 촉진

위원회 기록,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 아사히신문의 도쿄올림픽 관련 기사들

을 참조하였다. 

A. 문제제기: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할 수 있을까?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

(Coubertin 1942; Martens 2004, 57)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도쿄에서 제18회 올림픽 경기대회가 개최되

었다. ‘세계는 하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올림픽

이었다.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93개국 5,151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The Organizing Committee 1966). 그런데, 아시아 대표로서 주최한 올림픽에 

인도네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은 최초 공식 초청은 올림픽 개막 14개월 전인 1963년 8월 1일 105개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로 발송되었다. 이중 67개국

은 일본과 외교관계나 영사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이후 일본은 추가

로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데, 1960년대 신생국들이 새롭게 IOC로부터 인정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1963년 11월 1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말리, 

네팔, 북로데지아, 세네갈로, 1964년 3월 1일에는 알제리, 콩고, 니제르, 시에

라리온으로 발송되었다. 1964년 5월 1일 차드, 7월 10일에는 중앙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가 IOC로부터 회원국 권리를 인정받았다. 반면, 남아프리카로 보

냈던 초청장은 1964년 1월 28일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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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 이전까지 중국은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왔다. 1924년 중화아마추어운동연합회(the China 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제12회와 제13회 올림픽은 세계2차 

대전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고, 제12회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

다.14) 

  중국체육위원회(中国体育组织, The Chinese Olympic Committee)는 1910년 

10월 성립되었고, 192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았다.15)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중화민국이 참여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한

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1954년 5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전중국 스포츠 연맹(All-China Sports Federation)이 승인을 받아 

1956년 개최되는 제16회 멜버른 올림픽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IOC가 

중화민국도 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 1956년 제16차 올림픽집행위

원회에서 중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내에 두 개의 중국 올림픽 위원회가 존재

하는 것이 ‘두 개의 중국’을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며 항의했다. 중국 올림

픽위원회는 1958년 8월 19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들이 증가

하면서, IOC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중국

올림픽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1979년 11월 26일 나고야

에서 열린 IOC집행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중국의 합법지위를 회복한다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찬성 62표, 반대 

18표, 기권 2표의 결과였다. 중화민국의 올림픽위원회는 중국의 하나의 성에 

해당하며 ‘중국타이베이올림픽위원회’(Chinese Taipei Olympic committee) 

14) 제12회 1940년 도쿄개최권은 중일전쟁으로 핀란드 헬싱키로 개최권이 넘어갔으나 결국 세
계2차 대전으로 취소되었다. 13회 올림픽은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역시 전쟁으로 취소되
었다. 1944년에서 4년 연기되어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 후 헬싱키는 1952
년(15회), 도쿄는 1964년 제18회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15)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894년 설립되었고,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다. 현재 가입국
은 205개국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조직되어 있는 나라만 참가
할 수 있다. 한국은 1947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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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화민국의 공식 국기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기와 국가

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中国奥林匹克委员会 2015).
  1964년 도쿄올림픽은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IOC를 탈퇴하고 1979년 복

귀하기 이전의 시기에 개최되었다.16) 1960년 로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 

1968년 멕시코올림픽,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중국대표로 공식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화민국이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화민국의 참석이 하나

의 중국 문제에 대한 일본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

화민국이 ‘중국’으로 참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만’으로 참가하는 것인

지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었다. 1964년 9월 12일 중의원에서 열린 올림픽 도쿄

대회준비촉진위원회에 참석한 야나기타 히데카즈(柳田秀一) 위원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저는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는 것과 같은 것은 어려운 문제이

지만, 스포츠 문제에서 오늘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 정도로, 7억의 

국민을 가진 중국이 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결코 정치문제가 아니므로, 하나의 중

국, 하나의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중국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스포츠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와는 가능한 완전히 분리되어 생각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을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대회에서는 특히 아시아

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포츠와 정치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

제도 있고, 인도네시아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북한과 한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러나 특히 저는 도쿄대회에서는 혼자 일본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올림픽이 처음으로 아시아의 대회로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의 피부의 색을 

한 아시아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을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日本国会会議録 
1964). 

16)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올림픽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2년 헬싱키 대회에 중
국은 대만의 반대로 경기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참관인만 파견하여 비공식적으로 참가했다. 대
만은 불참했으며 이 대회에 소련이 40년 만에 참가했다. 1956년 16회 호주 멜버른 대회에는 중
화민국의 참가에 항의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참가를 거부하였다. 1960년 이탈리아 로마대회에
는 IOC의 결정으로 중화민국이 대만(Taiwan)이름으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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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초청문제는 IOC 비회원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1963년 IOC

가 내린 제재결정 때문에도 참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1962년 제4

회 아시안 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다. 아

시안 게임은 1934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서아시아 경기대회가 원류가 

되었다(심승구 외 2008, 143). 1949년 2월 아시안게임연맹(AGF)이 창설되었고, 

1951년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1962년 8월 제4회 아시아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18개국 이상이 참가하였고, 일본은 최대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일본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

었다. 일본은 아시아 대회에 참가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호텔건설과 경제

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일본은 18개국 중 최대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13

개의 경기에 참가했고, 금메달 74개, 은메달 57개, 은메달 24개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심승구 외 2008, 146).

  1962년 8월 24일, 제4회 아시안 게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중화민국과 이

스라엘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

한 중국대표로 인정하고 있었다. 앞서 열린 1954년의 필리핀 개최 제2회 아시

안 게임과 1958년 도쿄 개최 제3회 아시안 게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초대

받지 못했다(심승구외 2008, 144). 인도네시아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중화민

국과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 결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낸 메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 큰 성공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두 개의 중국”을 형성하기 위해 아시안 게임을 이

용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우호를 해칠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제국

주의와의 투쟁의 입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National Sports Bureau Archives 

1965; Lutan and Hong 2005, 425 재인용)

  인도네시아의 중화민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입국 거부조치로 국제올림픽위원

회(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국제역도연맹(IWF)는 1962년 제4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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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정식 국제경기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참가자격이 있는 

국가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는 정식 경기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이유였다. 인도네시아는 반발하며 IOC의 조치는 제국주의자, 식민지주의자

가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우호국인 이스라엘과 중화민국의 이익을 우선한 것

이라 주장한다. IOC는 1963년 4월, 인도네시아의 IOC 회원자격을 무기한 정지

하였고, 인도네시아는 IOC본부에 탈퇴를 통보한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1949-66년 집권) 

대통령은 구미주도의 올림픽을 이탈하고, 신흥국 독자적인 올림픽을 개최한다

고 발표한다. 이것이 신흥국경기대회(GANEFO: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약자로 가네포이다. 가네포는 1963년 11월 12일부터 20일까

지 개최되었고, 47개국이 참가하였다.

  수카르노는 신흥세력이란, 세계의 모든 새로운 세력들은 새로운 세계를 구

축하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노력하는 모든 새로운 힘(all the new forces in 

the world which are fighting, struggling and working for a new world)이라고 

표현하였다.

  수카르노는 가네포에 즈음하여,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아

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의 정신인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를 강조하고 

제3세계의 존재를 부각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이 반둥회의 헌장에 

사인을 한 29개국 중 13개국이 참석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대다

수의 태도와 견해가 반둥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다. 따라서 “우리는 반둥 정신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새로운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여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는 신흥국들 간의 새로운 게임을 가능한 빨

리, 1963년에 개최한다.”고 하였다(Committee National GANEFO, Release No. 

2, 1963;  Lutan and Hong 2005, 431 재인용). 반둥회의는 식민지 혹은 외세의 

통치를 경험을 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를 중심

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가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특성의 

반둥회의에도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가네포 창설 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중화인민공

화국이었다. 1962년 9월, 가네포에 관한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저우언라이(周恩
來)는 바로 서면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였고, 1963년 4월 류샤오치(劉少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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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Lutan and Hong 2005, 

431-432).

  1963년 가네포에는 약 50개국에서 약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연구마다 참가국 수와 참가인원 수에 차이를 보인다. 국가 수

는 48개국에서 51개국, 참가자 수는 2,200명(심승구외)에서 2,564명(이병한)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볼리비아, 벨기에, 몽골, 베네수엘라, 세네갈에 대한 기록에 

차이가 있다.

  가네포에 가장 많은 선수를 파견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497명)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선수를 참가시킨 개최국 인도네시아(483명)보다 많았다. 북한(275

명)과 북베트남(115명)도 상당히 많은 선수를 참가시켜 아시아 공산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소련도 125명 참가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서유럽에서도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선

수단을 파견하였다.

  일본 역시 9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IAAF(국제육상경기연맹)과 

ISF(국제경기연맹)는 가네포에 출장한 선수는 올림픽에 출장 자격을 1년간 정

지한다는 권고의견을 발표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은 

IOC, IAAF, IWF의 권고에 당황한다. 결국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예상되

는 역도 종목에는 가네포에 선수를 보내지 않았다. 다른 종목에도 우수한 선

수는 파견하지 않았다(浦辺登 2013). 일본은 가네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는 신흥국들의 경기대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

던 것이다. 

  1963년 제1회 가네포는 이처럼 복잡하게 변모하는 국제정치와 지역관계의 

갈등적 배경 하에서 실현되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심승구외 2008, 142; 이병한 2012; 浦辺登 2013). 그러나 가네포의 헌장에

는 정치와 스포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IOC의 정치와 스

포츠 분리정책에 맞섰다. 2회 가네포 대회는 1967년 아랍 연합 공화국(현 이집

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그 준비과정에서 1966년 11월 아시아 국가들을 중

심으로 하는 아시안 가네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17개국에

서 2,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올림픽대회와 아시안 게임

의 구조에 대항하는 가네포와 아시안 가네포의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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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것을 물론, 일본도 아시아 가네포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의 붕괴, 1966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 이집트-이스라엘 분쟁 등으로 가네포와 

아시안 가네포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으로 의미를 부여하

며 아시아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참석을 기대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수한 성적이 예상되고, 또한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중화인민

공화국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IOC 비회원이었

고, 가네포에도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참가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결국 

중화민국의 참가를 문제 삼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불참하였다. 

  가네포 참가로 인해 올림픽 참가 자격 정지 문제로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참

가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였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을 참석시키기 위해 

IOC를 설득하고자 했다. IOC는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일본의 의향을 존중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1964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자격정지처분

을 취소했다. 북한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했다. 일본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

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기와 국가의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된 것

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신금단 선수는 여자육상 400미터와 800미터의 세

계신기록보유자로 도쿄올림픽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였는데, 가

네포에 참가한 선수여서 출전자격에 문제가 있었다(浦辺登 2013). 인도네시아

와 북한 선수단은 도쿄 선수촌에는 도착하였지만 끝내 철수하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는 미국과 소련이 참가하였고, 독일과 베트남은 민족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가네포에 참가

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적은 인원이지만 선수단을 파견

하였다. 도쿄올림픽의 최종 성적은 1위 미국(금 36, 은 26, 동 28, 합계90), 2위 

소련(금 30, 은 31, 동 35, 합계 96), 3위 일본(금 16, 은 5, 동 8, 합계 29)이었

다(동아출판사 1964). 

  소련과 일본은 가네포와 올림픽에 모두 참가하면서 가네포보다는 도쿄올림

픽에 더 많은 선수를 출전시켰다. 특히 일본은 가장 우수한 선수는 도쿄올림

픽에, 차순위의 선수들을 가네포에 출전시키면서 IOC와 가네포의 갈등에 휘말

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아시아 국가로서의 스포츠 경기에 모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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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중화민국 선수들 중 일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

장이었다. 1964년 말 일본과 중화민국 간에 중화민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촉진

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졌고, 1965년 4월 1억5천만 달러를 넘는 

차관 협정이 성립되었다(『外交青書』 1965).

  1964년 도쿄올림픽은 당시 국제사회로의 참여와 배제의 정치성을 잘 보여준

다. 스포츠 영역의 비정치성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불구하고 경기 참가 

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특히 중화

인민공화국은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

운 조직을 주도적으로 구안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경기 참가 불발 

문제, 중화민국 선수의 귀화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1966년) 등을 겪으

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변화하는 위치와 위상을 확인하며 중일간의 새로

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 일본의 중국인식

  중국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의 이웃이지만, 내

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며 국제정세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外交青
書』 1961). 우선, 중국 대륙이 일본과 ‘일의대수의 땅’이며(一衣帯水の地), 

광대한 국토에 6억여 명의 주민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여기에 내정불간섭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와 중국의 관계 변화에 따라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한 접근방식은 1962년경부터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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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유엔에서 기존에는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도록 보류하는 

‘다나아게’(棚上げ)안을 지지하던 입장이었다. 그런데 중국 인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대표를 변경하는 것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중요문제결의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된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정책변화에 대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수상은 1962년 1월 23일 중의

원 본회의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매우 중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연합에서 세계 각국과의 이 문제를 진중하게 심의해가

고 싶다고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 중국문제에 대해서 다나아게론을 주

장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우리도, 일보 진전하여 이 문제를 국제연합에서 충분 

토의하여 결론을 얻도록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박수) 저는 두 개의 중국문제는 

중국인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계인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공의 대표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에 의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

리의 생각입니다.

또한 공산권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를 증진시켜가고자 생각하고 있

습니다(『外交青書』  1962).

  이러한 수상의 발언에 대해 같은 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사회당의 츠바

키  시게오(椿繁夫) 의원은 중요사항 지정방식은 이전의 ‘다나아게’의 연장

선상일 뿐이며, 사실상 실질적인 다나아게 방식의 연장이라고 비판하였다. 중

요사항 지정된 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중국대

표권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분명하다며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케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중공과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대표권은 어디에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이에 누구

도 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답하는 자가 있다면, 중공은 중공이라고 말하

고, 대만정부는 대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 공산권의 일부의 나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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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유권의 일부의 나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 자신이 관

계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극동의 안전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저

는 유엔에서 충분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 유엔 내에서 압도

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일본의 주장이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엔에서 

이 문제가 세계의 평화, 아시아의 안녕과 중국인의 기분을 고려하여, 적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1962년 1월 23일, 이케다 총리).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1950년대 정책과의 연속

성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속성은 가능한 한 하나의 중국 정부만을 선택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1960년대에는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본 입장은 같았으나, 1950

년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었다면, 1960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두 

정부와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1960년대의 나타난 일본의 정책의 연속성은 타자로서의 중국이 처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에 대한 유보적 대처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양 정

부의 이상과, 사실상 대만과 베이징에 각각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간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중국의 국제사회와 아시아 지역에서

의 위상의 변화와 연동하여 나타난다. 1960년대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었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

어질 만큼, 유엔에 신규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제3세계

와의 관계 강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는 국가들의 증가로 나타났다. 특

히, 1964년 1월 프랑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

를 단절하면서, 유엔 내 중국대표권 문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방

향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가네포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그것은 1955년 반둥회의의 

정신에 기반하여 수립된 비서구 지역의 국제 스포츠 기구였다. 반둥회의와 가

네포 모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가 제안 및 발의하였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

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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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 국가로서, 신흥세력의 중심국가로서 지위를 강화

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반둥회의와 가네포 등과 같은 

새로운 기구들의 참여를 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는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자기인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이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어떤 국

가로 위상이 정립되기를 원하는가? 일본은 비서구 아시아 국가인가, 아니면 

신흥세력인가? 경제선진국에 속하는가?

  1964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중

화인민공화국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도, 중국도 상호 간 

인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갈등, 대립하는 실정이었다. 1964년 18차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후의 시점은 중일 간 상호인정의 엇갈림이 가시화된 인

정투쟁의 장이 전개된 시기이자, 인정 프레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직시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4년 10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고 세계 5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일본이 세계 평화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평화의 불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성과 국제사회 내에서

의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이 같은 일련의 정세와 

중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존의 외교적 입장을 점진적

으로 다각도에서 검토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이 국내적으로 전후 자기인식의 정립을 거쳐 구축한 자기정체

성은 대중국 인정문제에 투사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위상과 정체성의 변화는 

일본이 새로운 외교적 선택지를 모색하는데 반영되었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

계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와 경제선진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경분리의 접

근을 외교적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경제선진국으로서 가치확인

  이번 가을은 드디어 올림픽 도쿄대회가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목적은 올림픽 헌

장에 강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우호적인 경기 대회에 참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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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사랑과 평화의 유지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민족이 서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고, 높은 휴머니티의 입장에서 서로 존경

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그 조화로운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런 의미에서, 올림픽 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은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고, 그 

성과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쿄대회는 전 세계로부터 다수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회

야말로 우리나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뛰어난 전통에 뿌리내린 일본문화를 세계

의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오는 손

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즐겁게 보내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화하도록, 국

민여러분이 모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1964.1.22. 오히라 외상 연설, 『外交青
書』 1964).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는 전후 패전국 일본이 아닌 세계 평화와 발전의 상

징으로서의 일본, 도쿄로 탈바꿈하는 국가적 행사였다. 전 세계로부터 일본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였다. 

  1962년에서 1964년 사이에 일본의 자기범주화에는 ‘자유진영’에 속한다는 

것과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라는 자기확인이 동시에 나타난다. 중요한 것

은, 중국과 달리 일본에게 자유진영과 아시아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시아에서의 소속감과 자유진영에서의 소속감이 중첩되면서, 그 공존

의 공간에서 확립한 자기확인이 바로 ‘경제선진국 일본’이다.

1) ‘자유진영의 일원’ 일본

  1960년대 일본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관계를 수립하고 활발히 활동하였다. 

1964년의 도쿄올림픽을 전후하여 IOC를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교류를 강화시켰다. 또한 1964년 4월 28일 OECD에 가입하고, 1964년 9월 7일 

IMF와 세계은행 총회를 도쿄에서 개최하는 등,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는 유엔이었다. 1957년 이후 발행하는 일

본의 외교청서에서도 유엔중심 외교는 일본외교의 제1원칙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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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프리카에서 다수의 국가가 독립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이 국제연합 가

맹국 중의 반수에 도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의 일원인 우리나라로서도 기쁨

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향, 특히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

되는 유엔에서 그 거취가 세계적으로 주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제국의 유엔에서의 표결은, 그런 의미에서 유엔의 움직임에 미약하지만 큰 영향을 

미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의 이익에 봉사하는 유엔의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의 연계

를 강화해나가야 하고 유엔을 무대로 하는 책임있는 활동이 세계평화를 위해 한층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후 유엔외교의 추진은 한층 진중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유엔에서의 외교진용을 강화해갈 방

침입니다(제36회 국회에서 이케다 수상 시정방침연설, 『外交青書』  1961).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우선적 소속감은 자유진영국가 일본이

었다. 국제기구와 관련된 발언에서는 어김없이 ‘자유제국과의 협력’이 강조

된다. 제 37회 국회에서 이케다 수상은 자신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

다.  

  저는 금후 미국만이 아니라 널리 자유국가들 전체와의 협력관계의 강화에 특히 

유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 그 외의 서구제국과의 사이에 대해

서는 세계의 당면한 제반의 중요문제에 관해, 밀접한 협력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아시아-아프리카(A.A) 그룹과 중남미제국과의 경제교류가 한층 더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산권제국과는 상호 입장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하에서 가능한 

한 상호이해와 우호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근본은 이 새로운 국면에 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기초

하여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고, 경제의 번영

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을 정비하고, 세계 평화의 창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실함과 선의가 모든 나

라들에 의해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선의와 이해가 평화와 번영

의 근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자유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좀 더 증진시켜가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

도 없습니다. (『外交青書』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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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의 대표’ 일본

  1960년대 중국은 기존의 국제기구들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아시아 중심, 

신흥세력 중심의 기구들을 조직해나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56년 유

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중심의 외교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 등

장하는 아시아 중심의 기구들에도 참가하고자 노력하였다. 1960년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가들의 약진이 나타나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위

치를 확인한다.

  일본은 자국이 아시아 국가이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이며 경제 선진국으로서 다른 아시

아 국가들의 발전을 도와야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의 발전이 일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타자화

와 자기확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복합적 자기인식

은 1964년 1월 21일 오히라 외상의 국회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적 지리적인 연계, 거기에 금후 점점 더 긴밀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아시아

의 안정과 번영이 바로 우리나라 자체의 안전과 번영에 연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불안과 대립은 세계전체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

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정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는 당연히 일본외교의 최대 과제입니다. (중략)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과거 약 100년 전 쇄국에서 개국으로 큰 국내변혁을 거쳐, 

자조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 법제, 경제 등의 근대화에 힘쓰고, 괄목할 업적

을 달성하였습니다. 전후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막 우리나라가 메이지 시대에 그러

했던 것처럼, 급속하게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

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린제국의 바람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정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조언하며,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

에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제46회 통상국회에서 오히라 외상의 외교연설, 『外交青
書』  1964).

  여기서 아시아는 자유국가 일본과 대립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유진영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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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를 연결하는 매개역할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찾는다. 매개국가 일본은 다음

과 같은 경제선진국 일본의 국가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일국으로서,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선린관계에 매우 유의해

야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러한 우방과의 협력관계

를 더욱 진전시켜, 그 신뢰를 쟁취하는 것과 함께, 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구하는 아

시아 제국의 정당한 소리는 이를 널리 국제사회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제36회 국회에서 이케다 총리 시정방침연설, 『外交青書』  1961).

3) 경제선진국 일본

  당시 일본은 전후 패전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경제선진국 일본의 위상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제도 전후 황폐에서 국민의 노력에 의해 급속히 회복, 안정되

고, 높은 공업력을 가진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는 인정되어가고 있으며 이 

기회에 아시아에 속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입장을 되새기며, 나아가 아시

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하려고 생각합니다(제38회 국회에서 고사카 젠타로(小坂善
太郎) 외상 연설, 『外交青書』  1961).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外交青書』 1964). 또한 경제성장은 기존에 탈아입구에서 대립되었던 아시

아와 서양의 이분화를 대체할 수 있고, 전후 일본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가

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1964년 일본은 GATT 관

세일괄타결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국가, 즉 제 8조에 규정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국가)으로

의 이행이 달성되어 경제입국의 자신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1964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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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진입한 것은 경제선진국 일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분증이 되었다. 

게다가 1964년 개통된 신칸센(新幹線)은 일본의 초고속 성장의 표상이었다(브

루마 2015). 

  지난 여름 교섭을 타결하여 본 국회에 그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로의 정식가맹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제1보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이미 참가중인 GATT에서 관세일괄타결 교섭에 

대해서도, 무역입국 일본의 입장에 서서, 그 성공을 위해 가능한 한 공헌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중략) 가능한 한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그것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자

유화, 곧 개방경제체제의 추진은, 우리나라의 국제신용의 향상에 상응하여, 금후 교

섭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外交青書』  1964).

  

  사실상 1964년 도쿄올림픽은 전후 일본의 경제적 성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기반을 견인하였다. 경기장 건설과 시설정비 등 올림픽 경기를 위한 

직접 지출이 약 166억엔, 약 4,600만 달러였고,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도로, 

철도, 공항, 방송 시설 등의 관련비용으로 9,608억 엔, 약 27억 달러가 지불되

었다(The Organizing Committee 1966, 67).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신칸센도 1964년 10월 1일 개통되었다. 일본은 올림픽에 맞추어 정지궤도 위

성을 발사하였고, 도쿄올림픽은 올림픽 경기가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일본의 ‘정경분리’라는 단어의 조합이 등장할 수 있었

다. 냉전기 공산국가와 자유진영의 사이에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립이 아

닌 공존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일본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과의 우호관계의 증진, 특히 일중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대륙의 관계개선 특히 무역의 증진은, 우리나라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며, 올해는 이 문제로의 접근이 우리의 첫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중국대륙이 문제는, 단순히 일중간의 관계로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널리 동서간의 관계조정이라는 시야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일중쌍

방이 관련 공통의 인식에 서서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부여된 조건 하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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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우호관계의 수립에 힘써, 극동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제36회 국회에서 이케다 총리 시정방침연설, 『外交青書』1961).

  중화민국정부와의 정규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대륙과는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무역을 비롯한 민간 베이스의 접촉을 보유해가는 것이, 우리나라 기정의 방침

입니다. 최근 중공정권과의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설정하자고 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유지의 관점에서 사

태의 추이와 국제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중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外交青
書』1964).

  이러한 경제선진국 일본의 자기정체성의 바탕에서 일본은 ‘정경분리’라는 

아이디어를 대 중국 외교정책으로서 공식적으로 구안할 수 있는 유연성과 공

간을 확보하였다. 냉전기 공산국가와 자유진영의 사이에서, 안보와 정치를 제

외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립이 아닌 공존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는 일본 

자신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4) 피폭국 일본

  1964년 10월 16일 금요일, 도쿄올림픽 7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 날 

국내외의 관심은 도쿄올림픽 경기의 결과보다도 일본 밖의 정치적 발표로 관

심이 쏠렸다.

  우선 소련의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가 건강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수상직과 당 제1서기장이 자리를 내놓는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임으로 코시긴

(Aleksei N. Kosygin)이 수상을, 제1서기에는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가 

취임한다고 보도되었다(동아출판사 편집부 1964, 156).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발표도 뒤따랐다. 무엇보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올림픽의 개최 분위기와 상반되었다. 이로써 일본이 기

대했던 것에서 벗어나, 1964년의 역사에서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보다 중화인

민공화국의 핵실험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접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성공 소식은 일본의 1945년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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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島)와 나가사키(長崎)의 피해를 상기시켰다. 그것은 전쟁 가해국/피폭국의 

양가적 자기인식 중 피폭국의 정체성을 소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수 주간,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에서, 우리국민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중공에 의한 핵폭발 실험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재해국(原子爆弾被災国)으로서 시

종 일관, 여러 가지 나라의 핵실험에 반대를 계속해왔습니다. 작년 성립된 이미 대

다수의 나라가 참여하게 된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은 전면핵실험금지에 이르는 역사

적 제1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의 성립을 마음에서 축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접한 중공이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염원과 세계의 추세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저는 일본국민의 이름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공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부분적핵실험

금지조약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1964. 11.21 제47회 국회에서 사

토(佐藤榮作) 총리 소신발언연설, 『外交青書』  1965)

  중국의 핵실험으로 일본은 ‘원자폭탄재해국’ 일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

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실험 중지와 함께 부분적 핵무기실험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주장하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우리들이 중시하고 싶은 점은 중공이 이미 성립된 부분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의 존

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에 도전하여, 감히 대기권 내에서 실험을 개시한 사실입

니다. (중략) 현재 중공이 선택해야만 하는 길은, 부분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에 참가

하고, 이를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함으로써, 핵군축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도록 협력하

는 것으로, 결코 다시 핵전력의 보유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략) 저는 

중공이 지금의 세계의 추세를 오인하지 않고, 금후의 실험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동 조약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우탄

트(U Thant)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미영소불 그리고 중공 사이의 대화는, 18개국 

군축위원회 등에서 교섭을 촉진, 특히 핵무기실험의 전면적 금지의 실현에 다소라

도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진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1964년 12월 4일 유엔 제19회 총회에서 시이나(椎名悅三郞) 외상 일반토

의연설, 『外交青書』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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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 인정문제로 본다면, 중화인민공화

국의 핵실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핵보유국은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논

리에 따른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인정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중국대표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

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본 문제의 심의는 그와 관련하는 모든 요소의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평가에 서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1964년 

12월 4일 유엔 제19회 총회에서 시이나외상 일반토의연설, 『外交青書』  1965).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X 지역협력형

   

  1962년 1월 19일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이케다 하야토 수상은 중국 인정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 종래 다나아게 방식을 버리고, 실질적 토의에 

들어간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에 입각하여, 어디까지

나 공정타당한 국제여론에 기반하여 대처해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 가맹국의 

압도적 다수가 우리나라의 제안에 동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식이 널리 지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는 유엔이 진중하고 공정하게 본건의 사실적 심의를 계속

하여, 현명하고 용기 있게 그 해결을 제출하는 것을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진전

을 위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메이지유신 이래, 스스로 후진성을 하루빨리 탈각하여 위대한 진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세계의 새로운 흐름에 진로를 오인하여, 경솔하게도 무모한 전

쟁을 강행하고, 비극적인 패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우호제국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각의 국민성을 중시하면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

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뛰어난 정치적 경제적 자립으로의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충심으로 희망하는 바로서 저희들로서도 능력이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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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외교와 내정은 일체불가분의 것이라고 확신을 피력해오고 있습니

다. 안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 자유로운 경제체제에 의한 풍요로운 경제력을 충실

히 하여, 처음으로 자유국가군의 일원임과 동시에,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하는 입장

에 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 독자의 공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용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민제군이 공명하고 관후한 정

신을 가지고 정부의 외교정책에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国会会議
録検索システム 1962/1/19).

  일본의 중국인식과 자기인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발언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국제규범형과 지역협력형이 결합

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이 시기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활발

한 활동을 보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개최, OECD 가입, 유엔에서 중국대표

권 문제에 대한 주요사항결의안 제기 등이 주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은 ‘세계 평화’나 ‘아시아의 화합’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가능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념 대립적인 접근은 나타나지 않았

다. 오히려 1960년대 전개되고 있었던 정경분리에 기반한 무역관계 개선은 일

본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의 인정 단계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

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인식과 연장선상에 놓여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이 1960년대의 특

징이다.

  일본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시아의 일원으

로서 아시아 지역협력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과의 접근이 국제규범과 대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에서 나타난 국제규범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이 아니라 지역협력형과 연계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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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제공하고 성장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제규범형과 지역협력형의 접목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진영의 일원과 아시아

의 일원의 정체성이 조화될 수 있었던 ‘경제 선진국 일본’의 정체성이 강하

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선진국 일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매개역할을 담당하

였고, 국제규범을 중시하면서 지역협력을 강조하는 일본의 외교정책으로 표상

화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정문제에서도 경제분야에서의 비정치성이 가능하다

는 ‘정경분리’정책에 입각한 경제교류를 가능하게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중화민국의 권리

수용의 인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권리확인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 일본의 중국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

  1952년 4월 28일 일본은 중화민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중화민국과 ‘권

리수용의 인정’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평화조약 체결 전후 나타나는 일본정

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화민국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이는 중국 전체와 협

정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吉田茂 1958, 76). 일본정부

의 기본 인식은 하나의 정부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하나의 중국’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양 정부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조약을 비난하기는 하였지만(毛里和
子 2006), 향후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촉구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 1983; 毛里
和子 2006).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상호 간의 인정 요구는 민간경제 영

역에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4차례에 걸친 민간무역협정(民間
貿易協定)으로 나타났다.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존재확인의 인정’이 이루

어지고 있던 가운데,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 국기사건17)이 발생하였고. 1958

17) 1958년 5월 2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한 백화점에서 개최되고 있던 중국상품전시회에 게양되
어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일본 우익단체 청년이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
다. 이 남자는 바로 체포되었으나 당일 석방되었다.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있
지 않은 이상 오성홍기는 국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본 형법 제92조의 외국국장손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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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2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이 전면 정지되었다(田中明彦 
1996).

  1958년 8월 중국은 ‘정치 3원칙’을 제시하여 단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치 3원칙은, (1) 즉시 중국을 적시하는 언동과 행동을 정지하고, 다시 반복하

지 않을 것 (2) ‘2개의 중국’을 둘러싼 음모를 중지할 것, (3) 중일양국의 정

상적인 관계 회복을 방해하지 말 것이 그 내용이다(日本外務省中国課 1970). 
그런데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계 단절은 중화인민공화국에도 타격을 

주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田中明彦 1996), 일본과의 경제교류의 단절은 경제발전에 큰 걸림

돌이 되었다. 이에 1960년 8월 27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무역 3원

칙’을 제시한다. 무역 3원칙이란 (1) 무역과 그 외 모든 협정은 정부간 협정

을 원칙으로 한다. (2) 불가능한 단계에서도 우호를 기초로 한 민간 기반의 거

래는 가능하다 (3) 개별적 배려에 입각한 중소기업과의 무역은 계속한다는 것

으로 정부간 협정, 민간 계약, 개별적 배려라는 세 가지 항목에 기반한 무역관

계를 인정한 것이다(鹿島平和研究所 1983).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역 재개의 효과는 196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1962년 11월 9일 일본의 타카사키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랴오청즈(廖承志) 

간에 각서가 체결되었고 이들의 이름을 딴 LT무역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8월 주재원의 외교관대우는 부여하지 않는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LT무역은 1962년부터 1967년까지 5년간의 무역관계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우

호무역은 저우언라이 무역 3원칙 중 세 번째 항목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外
交青書 196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측의 일중무역촉

진회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그리고 국제무역촉진협회 간사이(関西) 본부를 

중심으로 개별적 배려에 입각한 우호무역이 추진된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기

반으로 중일관계는 존재수용의 인정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적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기에 대한 모독이라는 무시로 사실긍정의 인정에서 비인정 상
태로 전환된 것이다. 1958년 5월 12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이 전면 정지되었다(田
中明彦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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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수상: 다만 중공과의 관계는 아시는 대로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 보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

해도, 민간에서 무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확대하도록 노력해가고 싶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작년부보다 작년, 작년보다도 올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은 아시는 대로입니다(1962.8.13).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중일관계는 ‘정경분리 정책’18)으로 1960년대 

‘공식화’되었다(『外交青書』 1964). 경제 부문의 비정치화는 무역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반영하고자 했다. 일본은 중

화인민공화국과의 스포츠 교류 증진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

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다른 어떠한 국제정치적 사안보다도 일본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로의 대처

는 패전국, 자유진영으로서의 소속감, 아시아로서의 인식,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역할론, 피폭국/가해국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중국 인정문제의 다층

성으로 인해 일본은 어느 한 정부를 쉽게 선택할 수 없으며, 외교정책 결정자

는 자신의 복잡한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단계별 변화와, 그와 연동되는 일본의 

변용된 입장들은 각각 일본 스스로의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중국 인정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중국을 인정하는가의 표면적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 전면에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 

이케다 수상: (국제사회에서) 제가 받은 명예와 후대, 신뢰와 기대는 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에 의거한 것입니다. 패전에서 점령, 점령에서 독립으

로, 국가재건의 괴로운 길을 전념한 일본민족 모두가 기울인 노력과 능력의 성과이

며, 또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 하에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근대 국가로서 확고한 입장을 정하여 세계의 중심에 섰다

18) 정경분리 정책에 관한 보자 자세한 연구는 田中明彦 1996, 毛里和子 2006, 添谷芳秀 1995, 
Halsti 1986, 入江昭 1993, Johnson 1986, Armacost and Pyle 2001, 서승원 2011, Oh and Choi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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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각국의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이후 우리나라가 한층 더 번영해 

갈 가능성을 확신하고,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제44회 국회 이케다 내

각총리 소신표명연설, 『外交青書』  1965).

  이런 점에서 일본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

서 가네포와 아시아 가네포에도 참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올림픽에 문제를 제기하며 1964년 도쿄올림픽 직전

에 개최된 1963년 가네포는 분명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방해물

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네포에 참가한 것은, 이 시기 

일본이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아시아 국가로서의 인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네포와 도쿄올림픽 간의 조율을 위해, 가장 우수한 선수는 도쿄올림픽에, 차

순위 선수들은 가네포에 출전시키면서 IOC와 가네포의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1960년대 일본의 자기확인은 중국에 대한 인

식과 상호작용을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산 중국과 대립하는 자유진영의 일본이다. 두 번째는 아시아 중

국과 이웃한 아시아 일본의 확인이다. 세 번째는 경제도약국 중국과 경제선진

국 일본의 모습이다. 네 번째는 핵보유국이 된 중국과 피폭국 일본의 자기확

인이다.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의 네 가지 국가정체성 및 자기인식은 중화인민공화국

의 권리 인정정책에 투사되어 나타나게 된다. 

  우선, 기존에 탈아와 환아로 대립될 수 있었던 자유진영 일본과 아시아 일

본이 혼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아시아 일본의 정체성은 중국 인정정책에서 대립구도에

서 차츰 병립구도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매개로서 기능한 것이 바로 경제

선진국 일본의 정체성이다. 이 시기에 경제선진국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로서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스스로의 역할 규정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반은 중소관계의 변화 등으로 

경제 도약국으로서의 중국의 외교적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기였다. 여기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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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접점이 발견되었고, 양국은 정경분리를 통

해 경제의 상보성을 찾을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64년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활발한 활동

을 보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개최, OECD 가입,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

에 대한 주요사항결의안 제기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64년 도

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일본과 아시아 대표

로서의 일본이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비록 중국 참가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1964년은 양국 이해관계의 잠재적 교차점과 미완이나마 상호 

인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피폭국 일본의 정체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으로 대립적 정체성 구도의 형성 요인이 되기도 했지

만, 전후를 극복하여 평화국가 일본으로 전환하는 인정투쟁의 의미가 강화되

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중화인민공화국을 국제규범 내에서 통제 대응해야 

한다는 접근이 중시된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

정하는 정책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

나 일본은 ‘세계 평화’나 ‘아시아의 화합’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일본과 국교를 맺

고 있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념 대립적인 접근은 강조

되지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전개되고 있었던 정경분리에 기반한 무역관계 

개선은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수용과 권리확인의 인정 단계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1964년 10월 24일, 제18회 도쿄올림픽은 막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세계 제전은 일본을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스스로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4년에 추진된 OECD 가입, IMF총회 개최, 신칸센 개통,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올림픽 개최는 ‘일본력’의 표상이었다. 2020년 예

정된 도쿄올림픽 역시 일본의 인정투쟁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개최된 올림픽도쿄대회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자세를 세계인들에게 나

타내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큰 역할을 다했습니다. 대회를 기회로 방일한 모든 사람

들은 질서 있는 대회의 운영과 예의바르고 친절한 우리 국민의 미풍을 접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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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신문은 이를 칭송하는 제목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각위의 협

력에 의한 것이며, 외상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1964년 11월 21일, 제47회 임시국

회에서 시이나 외상 외교연설, 『外交青書』  1965).

D. 외교적 위선: 쌓아가기, 경계짓기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입장

은 쌓아가기와 경계짓기의 외교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쌓아가기 기술은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

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쯔미아게, 중국에서는 인

민외교, 그 외 민간외교, 경제외교 등으로 표현되었다.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

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규범적 성향을 표면화하는 자기정당화가 두드러진다.

종래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자칫하면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 고려함이 없

이 막연히 주체성 없는 논의가 이루어져,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발생

시킬 위험이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중국대표권 문제

에 대해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생각하며, 국외여론이 향한 바를 주시하면

서, 극동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방침 하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대륙의 무역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의 국민경제가 

필요한 물자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제40회 국

회 고사카 외상 외교방침연설).

  일본이 중국 인정문제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이노우에는 

일본이 자유진영과의 정책 협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

제의 주도권을 서구제국의 손에 맡기려고 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井上正也 
183). 이것은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돌리

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은 자신의 선택이 국제여론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고려를 정당화하기 위한 

표상으로 이용했다.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과 조화될 수도 있고, 지역협력형

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은, 국제규범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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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여준다. 국제규범을 인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인식이 우선

되는 것이며, 국제규범으로 내세우고 있는 외교적 위선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일본 외교의 경계짓기는 1960년대 일본의 대중 정경분리정책으로 전개되었

다. 정치와 경제는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다. 1964년 도쿄올림픽 참가문제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정치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경계짓기 기술을 사용하였

다. 

  정경분리는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다. 1960년대 일

본은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매개자로서의 경제선진국 일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본의 가치확인의 인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의 권리승인

의 인정을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의 인정단계로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하나의 중국론에 충돌하는 것이었다. 일본

은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존재수용은 부정하는 입

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이 하나의 중국의 논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하

나의 중국이 전후 탈식민주의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규범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을 민족국가 형성과 내

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특히 가해국이자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부정하

기 어려운 규범이었다. 동시에 일본은 1952년 중화민국을 인정한 외교적 선택

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정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론의 수용을 부정하면서도, 하나의 중국론이 가진 민족 분리의 

도덕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로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제안되었다. 민

족의 분리가 아닌, 영역의 분리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인정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주장의 괴리를 쌓아가기와 경계짓기의 기술로 극복해나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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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결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일본은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은 피폭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하

였다. 경제발전의 자신감은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매개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

체성을 형성하였고, 1964년 도쿄올림픽은 아시아의 대표로서 일본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계기였다. 

  이러한 일본의 가치확인을 향한 인정투쟁의 과정 속에서 대중정책은 정경분

리라는 일본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인

정,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인정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중국정부를 인정하려는 

일본의 대중 인정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론의 수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림 IV-1> 1964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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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범형 중심의 일본의 자기정당화는 1960년대 지역협력을 강조하는 해

석으로 나타났다. 지역협력과 국제규범이 맞물려진 일본의 자기정당화는 자유

세계와 아시아 일본의 혼성화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

의 중국론을 불인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의 심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이 중국에 대한 인정과 조화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1960년대 일본의 변화된 자기정당화 과정에서 쌓아가기와 경계짓기의 

외교적 기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IV-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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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례 3: 뉴욕, 1970-197119)

  1960년대 후반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

한 가네포 등의 시도는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1960년 중

반, 핵보유 국가로서의 전환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과 지지를 바

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1971년 국제사

회의 대표기구인 유엔에 가입하면서 중국대표 정부로 인정받는다. 1949년 중

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22년이 지나서야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양자관계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와 함께 유엔에서 어느 정부를 중

국대표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했다. 중일국교정상화와 유엔

에서의 중국 인정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었지만, 선후관계를 두고 연계되어 고

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중화

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초 이케다 수상이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국제사회의 조류를 참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립한 이후, 중일국교정상

화는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중일국교정상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

한다. 대외변수로서 핑퐁외교와 닉슨의 베이징 방문 등의 미중화해 요인이 일

반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국내변수로서는 다나카 수상의 정치적 역

량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일본 외교의 국

제규범형에 기반한 중국 인식을 고려한다면,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

입은 중일국교정상화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노우에도 중일국교정상

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井
上正也 2014). 이는 기존의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미중관계 중심적 설명이나 국

내 개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전후 일본의 외교의 연속선 

상에서 변화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유엔에서 중국 인정문제는 중일국교정상화 요구와 연계되는 국내정치적 중

19) V장의 내용은 필자의 공동연구인 오승희, 최은봉. 2014. “1970년대 초 일본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대표권 문제: 중국의 UN가입과 중일국교정상화.” 『일본연구논총』 39, 1-24. 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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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자

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에게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 중

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방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사회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

심사였다. 1949년 이후 전개되어 온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인식과 결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A. 문제제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1971년 10월 26일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

부로 인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며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반면 ‘장제스 대표’는 불법으로 점거했던 유엔과 관련기구에

서의 자리로부터 추방됨을 결정하였다(유엔 총회 결의안 A/RES/2758(XXVI)).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20여 년간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

문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1970년대 초반의 변화와 일본의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중국은 1949년 11월 18일 유엔에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동시에 중화민국 대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9

년 12월 8일, 제4차 유엔 총회에서 ‘극동 국제관계의 안정의 증진(Promotion 

of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ar East)’이라는 제목의 결

의안(A/RES/291(IV))이 채택되면서 유엔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 

수립되었다. 

  결의안은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①　중국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중국과

의 관계에서 유엔의 원칙에 따르고, ② 현재 그리고 앞으로 중국인들이 정치

적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적인 정부를 유지하는 

중국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③ 중국과 관련된 기존 조약들을 존중하며, ④ 

중국 영토 내에서 영향권을 획득하거나 외국이 지배하는 레짐을 창출하는 것, 

중국 영토 내에서 특권을 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제4차 총회에서는 1945년 8월 14일 소련과 중화민국이 

체결한 중소우호동맹 조약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유엔은 같은 날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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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292(IV)을 통해 소련이 중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 그리고 극동

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비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5월, 유엔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총회에서의 중국대표 문제(Question of 

the representation of China in the General Assembly)’라는 제목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유엔의 대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주목해야 할 결의안은 A/RES/396(V)으로, 유엔에 의한 회원국 대표의 인정

문제에 관해 ‘하나 이상의 정부가 대표임을 주장할 때에는 헌장과 상황에 따

라 고려’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 구문은 이후 나타나는 중국대표 문제 결

의안에 기본 조항으로 원용된다.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안에 상

이한 의견들이 있음을 주지하고, 중국대표권을 심의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

된 특별위원회20)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화민국이 의

석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5차 총회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관련 논의를 위해 안보리에서 한국 관련 

유엔사령관의 특별 보고서의 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이 참

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도 하였다(유엔 총회 결의안 490(V)).

  1953년 8차 총회부터 1960년 15차 총회까지는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공산당 

정부의 의석을 요구하는 제안은 이번 년도 정규 회기에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일본정부를 이를 다나아게(棚上げ) 안이라고 표현하였다. 

  1961년부터는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국 인

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엔의 새로운 주요 회원국으로 등장

한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에는 카메룬, 토고, 마다가스카르, 소말

리아, 콩고(leopoldville), 다호메이, 니제르, 상부 볼타,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

고(Brazzaville),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이프러스,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

아가, 1961년에는 시에라리온, 몽고, 마우리타니아, 탄간이카가 신규 가입하였

다(UN 2014). 소련이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의석을 차지하도

20) 1950년 12월 12일에 열린 321회 총회에서 7개국 특별 위원회로 에콰도르, 인도, 이라크, 멕
시코, 필리핀, 폴란드가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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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대표를 파견할 것을 권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다소 완화하여 

캄보디아, 세일론, 인도네시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석을 지지하는 것만을 포

함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과 일본 등 중화민국을 승인하

고 있는 국가들은 결의안 A/RES/396(V)과 헌장 18조 근거 중요사항지정방식을 

원용하며 중국대표문제는 중요문제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채택되었다. 

  이후 1963년부터 이른바 알바니아 안으로 불리는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

국의 법적 권리의 회복(Restoration of the lawful righ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Nations, agenda item 93)’이라는 제목의 결

의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 등이 공동제안한 

‘유엔의 중국대표(Representation of China in the United Nations, agenda 

item 96)’라는 제목의 중요사항지정방식의 결의안이 대립하였다.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과 프랑스가 국교정상화를 맺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중국 인정문제가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중국은 유엔 상

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물론, 프랑스를 통한 아프리카 외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에 알바니아 안이 찬성과 반대가 47표로 동수를 이루고, 

1966년에는 두 개의 결의안에 더해 중국대표권의 공평하고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창설을 권고하는 이탈리아 안과 이 위원회 안을 중요사항으로 

지정하려는 시리아 안도 제기되는 등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

행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1964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치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때이

다. 196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1964년 10

월 비동맹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1965년 총회에서 이를 원용한 알바니아 안에 찬성국 수와 반대국 수가 동일하

게 나타났다. 일본은 핵무기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며 아시아에서의 중국 인정

문제를 우려하였다.

  이후 문화대혁명이 전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의견은 다시 감

소하였다. 1968년 10월 총회에서 일본은 중국의 동향이 아시아 및 세계에 중

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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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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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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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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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유엔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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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가

입

이후

10 13 17 13 54 16 32 6 1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협조 가능한 중국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

혔다.

  그런데, 1969년 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난다. 캐나다는 1970년 10월 13일, 이탈리아는 1970년 10월 15일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본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중국

정책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정치적 제약 속에 있으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추진해나갔다는 점에서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井上正也 2010). 
  1970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제25차 총회에서 알바니아 

안이 중요사항 지정안에 의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표(51표)가 반대표(49표)

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그 다음해인 1971년 제26차 총회에서는 중화민국 추

방 결의안을 중요문제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부결되고, ‘유엔에서 중

화인민공화국의 법적 권리의 회복’ 결의안이 찬성 76표, 반대 35표로 58%의 

득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유엔의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외교관

계가 대폭적으로 재조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

가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중화민국과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표 V-1, 부록 3 참조).

<표 V-1> 연대별 중화인민공화국 국교수립 국가/정부 수  (단위: 개국)

* 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는 172개 국가임.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참고 

재구성.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것은 소련이었다(1949.10.3). 대부분의 

공산진영 국가들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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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정부와 국교를 맺었다. 영국이 중국대륙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1950년 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으나, 실제 대사관 교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

고 1972년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정식 가입한 이후에 실질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 중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을 승인한 것은 스웨덴이었다(1950.5.9). 프랑스(1964.1.27)와 캐나다(1970.10.13)

가 유엔 가입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고, 유엔 가입(1971.10.25) 이

후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하였다. 일본이 1972년 9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197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국교는 1992년 8월 24일 이

루어졌고, 가장 최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국가는 남수단공화국이다

(2011.7.9.).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172개 국가 및 정부(팔레스타인 포함)와 수

교를 맺었다. 한편 22개국이 중화민국을 인정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5; 부록 3-2 참조).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을 무산시켜왔다. 그

리고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이 이루어진 해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의 가입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유엔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역사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이 이루

어지기 1년 전인 1970년, 유엔에서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 변

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을 상회한 것이다. 만약 중국대표권문제가 2/3이상의 찬성을 필

요로 한다는 중요문제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은 1970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의 선택이다. 1971년 

유엔 총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

니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의 가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안할 것인가? 

  분명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흐름은 다변화되었다. 일본은 

어떠한 타자인식과 자기확인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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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본의 인정투쟁

  1970년대 초 중국 인정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일반론은 “국제정세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국제신의를 중시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극동의 긴장완화

에 도움이 되는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日本国会会議録 1970.11.26). 
  일본은 “대만해협을 걸쳐 마주하고 있는 2개의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강

조하고, 두 정부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1,400만 이상의 인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중

국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은 7억여 명의 인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1971년 당시,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60개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65개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전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 일본은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1. 일본의 중국인식

1)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

  196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성공 이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

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64년 10월 비동맹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1965년 유엔총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

국을 지지하는 알바니아 안의 투표결과 찬성국 수가 증가하여 반대표와 동수

를 이루었다. 일본은 핵무기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아시아에서의 중국 인정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화대혁명이 전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의견은 다시 감

소하였다. 1968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중국의 동향이 아시아 및 세계

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협조 가능한 중국’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969년 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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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캐나다는 1970년 10월 13일, 이탈리아는 1970년 10월 15일에 중화인민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본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중국정책을 주

목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정치적 제약 속에 있으면서도 중화인민

공화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추진해나갔다는 점에서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

다(井上正也 2010). 그러나 일본의 대중정책의 직접적인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단순명료한 중국정

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변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日
本国会会議録 1970.11.27.).
  1970년 11월 19일 제 25회 총회에서 알바니아안을 지지하는 표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일본 국내외에서 중국대표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정부 역시 이러한 추세를 중요

한 변화로 인식하였다. 25회 총회 이후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책

을 마련하기 시작한다(日本国会会議録 1970.11.27).

  최근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발전도 국내기반 강화의 움직임을 봐야하며, 또한 

지역협력추진의 움직임도 서로 상호 연계 혹은 자조세력의 고조도 눈에 띱니다. 하

지만 전체로 보면, 아시아 정세는 금후도 더욱 유동적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지만, 그중에서도 중국문제는 아시아에서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캐나다에 이어 이탈리아가 베이징 정부와의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번 유엔 총회의 동향이나 금후의 국제정세에 유의하면서, 국제신의를 

중시하고, 국익을 지키고, 극동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진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日本国会会議録 1970년 11월 25일, 제64회 국

회 사토총리 연설).

  1971년 7월의 닉슨의 중국 방문 발표로 미중관계의 변화가 표면으로 드러나

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 미국보다 

중국문제에 있어 관계가 앞서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중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 중국 정부

의 움직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유동적인 국제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日本国会会議録 1971.07.20.).
  그리고 1971년 26회 총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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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회원국 및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한다. 인용된 부분을 살펴보

면,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의 인정부여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확

인된다.

저희는 수년간 조성해온 극동의 정세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

리는 지금이야말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유엔에 참가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을 확

신하는 바입니다. 아시아 정세는 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한 이와 같은 정세의 일환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세가 유연화 해 온 것을 

살펴왔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는 중국본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

민공화국정부의 유엔 참가를 추구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우리도 이에 찬성하

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도 이 소리에 응할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는 관련 추이를 고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유엔 참가를 환영하

고, 이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온 것을 더하고자 합니다. 중국본토와 

우리나라의 인적교류도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금후로도 이것이 확대 강

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일중 간에는 보도관계자의 교류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우호적 교류의 확대를 충심에

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유

엔 대표권을 확인하고,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을 감안하며, 이에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의석을 부여하는 것을 권

고하는 결의안(A/L 633)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가맹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유엔을 통한 평화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의 확인 하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처우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

고, 대국에 걸맞은 태도로 다음의 책무를 다해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유엔 대표권을 완전한 형태로 부여

하는 것과 함께, 이에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의석을 부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서 (마땅히) 그 지위에 맞는 것입니다. (『外交青書』  1972. 26회 유엔총회 

아이치수석대표연설, 197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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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서 일본이 조심스러워 한 것은 중화

민국과의 평화조약 양립문제이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21)은 중국에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것을 독일, 베트남,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전후 체제의 상징으로 보았다(日本国会会議録 1970.10.26). 일본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부터 중국문제를 고민해왔다. 결

국 1952년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일본의 중국과의 전후처리는 일

단락된 것으로 여겼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이 강화되면서 일

본 내부에서 일화평화조약의 파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일본정

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고, 국익도 깊게 연관됨과 동시에, 장기적인 극동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히 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중국문제의 가장 곤란한 점은 타이베

이의 중화민국정부와,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서로 전중국의 정통정부라

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중화민국 정부와의 사이에 일화평

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친선우호관계를 두텁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중국대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 관계를 개선시

키고자 염원합니다. 일중우호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하기 위한 근본은, 무엇보다

도 일중 양민족의 상호이해입니다. 정부로서는 장기적 견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대

륙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사이에, 

정부 간의 각종 접촉을 행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민간무역의 확대나 기자교환의 

원활화 등 교류의 증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의 측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1970

년 11월 25일, 제64회 국회 사토총리 연설).

21) 사토 에이사쿠(1901년 3월 27일~1975년 6월 3일)는 일본의 제62, 62, 63대 총리이다. 야마구
치 현 출신으로, 56대 57대 수상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동생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제1차 사토 내각은 1964년 11월 9일부터 1967년 2월 17일, 제2차 사토 내각은 1967
년 2월 17일~1970년 1월 14일, 제3차 이케다 내각은 1970년 1월 14일~1972년 7월 7일까지로 재
임통산일수는 2,798일이다. 재임 중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등을 이
루었고, 비핵 3원칙으로 197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日本首相官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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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까지만 해도, 일본정부의 중국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본과 중화민국과

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흐름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

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인정하겠다는 입장

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일본정부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중화민국은 1945년에 유엔 창설국의 주요한 일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중화민국은 

그 이후 헌장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고 유엔의 권위를 존중해왔습니다. 20

년 이상에 걸쳐, 총회는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확인해왔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25년 이상에 걸쳐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계속해왔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은 세계 유수의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최근 4개년에 걸친 성장

률은 평균 약 10퍼센트이며 그 1인당 국민소득도 아시아로서는 높은 축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화민국정부는 경제 및 기술직 중공업에 관한 개발도상국원조를 매우 

활발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화민국 정부가 단순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대체된다고 하는 것은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독자의 체제 하에서 섬나라의 영토

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가맹국의 추방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관련 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면 중화민국의 그 뜻에 반하는 추방 내지 제외는 매

우 불공정하며, 보편성과 제국간의 조화와 우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26회 유엔총회 아이치수석대

표연설, 1971년 10월 20일. 『外交青書』  1972)

  일본은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배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1971년의 

주요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화민국의 권리존중의 인정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아니라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 단계도 강

화해나간 것이다. 일본이 이전까지 중화민국을 인정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데,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구속성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히 

일본의 자기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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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평화국가로서 가치수용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국제평화와 안정, 그중에서도 특히 극동과 

아시아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강조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적 상황 

인식과 패전국가 일본이 평화국가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오키나와의 조국반환

  1970년대 초반, 일본이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던 문제는 오키나와(沖縄) 

문제였다. 오키나와의 반환은 일본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

이자 국민국가 형성 및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오키나와 반환은 

‘일본 전후의 종료’로 여겨질 만큼, 일본의 주권 회복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의제였다. 

  오키나와 반환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의해 미군의 시정권 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영토 및 거기에 사는 일본국민을 본래 바람직한 모습, 즉 일본국의 시

정권 하에 복귀시킨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략. 정부로서는 이 협정의 승인 및 관

련법안의 성립이 이번 국회에서 실현되고, 내년 중에 가능한 빠른 기회에 오키나와

의 본토 복귀가 이루어져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 현의 건설에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日本国会会議録 1971/10/22).
  우선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키나와 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오

랜 바람이었던 오키나와의 조국복귀를 실현하는 때가 드디어 목전에 다다른 것을 

국민의 모두가 함께 깊이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겨우 목표에 다다

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총력을 집결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

리는 미국정부 및 미국민의 역사적인 결단에 대해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

니다. 오키나와가 핵없이 본토 반환되는 것은 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미수호 백년의 역사에 더욱 빛나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67회 국회 사토

총리 발언, 『外交青書』 1972).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한 공청회나 외교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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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군사적 측면에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연계해서 이해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71년 7월 24일 개최된 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는 미중관계 개선으로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의 전환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

다.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중국대륙 및 대만과 경계를 접하게 되는데, 미중관계

의 개선으로 대만의 지위가 변화하게 되면, 오키나와의 전략적 지위도 변화하

기 때문에 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의 군사적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미중관계 개선이 아시아의 긴장완화로 나타날지, 

대만해협의 갈등으로 전개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오키나와 반환 협

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미중관계와 중국 인정문제, 미일관

계 그리고 일본 국내문제의 직접적인 연계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다.

  게다가 오키나와의 반환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 지역의 대륙붕 경계설정과 석유 추출과 관련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었다(日本国会会議録 1971.05.17, Soeya 2001). 
  1971년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주요 과제가 오키나와 반환, 중국 인정문제, 그

리고 국제경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外交青書』 1972). 그 중에서도 오키

나와 반환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미일 섬유교섭과 함

께 미일 양국 정부 간 첨예한 논쟁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었다.

  사토총리와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1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키나와 반

환을 예고하였다. 1971년 6월 17일에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서명하고 1972년 

5월 15일에 일본으로의 반환이 실시되었다(『外交青書』 1972).

2) 평화 투쟁

  1970년, 일본은 유엔 25주년, 전후 25년을 맞이하면서 평화국가로서의 정체

성을 강조하고, 유엔헌장 개정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요구한다. 제25회 

총회에서 아이치(愛知揆一) 외상의 일반검토연설과 사토 수상의 유엔25주년 

기념 연설을 살펴보면, 평화로의 투쟁(平和への戦い)을 내세우며 거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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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보리 등 유엔 기구의 강화와 평화유지활동의 명문화, 구적국조항의 폐지 

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비핵국가 일본’, ‘평화국가 일본’, 

‘문화국가 일본’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헌을 바탕으로 ‘상임이사국’으

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였다(『外交青書』 1971).

  우리나라의 헌법은 파멸적인 참화를 가져온 제2차 대전 후에, 이 같은 불행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결의 하에 제정된 것이며, 유엔헌장과 같은 시대정

신의 산출물입니다. 따라서 그 기조가 되고 있는 평화주의는 헌장 전문의 정신과 

완전히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헌장에 내세우는 항구 평화의 이상은 그대로 

일본국민의 소원이며, 그 목표 하에서야말로, 일본의 번영도 발전도 시작이 가능하

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유엔총회는 적절하게도 ‘평화, 정의, 진보’를 테마

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일본국민은 유엔과 함께, 자유를 지키고, 평화에 

철저하고, 국제신의를 지켜온 25년의 세월의 무거움에 한층 더 감회를 느끼는 바입

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 우리나라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의 이상을 내걸고, 세계 70

개국으로부터의 참가를 얻어, 일본만국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쟁에 의해 괴멸

적인 타결을 받아, 건국이래의 최대의 역경에 서게 된 일본이,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전을 스스로의 손으로 주최할 정도로 국력을 충실히 얻

은 것은 일본국민의 노력도 당연하지만, 또한, 25년간의 평화와, 그 간에 국제간의 

이해와 노력의 보람입니다(유엔 25주년 기념 사토총리연설, 『外交青書』  1972)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는 일본 외교정책의 적극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기존의 상임이사국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제이며 패전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벗고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

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의 가입과 안전보장이사국 의석 획득은 국제사회의 구

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본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토총리의 발언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과 함께 다극화

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日本国会会議録 1971.10.26.). 
  헌장개정과 상임이사국으로의 도전과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

다. 소련과 프랑스가 명백한 반대를 표시하는 가운데, 중국의 동의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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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인정문제는 일본에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이후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1978년 평화우호조약 협상과정에서도 일본은 유엔 헌

장 개정과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중국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엔에서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상임

이사국 일본의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제정세는 오늘날 하나의 전환기가 되어, 국력의 비중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국제적 책임은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세계 속의 일본’

의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냉정하고 유연한 태도를 취해 ‘평화로의 투쟁’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진행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바랍니다(제65회 국회 아이치외상 연설, 日本国会会議録 1971. 1. 22).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1970년 초 국제정세의 변화는 일본정부의 중국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중국문제는 일본 국내정치,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

국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변화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외교정

책결정자들의 자기정당화가 대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였다. 국

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국제규범형’의 강조로 나타났다.

  국제규범형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은, 일본이 당시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 미

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평화 투쟁을 내세우며 국제사회로서의 지위 향상을 

제고한 자기정체성 확인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

화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

라, 이 문제에 대면하여 일본이 당시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 투쟁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중국 접근을 둘러싼 국내 다양한 입장들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국내 여론의 분화와 대립은 외교정책 결정자의 자기정당화에 대한 중요

성을 더욱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치중한 역사문화적 유형과 이념대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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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여 중화민국만을 인정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협

력을 강조하면서 경과적인 변화단계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과 외교정책 결정자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

한 자기정당화 과정, 즉 자기정당화 발생원인의 제 I기제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의 중국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정책결정 집단은 수상, 외상, 외무사무차

관, 외무심의관, 아시아 국장, 아시아국 중국과장, 중화민국 대사, 홍콩총영사

가 있다. 1970년과 1971년의 담당자를 살펴보면, 사토수상, 외상은 아이치와 

후쿠다 다케오(1971.7.5.~), 외무사무차관으로　 모리 하루키(森治樹, 

1970.7.10.~), 외무심사관으로 호겐 신사쿠(法眼晋作), 아시아국장 스노베 료조

(須之部量三）,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오가타 아키라(岡田晃) 홍콩총영사,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가토 키치야(加藤吉弥）국제자료부 과장 등이 

있다.

  중국문제를 둘러싼 내외 움직임에 대해 1970년 10월 외무성에서도 중국정책

의 재검토가 개시되었다. 당초 과제는 유엔중국대표권문제의 방침정책이었지

만 이후의 수년간의 중국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강한 국내 압력으로 중일대사급협의를 포함한 정부 간 협의를 타진하고 있

었다. 1970년 10월 20일 ‘우리나라의 중국정책에 관한 선택과 문제점’이라

는 외무성내부문건에 따르면 이후의 중국정책은 현상유지, 대만과의 정치관계 

단교와 중국승인, 2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국공합작이라는 

네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였다(井上正也 2010, 407). 
  일본정부의 중국정책의 수정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것은 아시아국의 중국과

였다. 중국과의 구상은 중국이 유엔 가입까지는 현상유지를 지속하고, 유엔 가

입 후 캐나다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었다(アジア局中国
課 1970). 중국과는 두 개의 중국을 부정하고, 대만과의 정치단교를 전제로　

하는 캐나다 방식을 통해 중국과의 국교수립을 주장하고 있었다. 중국과 과장 

하시모토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모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

하며 미국과 일본이 2개의 중국을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했다.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井上正也 2010). 사토의 중국정책과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

중정책을 경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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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국 중국과의 의견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국제자료부(国際資料部)

였다. 국제자료부는 1963년 4월에 설립된 국제정부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

였다. 국제자료부는 중소대립을 계기로 공산권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종

합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하는 정책기획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제

자료부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주장하였다. 아시아에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방식의 합의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전적 자세는 

시인할 수 없다는 국제여론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제자료부는 대만의 중국 본토로부터의 법적 분단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만 방위가 영속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영유하게 되면 결국 대만 상실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동남아시

아 화교의 권익보호를 명목으로 동남아제국에 대한 간섭정책을 확장할 가능성

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国際資料部調査 2003).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

력이 커지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만으로의 군사기지 설

치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지역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잠재적 위협이 커질 것을 

경고하였다(国際資料部調査 2003). 게다가 대만의 동해안 동쪽의 통상로의 잠

수함기지의 건설가능성을 제시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国際資料部調査 2003). 
  오키나와 반환후의 아시아의 안전보장은 일본과 중국의 균형정책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국제자료부는 거대한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핵무기에 대해 일

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경제와 기술의 우위를 통해 대중전략의 강화해가야 한

다고 주장한다.

  12월 14일 외무성 내 의견 조정을 위해 홍콩에서 중국정책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나 회의의 대다수는 중국과의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강

조하고 유엔 가입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현상유지

로 귀결되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친중국파’와 ‘친대만파’가 형성되어 있어 일본

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井上正也 
2010, 표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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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접근 추진 대중 접근 신중

친중파

 자민당 친중파 의원, 사회당, 공명당, 민사

당.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 일중문제연구회,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AA연), 일중국교회

복의원연맹, 세이쿠카이(青空会), 일본국제

무역촉진협의회, 일중경제협회, 일중우호협

회, 일중협회 등.

친대만파

  일화관계의원간담회 소속의원

  애국파, 아시아문제연구회(A연), 자

유정치평의회, 세이란카이(青嵐会) 

등.

<표 V-2> 1970년대 일본 내 대중 접근의 다양한 입장

*출처: 서승원 2012, 101-116; Lee 1979, 432-433; 李恩民 2005, 66-69 참조, 오승희·

최은봉 2014 재인용.

  대표적인 친중국파는 <일본국교회복촉진의원연맹(日中国交回復促進議員連
盟)>과 <일본중국우호협회(日本中国友好協会)>이다. <일본중국우호협회>는 

1950년 10월 설립하여 일본과 중국 쌍방의 국민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평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면서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되었다. 당시 문화대혁명을 지지했던 주

류 단체가 일중우호7단체(일중우호의원연맹, 일중경제협회, 일중협회, 일본국

제무역촉진협회, 일본중국문화교류협회, 일본우호회관)을 구성한다. 일중공동

성명과 일중평화우호조약에서 언급한 정신을 준수하고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민의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보다 일본과 

아시아 및 세계평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외 <일중경제협회(日中経済協会)>는 1972년 11월에 설립되어 창립자는 

랴오청즈(廖承志)-다카자키 다츠노스케(高碕達之助)이고, 일중경제관계 등에 관

한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종합화와 보급 등의 정보서비스, 경제, 기술교류

촉진, 인재교류의 촉진 등 일중경제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우호의원연맹(日中友好議員連盟)>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우호관계

의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 의원연맹이다. 자유민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의 4개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일중협회(日中協会)>는 1975년 

9월 29일 설립되어 중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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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인 사회당은 1970년 10월에 제5차 방중단을 파견하여 1971년 1월 <일중

국교회복국민의회>를 결성했다. 공명당은 다케이리 요시가츠 위원장을 지도하

에 1970년 12월 외곽단체인 <일중국교정상화국민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1970년 12월 9일, <일중무역촉진의원연맹>을 해산하고 <일중국교회복촉진위원

연맹>이 결성되었다(井上正也 2010, 406). 회장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
一郎)로 자민당과 공산당까지 포함하여 초당파 379명이 참가하였다. 

  사회당은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웠고, 공명당은 일본-대만조

약의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에서는 자

민당을 포함한 설립선언에서 대만정부의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로 하는 정부

의 입장은 국민의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였다. 대만문제에 대한 

사토의 자세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井上正也 2010).   
  한편 친대만파의 활동은 <일화협력위원회(日華協力委員會)>를 통해 전개되

었다. <일화협력위원회>는 1957년 3월 11일 일본과 대만의 지식인들이 정기적

으로 협의하고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친중국파에 반대하는 견해를 제기

한다. 1970년 7월 8일 제 15차 일화협력위원회 총회를 통해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일본, 대만, 한국의 삼자협력을 강조한다. 친대만파의 주요

주장은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의 협력을 강조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의 반대,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대만 유지를 주장하였다. <국교회복촉진의원연맹>이 1971년 미

국과의 이중대표제 결의안의 공동제안을 반대하자 크게 격돌하였다.

  26회 유엔총회를 앞둔 1971년 10월 19일 사토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중국정책의 변화를 선언하였고, 경과적 이중대표제를 제시하였다(日本
国会会議録 1971.10.19). 경과적 이중대표제의 자기정당화는 ‘국제 신의와 우

호’를 강조하는 국제규범형으로 나타났다. 

  1971년 시점에서 국제규범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엔의 보편성과 공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사항지정방식 결의안에

서 하나 이상의 정부가 대표를 주장하는 경우 유엔 헌장과 상황에 따라 고려

한다는 총회 결의안 A/RES/396(V)을 원용하며 유엔의 이념을 20여년 넘게 준

수해온 회원국을 의지에 반하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外交青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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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우호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진중하게 검토한다

는 것이다(日本国会会議録 1971.07.20). 미국은 1970년 초반 중화인민공화국으

로의 접근을 추진하며 중국정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닉슨대통령은 

1971년 2월 25일 제출된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며,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았다(Nixon 1972). 그러나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수용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역시 중화민국 추방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

대했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에 중화민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된 다음 중화

민국이 유엔에 머물러 있도록 설득시키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Nixon 

1978).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은 26회 총회에서 22개국과 함께 중화민국

의 배제를 방지할 두 개의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게 된다. 당시 일본은 국제정

세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중국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

절적이고 급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것이었다. 국제 동향

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기보다는 타국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하나

의 중국 원칙에 제한적인 수정을 가하고 경과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중국 인

정문제에 대한 분화된 의견을 국가 행위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화는 

양자관계보다는 국제관계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

났고, 그 결과 국제규범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 1971년의 특징이다.

C. 일본의 중국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 중화민국 권리존중

  1971년 사토 수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張紹鐸 2007, 237).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권리수용의 인정을 하

였고,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리존

중의 인정을 행사하였다. 사실상의 ‘두 개의 중국’정책을 유지해나가면서, 

하나의 중국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존재‘수용’의 인정은 부정하였다. 

  1971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환영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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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국을 유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중대표제 결의안(draft 

resolution A/L.633 and Add. l and 2)’과 중화민국 추방은 중요문제임을 강조

한 ‘추방반대중요문제 결의안(draft resolution A/L.632 and Add.l and 2.)’을 

공동 제안한다.

  1971년 총회에서 일본대표는 일본정부의 중화민국 추방 반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중화민국이 헌장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

고 유엔의 권위를 존중해 왔으며, 20년 이상에 걸쳐 총회는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확인해왔다. 둘째, 중화민국정부는 25

년 이상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계속해왔다. 셋째, 가

맹국의 뜻에 반하는 추방 내지 제외는 매우 불공정하며, 보편성과 제국 간의 

조화와 우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제기한 추방반대중요문제 결의안은 선결권을 획득하

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55, 반대 59, 기권 15, 결석 2로 부결되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권리회복을 지향하는 알바니아 안(draft resolution 

A/L.630 and Add.1 and 2)이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 결석 3으로 채택되었

다(UN A/RES/2758(XXVI)). 이 결과에 따라 이중대표제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지

지 않았다. 중화민국의 유엔에서의 의석 보존을 위한 시도는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함께 제안한 이중대표제결의안과 추방반대중요문제결의안은 일본에

서는 복합적 이중대표제결의안 혹은 경과적 이중대표제로 불렸다. 이는 보다 

점진적인 접근을 희망하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을 둘러싼 정세의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쌍방에 정당한 대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2개의 국가로 분할하지 않

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2개의 중국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도면밀하게 피하고 있습니

다. 우리의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점진적 단계를 거쳐 해결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현실적이며, 또한 경과적인 것입니다. 이들 두 결의

안은 양 당사자의 대립하는 주장의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이들의 주장

의 최종적 결의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은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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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대화로의 길을 열고,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外交青書』  1972).

  일본이 사용하는 ‘경과적’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

본적인 태도와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일본의 경과적 이중대표제는 하나

의 중국을 향해 나아가는 경과적인 것이며 기존의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경과적 이중대표제가 어려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중화인민

공화국과 중화민국 양측의 견해를 모두 반영한 주도면밀한 전략이라고 강조하

였다. 경과적 한시성의 시효에 대해서 중국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로 설정하

면서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중국 사이에 애매모호함을 의도한 것이다.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일본은 1956년 12월 18일 유엔에 가입한 이래 중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고민해왔다. 중국 인정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정부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중국문제를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연계하며 복잡하고 미묘

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日本国会会議録 1970.11.27.). 

그러나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두 정부와

의 관계를 모색해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국제 사회적으로도, 중일 양자관계에서도 일시적 미해결로 두는 미뤄두기로 

대표되어 왔다. 

  1970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과 중화민국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알바니

아안이 과반수를 넘기자, 일본은 절차적 회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은 

인정하지만, 중화민국의 배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중국 스스로 이 문제를 해

결할 때까지 경과적 조치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잠정적 미뤄두기를 사용하였다. 중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

지 하나의 중국의 수용을 미뤄두지만, 중국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존재인정과 권리부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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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일본의 경과적 이중대표제는 미뤄두기의 연속선상에서 경계짓기와 

다중해석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중국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미

뤄두기 방식에서, 중국문제는 중요문제이므로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는 절차적 요건을 제시한 ‘중요사항지정안’은 문제해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미뤄두기 전략이었다. 여기에 1971년은 ‘역중요사항지정안’은 중화인민공화

국이 아닌 중화민국에 적용하여 중화민국의 탈퇴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역중요사항지정안 역시 

현상 유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미뤄두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

의 의도에 맞게 논리를 재단하여 주장하는 분리/조합의 경계짓기의 기술이 특

화된 것이다.

  또 다른 일본의 외교적 기술로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대한 다중해석이 나타

났다. 보편성 원칙이란, 유엔은 모든 국가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22)이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존중의 인정과 함께, 

중화민국 권리존중의 인정을 강조하였다. 보편성의 원칙은 유엔 총회에서 중

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중화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도 주요 근거로 원용되었다.

  국제규범형 자기정당화가 강조될 때 외교적 위선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제

규범은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정당하며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국제규범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주장하는 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보편성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

고, 국제사회의 신의와 협력을 주장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의 인정투쟁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중화민국과의 인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외

교적 위선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적 위선은 1971년의 일본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결정과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자기정당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1년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이 확정된 이후 개최된 중의

원 본회의에서 사토총리는 일본의 두 개의 결의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향후 중국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 사토총리는 결의안 부결은 중

22) 원문표현은 “the United Nations ought to be universal in the sense of including all 
States”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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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국의 추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 문제에 답하였다. 

  사토총리는 이어 일본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유

엔가입을 환영”함을 분명히 하고, 비록 “정부의 조치는 유엔에서 부결되었

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장기적인 국익에 합치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부언하였다(日本国会会議録 1971.10.26). 후쿠다(福田赳夫) 외상 역시 결의안에

는 패했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끝까지 지켰으며 입장을 끝까지 유

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표명

했다(日本国会会議録 1971.10.26). 
  유엔에서 중국대표로서의 가입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

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관계로서 정상화 절차가 필요

하며, 중화민국과의 조약이 단순히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지만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토총리는 향후 중국문제에 대

해 “주체적으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위에 성립”하며 “일중 쌍방

에 의해 수락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日本国会会議録 
1971.10.26).

  향후 중국정책에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사토 총리는 “유엔에의 결정에 입각하여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사이에 국교정상화 교섭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

각” 임을 밝히고, 후쿠다 외상은 “유엔의 결의가 있는 이상,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 결의를 발판으로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겠”으며 중일국교정상화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표현하였다(日本国会会議録 1971.10.26).
  1971년 사토 내각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결의안의 통과 여부로 판단한다면, 사토 내각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판단은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토 내각이 중국 인정문

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의안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일본의 

인정투쟁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오키나와의 조국반환’과

정에서 나타난 미일협조와 중화민국 수호의 전략적 고려는 유효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지위 향상’의 면에서는 자유제국과

의 협력을 제고하기는 하였지만, 평화국가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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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선순위에서 밀

리게 되고, 일본이 제안한 경과적 이중대표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

하는 결과로 남았다. 

E. 소결

  1971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문제가 논의될 때 일본은 평화국가 

일본으로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다. 평화국가 일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 선진국으로서의 자

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평화국가 일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서,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국제규범형의 자기정당화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일본의 유엔 헌장 개정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은 상임이사국인 중

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어느 정부가 중국

대표가 되더라도 일본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두 정부 모

두를 인정하는 것이 일본의 인정획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화인

민공화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화민국의 권리

도 인정하고자 하였다. 

  자유국가들과의 우호와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규범형으로 나타난 

일본의 자기정당화는 경과적 이중대표의 제안으로 나타났지만, 유엔에서는 인

정받지 못했다. 두 개의 중국 정부를 인정하려는 일본의 대중 인정정책은 지

속되는 가운데, ‘경과적 이중대표제’를 제안하며 하나의 중국론의 권리수용

은 부정하였다. 1970년대 일본의 대중 인정정책의 경과적 한시성은 미뤄두기

로 나타났고,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유지를 위해 경계짓기, 국제규범의 다중해

석이라는 외교적 기술이 두드러졌다. V장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V-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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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1971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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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례 4: 베이징, 197223)

   

A. 문제제기: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중화인

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

나 사토의 추진 의사와는 달리, 사토의 임기 내에는 교섭이 개시되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 사토 총리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

다. 사토 총리가 1971년 10월 결정에서 나타낸 친 중화민국 정책과 유엔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 일화평화조약의 

파기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국이 제시하는 국교회복 3원칙과 부합하지 

않았다(日本国会会議録 1972.01.31.).
  국교회복 3원칙은 첫째,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인민

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둘째,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며 중국영

토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다. 셋째, 일화평화조

약(중문에서는 일장조약)은 불법이며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2년 7월 7일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24)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일

국교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이전의 사토 내각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중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나카는 

중국이 제시하는 국교회복 3원칙을 이해한다고 표명했다. 중국이 제시한 3원

칙은 중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중화민국 문제를 

국내문제화하고,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단교하는 것으로 모두 중국 인정문제이

다. 중국 지도부는 다나카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23) VI장의 사례연구에 인용된 기본 자료와 관련 서술은 필자의 공동연구 최은봉, 오승희 (2010, 
2012a, 2012b, 2013)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24) 다나카 가쿠에이(1918년 5월 4일~1993년 12월 16일)는 일본의 제64, 65대 총리이다. 니가타 
현(新潟県) 출신으로, 기시 내각에서 우정상(郵政相), 이케다 내각과 사토 내각에서 대장상(大蔵
相)을 역임하였다. 제1차 다나카 내각은 1972년 7월 7일부터 1972년 12월 22일, 제2차 다나카 
내각은 1972년 12월 22일~1974년 12월 9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886일이다. 중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고, 록히드 사건으로 퇴진하였다(日本首相官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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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는 중일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중일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공

명당 총재 다케이리 요시카츠(竹入義勝)를 파견한다. 다케이리는 1972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갖고 일본은 중화인

민공화국의 국교회복 3원칙을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을 포기한다는 사전 협의에 도달하였다.

  비록 다케이리의 사전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회복 3원

칙을 인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양국 

간 일화평화조약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여 관련 부분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

이 할애되었다.

  일본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일중국교정상화의 정

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中江要介 2008, 分良成外 2013). 일본과 중화

민국의 평화조약이 중일국교정상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본정부에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일화평화조약은 일본에게 중국 인정문

제 바로 그 자체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게 되면 이전에 중국을 

대표하여 체결한 일화평화조약은 무효인가 아니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특히 일화평화조약에서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또한 일본이 이미 중화민국을 중국대표로 선택하고 형성해왔던 외

교관계를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화평화조약이 유효한 것이었다면, 그 조약에서 다룬 배상 등을 포

함한 전후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승계해야 하는가? 앞서 체결된 일화평화조

약과 다른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과 합의하면, 일화평화조약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다나카 수상과의 제2차 회담에서 “전

쟁의 손해는 대륙이 받은 것”임을 강조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화평화조

약에 근거한 배상청구 포기는 중국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제스가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이 배상청구를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중국에게 ‘모

욕’이라고 강하게 표명한다(石井明外 2003, 56-57).
  일화평화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일화평화조약은 국가 

행위로서 적법하며 유효한 것이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문안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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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절충 방안이 모색되었다.

  1972년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권리수용의 인정 의지

는 분명해졌다. 이제는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의 인정을 어떻게 권리수용의 비

인정 상태로 전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일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인

식하고 결정해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 일본의 중국 인식

  1972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새

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캐나다, 이탈리아 등과 국교를 수립

하고, 1972년 2월 닉슨의 베이징 방문과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로 미중 양

국은 종래의 ‘대결’의 색채를 띤 관계에서 ‘대화’를 포함하는 공존의 관

계로 들어가고 있었다(『外交青書』  1972). 일본이 바라본 국제정치는 미소 

양 대국의 길항의 시대에서 미-중-소 3국간의 경쟁과 공존, 대립과 대화의 관

계를 축으로 움직이는 시대로의 이행하고 있었다(『外交青書』  1972).

  일본은 “1971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에 획기적인 해였다.”고 평가한

다(『外交青書』 1972). 핑퐁외교에서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미 유연노선

은 닉슨의 베이징 방문 발표로 결실을 맺었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 7월 15

일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계획을 발표하고, 1972년 2월 21일부터 1주일 간에 걸

쳐, 베이징,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를 방문했다. 이 때 마오쩌둥, 저우언라

이와의 회담이 이루어져, 2월 27일 상하이커뮤니케(Shanghai Communiqué)가 

발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중에만 새로 15개국과 국교를 맺고, 유

엔에 가입하면서 숙원이었던 중화민국 추방을 실현시켰다(『外交青書』 1972). 

  또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소국 외교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반패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 5원칙과 피억압 인민, 민족의 

해방투쟁지원을 통해 세계인민의 반미투쟁의 강화,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인민의 투쟁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제국과 함께 북아일랜드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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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해방투쟁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북한 및 인도차이나 3국 

좌파세력과의 연대강화를 도모하였다(『外交青書』 1972).

  그러나 동시에 비동맹그룹을 중핵으로 하는 이른바 중소제국의 단결은 점점 

한계가 있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고자 하는 형태로의 ‘초(강)대국

으로의 도전’에 대해서는 저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外交青書』 1972).

  사토 내각은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직후 중일국교정상화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공언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정부 간 대

화를 시작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1972년 외교청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우

리나라의 최대의 이웃국가의 하나이며, 일중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금

후 우리 외교에 최대의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보았고, “일중 양국 간에 국

교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

다(『外交青書』 1972).

  1972년 1월 국회에 참석한 사토총리는 “중국은 하나라는 인식 하에 중일국

교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일중간

의 문제들이 교섭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과 중화민국과의 관계 문제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다. 다만, 일본의 진의에 대한 중국 측의 ‘오해나 불신감’을 우려하면서, 일

본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하루라도 빨리 

일중 간에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서로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日本国会会議録 1972)
  그러나 사토 내각의 기대와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토 내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토 이후의 일본을 기다리고 있었다. 1972년 7월 다나

카 내각이 등장하고, 교섭이 개시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묵약사

항을 제시한다.

1.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며,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문제이다.

2.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일본정부는 대만에서 그 대사관, 영사관을 철거하고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장제스 집단(대만도 좋음)의 대사관, 영사관을 철거시킨

다.

3. 전후, 대만에서 일본의 단체와 개인의 투자 및 기업은 대만이 해방되는 때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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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배려가 지불된다(물론 중국 측이 적당한 배려를 지불하는 의미이다)

  중일공동성명 초안 작성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제안한 대만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일본이 중국은 하나라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힌다, “대만이 현재 중화인

민공화국정부와의 별개의 정권 지배 하에 있는 것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중국 

인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즉 중국의 국내문제”이다. 또한 일

본은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만에 존재하는 

국민정부와 외교관계를 유지해가는 여러 나라의 정책을 부인하는 입장이 되

며, 또한 미중 간의 군사적 대결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일본국민의 염원인 이상 대만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기초적 견지이다.” 세 번째 요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대만과의 관계의 대사관, 영사관의 상호철거 및 전후 대만에 대한 일본의 투

자에 대한 장래의 중국 측 배려”는 “일중국교정상화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타당한 기간 내에 당연히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고, 지리적, 역사적 관계로서의 양

자관계의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다른 정치적 고려도, 시대

의 흐름이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일국교정상화를 위해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의대수 사이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는 일중양국(一衣帯水の間にあ

り歴史的にも深い関係にある日中両国)이 정상적 국교를 갖는 것은 말하자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다른 제국과 긴말한 우호관계를 갖는 

것과 양립해야하며, 또한 양립시킬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만문제에 대한 도입부분에서 전쟁기 일본과 대만의 관계

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의 현재 법적지위에 

관해 독자적 인정을 내리는 입장이 아니며, “대만을 다시 일본의 영토로 하

려고 한다든지 대만독립을 지지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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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화민국에 대한 명칭은 이미 대만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중화민국과 일

본과의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상이한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에도 반영

되어 있었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우호국가로서 가치존중

  1972년 초, 일본은 세계가 ‘다극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변화하

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본적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기 판단이 나타났다(『外交青書』  1972).

  일본이 인식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닉슨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중화인민공

화국의 유엔가입, 통화충격이라는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되었다. 

  우선, 닉슨의 베이징 방문으로 나타난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미일관계의 

강한 연대 확인으로 대처한다. 닉슨 대통령과 사토총리는 샌 클레멘데(San 

Clemente)에서 회담을 가지고 미일협력을 강조한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

와를 비롯한 류큐제도와 다이토 제도가 반환되는 것은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유례없는 사건임을 강조한다. 또한 사토 수상은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

이 ‘고도선진공업국가’로서의 ‘공통성’ 위에 새로운 각도에서 깊은 연계

를 유지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日本国会会議録 1972.1.29). 
1971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자유세계’라는 표

현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1972년부터는 ‘미국’에 대한 직

접적인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극화되고 복잡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일본의 국력 증대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다. 미일 간의 협력이 일본의 국익증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

음이 형성되어 가는데, 특히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평화적 반환은 전후 

일본의 주권 회복과 미일협력의 결실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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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외상: 지난 1월 6,7 양일, 미국 샌 클레멘테에서 이루어진 일미수뇌회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출석한 것입니다. 이 수뇌회담에서는 국민이 오랫

동안 한결같이 염원해온 오키나와 반환의 기일이, 본년 5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때 반환 시에 오키나와가 핵 없이(核ぬき)라는 뜻을 확인하는 것, 반환 

후에, 미군의 시설, 구역을 가능한 정리, 축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

는 것, 등의 제 문제도 함께 합의 되었습니다

(중략) 전쟁에 의해 잃어버린 영토가 평화적인 대화에 의해 반환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대부분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에 의해 오키나와의 시정권의 반환이

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된 것은, 오키나와 현민을 비롯하여, 일본

국민전체의 오랜 노력의 보람임과 동시에, 오늘까지의 일미우호관계가 가져온 위대

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日本国会会議録 1972.1.29).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최대의 이웃국가일 뿐만 아니라, 일중 간에는 2000년에 걸친 교

류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을 통해, 중국

대륙과는 민간 무역 교류를 통해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왔다고 확인한다. 특

히 중국대륙과의 관계는 민간 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9억 달러 

이상의 일중 무역 총액이 양국관계를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한다. 사토 수상은 

“일중 양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는 원래부터 

세계의 평화유지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 고 의미를 부여했다.(日
本国会会議録 1972.1.29).
세 번째 변화는 통화문제인데, 일본은 엔을 1달러 308엔으로 절상하는 것으

로 대처하였다. 일본은 선진국 통화 중 최대 절상폭을 단행하여 국제통화위기

를 타개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조기에 통화위기를 극복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쿠다 외상은 선진제국 간의 국제협조에 의해, 현재 

“안정과 균형을 회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연대로 향해가고 있다”고 보

았다(日本国会会議録 1972.1.29.).
  1971년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경

제선진국으로서의 현실적 자아를 확인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미래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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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둘러싼 이와 같은 변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도 점점 

명확해졌다. 과거 수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통화문제는 세계의 중요문제의 하나였지

만, 1971년 말의 다각적 통화조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 과제의 어느 정도의 해결

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증되었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은 점차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어,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정치 면에서도 영향력

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外交青書』  1972)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미중소 3국에 비교될 힘은 없지만, 경제면에서는 미국, 

서구에 비견될 세계경제의 지도적 입장에 있어, 또한 나름의 큰 영향력을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外交青書』  1972)

일본의 경제선진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은 군사력의 자발적 제한을 갖는 평

화국가로의 국가정체성과 연계를 갖는다. 군사적 제약과 평화로운 세계가 일

본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후쿠다 외상: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가 풍요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합

니다. 인구조밀의 자원이 궁핍하고, 해외제국과의 교류와 교역을 필요로 하는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평화의 속

에 번영하는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중략)

  우리나라는 여러 국민의 신의와 신뢰로 그 안전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상

을 내세우고, 경제상 그 힘을 가지면서도, 군사대국으로의 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으로의 도전입니다. 이 실험의 앞길

에는 여전히 수많은 곤란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후의 황폐 속에서 일

어서고, 금일의 우리나라를 쌓아올린 우리 일본국민의 영지와 노력을 가진다면, 이

와 같은 곤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난관

을 넘어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문화국가로서, 세계의 속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

하도록,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외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日本
国会会議録 1972.1.29)

패전국가였던 일본은 전후 20여 년간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경제대국으로 

가치확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1972년 시점에서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역할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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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은 다나카 내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1972년 10월 28일, 국회에서 오히라 외상은 중일국교정상화의 의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오히라 외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존립의 주체적, 객관적인 조건들에 입각하여, 어

디까지나 평화에 철저한 나라로서, 안으로는 이에 걸맞게 스스로의 내정을 정비하

고, 대외로는 국제적인 신용을 높이는 여러 외국과의 교류를 진전시켜, 세계의 평화

와 번영에 공헌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충실히 따라, 금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책임과 

역할이 매년 증대하고 있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국내외에 걸친 책임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 국익이 유지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日本国会会議
録 1972.10.28)

  

  다극화되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은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

론, 1972년 2월 몽골과의 국교정상화와 소련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었다. 또한 북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면서 동남아시아 외교도 보

다 본격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지평의 확대(五百
旗頭真 2014)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위기감을 조성

하기도 하였다. 1971년 7월에 키신저의 극비 방중 시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에

서, 저우언라이가 일본에는 ‘확장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키신

저는 일본이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면 그 우려가 실현된다고 동의하고, 일미

안보관계가 일본 군국주의화를 방어하고 있다는 일미안보의 이른바 ‘병마

개’론을 공유하게 되었다( 谷芳秀 2003; 毛里和子 2006; 손열 2013; 国分良成外 
2013). 1972년 2월에 닉슨이 방중한 때에도 키신저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세

계적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시야는 부족하다’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신뢰에 무게를 두고, 닉슨도 일본의 군국주의가 과거의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添谷芳秀 2003; 毛里和子 
2006; 国分良成外 2013)

  1972년 5월에 사토 내각이 주력했던 오키나와 반환이 실현되었다. 이후 이

른바 ‘가쿠후쿠 전쟁’으로 불리는 후쿠다 다케오와 다나카 가쿠에이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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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후계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사토가 지지하는 후쿠다는 중화민국과의 단교

에 보다 소극적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접근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다나

카가 오히라 마사요시, 미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7월 5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2일 앞둔 회담에서 다나카, 오히라, 미키

는 일중국교정상화를 향한 교섭을 행하는 것에 합의한 정책협정을 결정했다. 

후쿠다를 포함한 4인으로 이루어진 총재선거는 제1회 투표에서 결판나지 않

고, 결선투표로 282표를 획득한 다나카가 190표의 후쿠다에 승리했다( 分良成
外 2013).

  1972년 7월 5일, 자민당 총재 선거후의 기자회견에서, 다나카는 ‘일중국교

정상화의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7월 7일 제1차 다나카 내각 

성립 후, 수상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外交青書』 1973). 다나카 수상은 중일국교정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70년대 정치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

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는 국민에 테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한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중국교정상화에 

진력하고 또 일본열도개조를 제창한 것도,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청을 통절히 느꼈

기 때문입니다.

  일중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을 시작으로 하는 여러 원칙의 기초 위에, 평화와 우호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내외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중국교정상화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는 세계적인 

넓이를 갖게 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일단으로 더

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공헌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나카 수상은 중일국교정상화와 일본열도 개조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시

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중일국교정상화를 다나카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보는 시각도 이러한 다나카 수상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71

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이후 분명히 사토 수상과 오히라 외상의 중국 

인식은 변화하였다는 점을 주지하고자 한다. 사토 내각에서는 중일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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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키나와 반환과 연계되어 다루어졌다면, 다나카 수상은 중일국교정상화를 

일본열도개조론과 연결하고 있었다. 중일국교정상화의 의제가 ‘국내정치’적

으로 맥락에서 연계하여 활용한 것은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기 

인식 중심적 시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X 역사문화형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전후로 나타난 일본 외교정책결정 집단의 자기정

당화 서술을 살펴보면 국제규범형과 역사문화형의 조화가 나타난다. 특히 중

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아가 국제규

범에 기반을 둔 양자관계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서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일관계의 기반은 유엔의 기초 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중일관

계와 유엔중심외교를 조합한 것이다. 중국이 주장해 온 평화공존 5원칙과 유

엔헌장의 원칙이 국제규범을 구성한다.

오히라 외상: 공동성명은 이후의 일중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즉, 주권,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

공존의 5원칙이 그러합니다. 게다가 양국은 이러한 원칙 및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

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의 불행사를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서 그 

체결교섭을 약속하고 있는 평화우호조약은 이와 같은 지침을 입각하면서, 장래의 

일중 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日
本国会会議録 1972.10.28).

  그런데, 역사문화적 특수성은 중일 양자 간의 특수성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양자관계의 특수성도 함께 나타났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은 중국

과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전까지 일본은 대중

국 정책에서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주장해왔다. 일본외교

의 미국 추수성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나타났고, 중일 

간의 협력이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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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미국에 대한 외교가 일본의 자립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었던 것과 달리, 오키나와 반환 이후의 일본의 대미정책은 

미일 양국 간의 협력을 보다 동등한 수준에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자신감이 나

타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까닭은 

중일국교정상화 반대세력의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이

라는 형식을 채택한 것도, 일본 국회의 비준 없이 국교정상화를 우선 실현하

기 위해서였다. 이후 국회비준을 얻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평화우호조약 

체결 과정을 생각해보면, 일본 국내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다나카 수상: 우리는 이전에 하와이에서 닉슨 대통령과 회담하고, 일미양국의 당면

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단계

에 들어선 일미양국의 금후의 우호협력관계의 유지증진은 일미양국에 멈추지 않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안전과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日本国会会議録 
72.10.28) 

  후쿠다 외상: 지난 번 일미수뇌회담에서도 관련 관점에서 미국정부수뇌에 대해 

일중국교정상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외의 각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광범위

의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최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및 소련을 방문

하여 관계국 수뇌에 대해 일중국교정상화교섭에 취지를 전달하여, 그 이해를 심화

시켜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한국 및 동남아시아의 제국에 대해 각자의 특파대사를 

파견한 것도, 마찬가지의 배려에 근거한 것입니다.(日本国会会議録 72.10.28)

  중일 양자 간 특수성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지역인식이 패전국 일본에서 자유국가 일본으로, 아시아 선진국으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대

미정책과 대아시아 정책의 교차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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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외상: 일중국교정상화는 일중 간의 역사에 새로운 막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

만,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

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양국관계의 장래, 한

층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이제까지의 노력에 

크게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日本国会会議録 1972.10.28.).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 권리확인

  1972년 9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간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종료

되었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중

일 간 권리수용의 인정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1972년 초 이미 중화인민공화

국과의 국교정상화 추진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어떠한 

형식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

다. 결국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민간분야에

서의 관계는 유지함으로써 권리확인의 인정 단계로 조정되었다.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기록은 30년이 지난 2002년 이후 공개되어 당시의 교

섭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시이의 연구는 이 공개 자료를 제공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시이의 자료집과 외교청서, 국회의사록 기록을 바탕으로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일본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

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본다.

  1972년 7월 5일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정권이 등장하면서 중일

공동성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 차례의 다케이리 요시카츠

(竹入義勝) 공명당 총재와-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의 회담, 다나카 수상과 오

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의 방중 이후 네 차례의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외상회담을 거쳐 관련 논의들이 정리되었다(표 IV-1 참조). 일본 측에서는 다

나카 총리, 오히라 외상, 니카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관방장관, 하시모토 히로

시(橋本恕) 중국과장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저우언라이 총리, 지펑페이 외교

부장, 랴오청즈(廖承志) 외교부고문, 장시향샨(张香山) 외교부고문, 한니엔룽(韩
念龙) 외교부부부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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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장소
다케이리·저우언라이 1차 7.27 16:00~19:00
다케이리·저우언라이 2차 7.28 19:00~20:45
다케이리·저우언라이 3차 7.29 19:30~21:30

제1차 정상회담 9.25 14:55~16:50 人民大会堂安徵厅
환영만찬회(저우언라이주최)      18:00~ 人民大会堂安会厅

제1차 외상회담 9.26 10:20 ~ 11:40 人民大会堂
제2차 정상회담      14:00~16:30 迎賓館
제2차 외상회담      17:10~18:20 迎賓館
제3차 정상회담 9.27 16:10~약 18:40 人民大会堂福建厅

다나카·마오쩌둥 회담       20:30~21:30 마오쩌둥 저택 서재
비공식 외상회담      만리장성 왕복 차 안
제3차 외상회담       22:10~0:30 迎賓館
제4차 정상회담 9.28 15:00~16:50 迎賓館

답례만찬(다나카주최)      18:30~ 人民大会堂安会厅

  일중 양국은 일의대수의 이웃국가이며 오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양국국민은 

양국 간에 이제까지 존재해 온 부정당한 상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전쟁상

태의 종결과 일중국교 정상화라는 양국국민의 바램의 실현은 양국관계의 역사에 새로운 문

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 측은 과거에 있어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국민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게 반성한다. 또한 일본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복교3원

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이룬다고 하는 견해를 재확인한

다. 중국 측은 이것을 환영한다.

<표 VI-1> 중일공동성명 관련 주요 회의 (1972년)

* 출처: 毛里和子 2006, 石井明外 2003, 国分良成外 2013 참고 필자 재구성.

  공동성명의 내용은 단순하게 국교정상화의 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폭넓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일공동성명이라는 표제

를 선택하였다(石井明外 2003). 공동성명의 전문에서는 전쟁상태 종료, 반성과 

책임, 중국정부승인, 평화우호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다시 1조에서 

‘전쟁상태의 종료’를 선언하고, 2조부터 4조까지는 중국정부승인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그 후 5조에서 배상청구 포기를 선언하였다. 6조부터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평화우호관계를 표명하는 4단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표 VI-2 참조). 

<표 VI-2>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일중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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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 양국 간에 사회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평화우호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또

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상호의 신뢰우호관계를 발전시키

는 것은 양국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며, 또한 아시아에 있어 긴장완화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다.

1.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이제까지 부정당한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된다.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거듭 표

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

담선언 제 8항에 근거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4.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2년 9월 29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

정했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따라 각자의 수도 및 지방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또한 가능한 한 빨리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

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

기하는 것을 선언한다.

6.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

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 및 호혜 또한 평화공존의 모든 원칙의 기초위에 양국 간의 영구

적인 평화우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합의한다.

   양국 정부는 좌측의 제 원칙 및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국 및 중국이 상호 관

계에 있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및 무력에 의한 위압에 호소하지 

않기로 확인한다.

7. 일중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제3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양국의 어느 쪽도 아시아, 태평

양지역에 대해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다른 어떠한 국가

와 국가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8.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평화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교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9.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인적 왕래를 확

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또한 기존의 민간계약을 고려하면서, 무역, 해운, 항공, 어업 등의 

사항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여 교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1972년 9월 29일 베이징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일본국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지펑페이(姬鵬飛)

* 본 조약은 일문과 중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는 일문을 기본으로 해석하였다. 이

에 중국과 일본의 표시가 ‘일중’으로 되어있는 본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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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일화평화조약과 일중국교정상화의 정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

장 큰 교섭 과제였다. 일화평화조약과 일중국교정상화의 충돌 가능성이 나타

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문제였다. 첫 번째는, 전쟁상태 종료의 시점 

문제, 두 번째는 일화평화조약의 종료/무효 문제, 세 번째는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중화민국과의 관계 문제이다.

  우선 전쟁상태 종료 시점에 대해 살펴본다. 전문의 “일중 양국은 일의대수

(一衣帶水)의 이웃국가이며 오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양국 국민

은 양국 간에 이제까지 존재해 온 부정당한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희망

하고 있다. 전쟁상태의 종결과 일중국교정상화라는 양국 국민의 바램의 실현

은 양국관계의 역사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의 부분과 제1항의 

“1.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이제까지 부정당한 상태는 이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다케이리는 7월 25일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가지고 이후의 

중일국교정상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7월 29일 중국 측 공동성명안을 

제시받는다. 처음 받은 문구의 표현은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종료된다’였다. 이후 일본 측이 제시한 초안은 ‘전쟁상태의 종결된 것을 확

인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초안에 제시된 표현은 전쟁종결문제와 관

련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초안에서는, 공동성명 공표일을 전쟁 종료일로 인정하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초안은 전쟁상태는 이미 종결되었고, 공동성명에서는 

그 종결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이미 1952년 일화평화조약을 통해 

‘일본국과 중화민국과의 사이의 전쟁상태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하는 날에 

종료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1972년 성명으로 다시 전쟁 종료를 선

언할 경우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중국은 

1952년 일화평화조약은 무효임을 강조하고 있어 양국 간 입장이 충돌이 불가

피하였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아닌, 전쟁‘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전쟁 자체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강화

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전쟁상태의 종료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

은 1972년 이전까지의 중일 간 상황을 전쟁상태의 부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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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石井明外 2003, 55).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전쟁상태는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

문에 전쟁상태를 종료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외상회담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차 외상회담에

서 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과의 간의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

표되는 날에 종료한다’는 표현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여기에’라

는 표현을 추가하여 1972년 성명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 성

명이 공표되는 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

국 정부는, 일본국과 중국 간의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에 확인한다’고 제시

하였다. 여전히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지펑페이 외

교부장은 중국인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상태가 언제 종료했는가를 확

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石井明外 2003, 85). 일본은 다음의 두 가지 안

을 제시한다.

  제1안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

에서 선언한다’고 하는 것으로, 주어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

입니다. 이와 같이 전승국만이 일방적으로 전쟁상태의 종료를 선언한 예는 과거에 

연합국과 독일과의 전쟁상태종료에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금후 전면적인 평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는 것으로, 언제 전쟁

이 종료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에 입장 차

이가 있으므로 장래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石
井明外 2003, 87).

  첫 번째 안에서 ‘전승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과 전쟁상태의 종료

를 ‘여기에서’선언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어에서 일본국정부가 제외

된 것과, 전쟁상태가 1972년 성명으로 ‘확인한다’에서 ‘선언한다’로 표현

을 바꾸면서 전쟁상태의 종료의 시점이 더 불분명해졌다. 두 번째 안에서는 

전쟁상태의 종료를 분명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두드러진다. 평

화관계의 존재라는 표현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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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로 처리하는’방식을 제안한다.

  중국은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전쟁상태의 종료를 전문으로 넣는 것, 둘째는 본문에 전쟁 대신 ‘극히 비정

상적인 상태가 종료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셋째는 양국이 상이한 입

장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술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전

쟁상태의 종결은 시간상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중일쌍방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 상이한 해석을 행할 수 있는 여지를 발생하는 것이 된다.”고 제

안한다(石井明外 2003, 98).

<그림 VI-1> 전쟁상태 종료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종료로의 조정 과정 (1972년)

* 자료: 田中明彦 1996, 石井明外 2003 기록편 참고하여 필자 작성. 최은봉, 오승희 

2013 재인용. 화살표는 교섭에 있어서 상호 제안순서 및 협상 방향을 의미함. 

  이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 ‘극히’라는 표현에 주목하였다. ‘극히 비정상

적 상태가 종료된다’는 것이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만 종결되고 여전히 문제

가 남을 수 있는 경우인가를 우려하였다. 일본 측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전후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한 우

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일체의 비정상적인 상

태의 종료를 제안하였고, 결국 ‘이제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수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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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이제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 공동성

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한다’로 귀결되었다. <그림 VI-1>은 이러한 교섭과정

을 정리한 것이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부자연과 비정상이 번갈아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비정상으로 일관되게 표현되었다. 교섭과정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다나카 수상의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

으며 국교정상화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국만의 생각이

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상과 비정상의 규정문제는 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중국 측과 일본 측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비정상상태의 종료는 중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종료를 의미할 수도 있

고, 일본이 제기했던 이미 끝난 전쟁과 전쟁상태, 즉 그 이후의 비정상적인 상

태의 종료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전쟁이 정상성을 파

괴하는 행위이라면, 전쟁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

성의 범위와 그것의 회복을 따지는 일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교섭은 이 문

제를 애매하게 다룬 채, 비정상 상태의 해결의 과정은 없이 양국 정부가 종결

되었음을 합의하여 공표한 것이다. 당시 교섭이 우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측과 일본 측이 제시한 초안의 제목은 강화조약과 국교정상화의 관계

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초안 제목은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공동성명(초안)」이다. 한편 일본 측의 초안 제목

은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안」이다. 일본의 제목에 따르면 공동성명의 핵심은 

국교정상화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공동성명에 국교정상화 이외

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으므로 ‘중일공동성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하

였다. 공동성명의 목적함수는 중일국교정상화이더라도 그 이외의 논의들이 배

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케이리와 저우언라이의 회담이 진행되던 중 일본의 도쿄신문(東京新聞)이 

다나카 수상의 중국 방문은 전쟁상태 종결에 한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하였다. 이에 저우언라이는 전쟁종결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가 분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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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다케이리는 전쟁종결은 물론 국교정상화에 대

한 다나카 수상과 오히라 외상의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저우언라이 총리를 안심

시키고자 했다(石井明外 2003, 19).
  주요 안건 차원에서는 분리되어 다루어졌지만, 전쟁종결과 국교는 연계되어 

서술됨으로써 맞교환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중일공동성명 중국 측 초안은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며 대만과의 단교를 전제로 한 ‘중일복교3원칙’을 강

조한다.

전쟁종결의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어

떻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로 

종료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라는 것은 공동성명 혹은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2. 국교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러한 표현으로 가고 싶습니다.  ‘일본정부

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출한 중일국교회복의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화

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국정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한다(石井明外 2003, 29-30)

  한편 일본은 사과의 표현과 ‘동시에’ 중국의 복교3원칙을 이해하고 ‘이 

입장에 서서’ 중일관계정상화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초안을 작성하였다(石井
明外 2003, 110).
  전쟁종결과 국교의 연계는 효력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

국 측은 ‘본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전쟁상태가 종료되는 시기의 문제는 일

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石井明外 2003, 90).
  두 번째로는, 전문의 복교3원칙과 본문 2항, 3항, 4항의 내용에 관한 교섭 

과정을 살펴본다. 전문에서 일본은 복교3원칙을 ‘이해’하고, 제2항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제3항에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분인 것’을 표명하는 것은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일본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

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근거하여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여 일본은 

직접적으로 중화민국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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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은 특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교회복 3원칙에 대해서, 

중국 측 안에서 ‘일본 측은 일본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국교

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견해를 

확인한다.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본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일본국 정부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일본국 정부가’를 삭제

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이 경우 중국어에서 보면, 문장의 주어가 없어

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는데, 일본은 ‘일본 측’이라는 말이 주어라고 하자, 중

국은 ‘일본 측은 재확인한다’는 어구로 교체한다.

  제 4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며 ‘국제법 및 국제

관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중국이 제안한 문안을 살펴보면,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가 제출한 중일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

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한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직

접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측 초안을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

한 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표명하고, 이 입장에 서서 중일관

계정상화의 실현을 이룬다. 중국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로 전문을 구

성하고, 본문은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을 승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

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재차 표명한다. 그리고 (일본국정부는 카

이로 선언에 근거하여 중국정부의 이 입장에 찬성한다.)’ 로 제안하였다. 일

본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특히 괄호 안에 제시하여 신중하고자 하였다. 일

본 측 초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근거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문구는 중화민국은 중

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을 가리키는데, 일본은 전후 일본이 수용한 포츠담 선언을 명시하였다. 

1945년 8월의 포츠담선언 제8항은 카이로선언이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및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한정

된다.’는 것이다. 1943년 11월 27일의 카이로 선언에는 ‘만주, 대만 및 펑후 

제도와 같은 일본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직접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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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쓰지 않고, 포츠담 선언이라는 우회적이면서도 국제사회의 합의를 언

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제 3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일본 국제법 학자들

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 해석은, 2항이 일본의 중화인민공

화국의 법률적 승인조항이고, 3항은 대만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포함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토조항이라는 것이다(多喜寛 2014). 이 경우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주장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

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일본이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제3항을 부연하여 일본이 복교 3원칙을 ‘이해’할 뿐 ‘인정’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 일본은 국교회복 3원칙에 대한 구체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회피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회복 3원칙을 이해

하고 존중한다고만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3항에서 굳이 대만 영토가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였던 ‘포츠담 

선언’을 언급한 것도 일본정부가 직접적으로 중화민국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

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한다(多喜寛 2014). 이러한 견해는 특히 당시 교섭참

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견해이다(要山 1972, 203; 多喜寛 2014, 
236). 이에 따르면, 제3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

도를 담은 것이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중화민국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셋째, 중일공동성명에서는 ‘일화평화조약’이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화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여러 번 언급한 것과 

상이하다. 이 부분은 중국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이다. 일본이 복교3

원칙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교섭과

정에서 무효냐 종료냐의 논란이 일었던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조약은 직

접적인 조항으로 남겨지지 않았다. 공동성명 발표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협상이 종료되었다. 

  중국이 무효로 주장하는 일화평화조약은 공동성명에서 조인이 끝난 후의 기

자회견에서, 오히라는 ‘일중관계정상화의 결과로서 일화평화조약은 존속의 

의미를 잃고,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견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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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말하는 전쟁배상권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도 일화평화조약이 이미 다루

고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권’을 삭제한 ‘전쟁배상의 청구

를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타결되었다.(최은봉, 오승희 2011; 分良成外 2013, 

123).

  한편, 중일국교정상화가 발표된 1972년 9월 29일 밤, 중화민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한다. 대만정부는 외교부장의 단교선언에서, 책임은 

완전히 일본정부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본의 반공민주

인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의를 유지해간다고 선언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교

류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中江要介 2008; 川島眞 2011; 国分良成外 2013, 125).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였지만, 대만과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 정경분리 원칙이 중화민국

과의 관계에 적용되었다. 일본의 인정방식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중

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일본 외교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平川幸子 2012).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이별의 외교’(別れの外交)도 진행하였다(川島眞 

2011). 시이나 전 외상은 1972년 9월 17일 대만을 방문하여 다나카 수상의 친

서를 장제스에게 전달하고, 장경국 행정원장과의 회담에서 금후의 일본과 대

만 사이 외교를 포함한 ‘종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기

도 하였다(中江要介 2008, 国分良成外 2013, 125).
  일본의 중화민국 인정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공식적 외교관계의 단절이 나

타나기는 했지만, 중화민국의 권리확인의 인정은 유지되었다.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았고, 일화평화조약의 유효성 문제와 같

이 중일 간 입장이 다른 부분은 해석의 차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중일 양측의 상반된 견해는 일본정부가 중시하였던 바대로 일화평화조약과 중

일국교정상화가 양립할 수 있게 조정되었다. 

D. 외교적 위선: 다중해석, 미뤄두기

  중일공동성명 교섭에서 가장 부각된 외교적 기술은 다중해석이다. 양국 간 

국교정상화 내용의 측면에서는, 일본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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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양국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양측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전쟁상태의 종료 시점, 비정상 상태라는 표현 등 교섭 과정에서 논란

이 있었던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남

겨두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일공동성명이 갖는 불충분함에서 

기인한다. 전쟁의 종료, 배상문제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정획득의 대가로 

다루어진 부분이 존재하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문제 등은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 표현으로 절충되었다.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은 우선 지도자들 간의 합의의 형식으로 국교를 정상화

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사후의 문제로 남겨졌다. 1972

년 공동성명이 양국 간 화해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중

일공동성명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합의 과정, 그리고 결과의 한계에서 비롯된

다. 소에야는 공동성명을 일본 국내정치적 관점 및 일화평화조약과의 관련에 

치중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임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添谷芳秀 1995). 모리 

역시 국내정치 우선시와 대전쟁의 처리를 단 한 장의 외교문서로 끝낸다는 외

교 감각을 언급하며 중일공동성명에서 강화조약의 내용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毛里和子 1996; 2014). 
중국 인정문제에 치중된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대가(代價)였다(井上正也 
2010, 542).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은 중국 인정문제

의 귀결로 다루어졌다. 분명히 일중국교정상화의 시기에 국부와의 외교관계를 

존속할 수 없었던 점은 일본외교의 좌절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이 실질적으로 

잃은 것은 의외로 적었다(井上正也 2010, 542). 일화단교 후에도 경제무역관계

는 유지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중화민국은 신흥공업경제지

역의 일원으로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일본과의 무역도 비약적으로 증가했

다. 또한 일본이 염려했던 대만 내 미군철퇴로 인한 대만상실 사태도 발생하

지 않았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 체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중화민국과의 관계에 대한 애매모호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중일

공동성명의 각종 의제에서 나타난 중일 간의 입장 차이는 결국 ‘각자의 해석

이 가능하게’ 하는 다중해석적 기술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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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미뤄두기 

기술이 접목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치유통춘이(求同存異, 구동존이)’ 전략

으로, 일본에서는 ‘다나아게’로 표현되기도 하였다(최은봉·오승희 2012b). 

  외교적 위선으로 인한 중일공동성명의 불완전함을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표

현하고 있다. 이노우에(2010)의 경우는 ‘부동의의 동의’로, 최은봉·오승희

(2012b)는 ‘비합의의 합의’, 모리(2014)는 ‘불완전’한 공동성명의 ‘허구

성’을 지적한다. 특히 모리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모리는 중국 문제에서 

나타나는 ‘이중의 허구’가 중일국교정상화의 불완전성을 가져왔다고 설명한

다(毛里和子 2014). 하나는 1952년 일화평화조약 체결이후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대만이 중국의 정통정부라고 보는 허구이다. 이것은 중국을 바라보는 일

본의 타자인식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허구는 중국이 일본을 바

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쟁의 책임을 일부의 군국주의자로 한정하

며 선량한 일반 일본인과의 우호를 위한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정당화한 

것이다(毛里和子 2014). 이중의 허구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정체성 인식 과정

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해석적 기술이 사용되어, 결과적으로는 ‘비인정으로의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은 중일 양국의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다중해석과 미뤄두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일공동성명의 적절성의 

논리로서 제시된 것이 평화공존 5원칙과 유엔헌장 그리고 포츠담 선언 등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제시하는 국제규범형의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평화공존 

5원칙은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

섭, 평등 및 호혜 또한 평화공존’을 내용으로 한다. 1955년 반둥회의와 1964

년 가네포 등을 통해 중국이 주장해오고 있는 규범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평화공존원칙은 반패권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 

중심의 세력형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유엔헌장은 일본이 유엔중심외교를 

지향해 온 것을 반영하고 있고,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한 직접적

인 언급 없이 대만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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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정투쟁은 1972년 국교정

상화로 일단락되었다. 여기에 중국과의 모든 전후처리를 매듭짓고자 했던 주

권투쟁의 과정에서 일본의 이익이 상호교차되면서 중국 인정문제는 중일국교

정상화의 우선순위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E. 소결

  VI장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VI-2와 같다. 1972년의 일본과 중화인민공화

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중국 인정문제였다. 중일공

동성명이 가진 전후처리의 성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정투쟁을 

위해 양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처리 문제는 1952년 일화평화조약과 중일

공동성명의 관계설정에 따라 새롭게 처리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전의 조약

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애매하게 조정되었다. 

  일본은 자신의 합리적 행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

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중해석과 미뤄두기를 통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외교

적 위선에 바탕을 둔 중일공동성명으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비정상적

인 관계를 종료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을 인정하였다. 중화민국의 권

리수용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을 권리 승인

의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권리확인의 인정은 가능하도록 조정하

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국론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수용이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시점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평화국가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정투쟁 속에서 교전국/비정상적 관계였던 이웃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시작으로 중일 우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나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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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 1972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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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 논문은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정부 인정문제를 

분석하였다. 전후와 냉전으로 중첩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인정정책이 변화하였는

가를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논점 중에서도 중국정부 

인정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중국정부 선택문제는 1972년까지 중일관계에서 가

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전후 중일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

인 논제이다. 중국 인정문제는 기존에 국제법에서 주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의 논의를 기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법률적 승인문제에 존재하는 정치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 승인 문제를 국가 간 인정문제로 접근하여 국제정치적 설명

을 시도하였다. 국가이익을 힘으로의 투쟁이 아닌 존중 획득을 위한 ‘인정투

쟁’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인정투쟁의 논의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문제의

식과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구성주의에서 중시하는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주목하여 중일관계에 적합한 분석틀을 고안하고 구체적

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후 중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분석틀을 제시

하였다. 전후 중일관계의 자아와 타자의 인식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에 주목

하고, 이러한 괴리에서 인정투쟁이 특히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패전국 자아와 국제사회에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가 강력한 인정투쟁의 동기가 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패전

국으로서의 존재존중의 비인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의 권리수용의 비인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립국 일본이라는 권리수용의 인정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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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었다. 1960년대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한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가치확인의 인정을 추구하였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일

본은 평화국가 일본으로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며 가치수용과 가치존중을 향

한 인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과 대만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중국 전

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중국’ 주장 사이

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3자로서 미국과 유엔과의 상호관계 속

에서 나타나는 외압과 기회의 괴리도 복잡하게 얽혀졌다. 일본은 자신의 인정

투쟁과 타자로서의 중국의 인정투쟁의 관계 속에서 중국을 인정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자아와 타자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자국 정

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외교정책 결정자 개인으로서의 인식과 집합

적 정체성으로 국가정체성 사이의 괴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기정당화’가 등장한다. 일본정부의 자기정당화가 바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이었다.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자기정당화 속에는 일

본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정부

의 중국 인식과 인정정책이 나타나게 된다.

  일본 외교정책결정자의 자기정당화 분석 결과, 국제규범형 자기정당화가 모

든 사례분석에서 중심이 되었다. 1950년대 초반,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과 

접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의 인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루지 못했고,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의 인정이 나타났다. 일본이 독립국가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 없었고, 중화민국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국제규범형 자기정당화가 지역협력형과 접목된 1960년대에는 일본은 중화인

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의 인정에서 나아가 도쿄올림픽의 참가 자격을 긍정

하는 권리확인의 인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의 아시아 대표로서의 경제선

진국으로서의 자기 인정 획득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의 확

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1970년 들어서면서 이념대립형이나 지역 협력형의 서술들이 약화되었고, 국

제규범형의 서술이 특히 부각되었다. 1971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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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도 인정하는 권리수용의 인정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 지위의 박탈을 막기 위해 

권리존중의 인정을 강조하였다. 두 정부 모두에 대한 권리수용을 전제하는 것

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경과적’ 

이중대표제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1972년에는 국제규범형 서술이 역사문화형 서술과 함께 등장하였다. 중일국

교정상화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권리수용 인정을 양자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었다. 중화민국에 대한 외교적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한 권리 유지를 보장받으며 권리확인의 인정으로 조정되었다. 

  1949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정책은 ‘하나의 중국’에 대

한 불인정정책을 의미한다. 일본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인정하려는 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중국’론을 부정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이 가진 민족국가형성, 국내정치 불간섭 등의 주

장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를 수용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나아갔다. 1972년 중일공동

성명으로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게 되었으나, 중화민국과 사

실상의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제한적 인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일본의 모순적 인

정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분화된 인정 개념이 유용

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의 이러한 하나의 중국 불인정정책을 ‘두 개의 중

국’ 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일본

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언제나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대로, 일본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수용하

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는 하였다. 일본이 하나의 중국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이 전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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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규범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

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을 민족국가 형성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특히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규범이었다. 그러나 동

시에 일본은 1952년 중화민국을 인정한 선택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일

본이 주권국가로서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정책은 중국에 대한 인정 여부 보다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권리수용을 부정하는 ‘하나의 중국의 불인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

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이 결국은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중국 인정에는 일본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면상에서는 국제규

범에 따른 조치라는 정당화가 모든 사례에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적 고려가 도덕적 표상으로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외교정책의 특징을 외교적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외교적 위선은 협력의 논리와 갈등의 논리의 양면성에서 발생하였다. 패전

국 일본은 보편성과 다자관계를 우선시하는 국제규범형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보편적 다자관계의 내용이 어떻

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

규범형이 이념대립형과 접목될지, 국제규범형이 지역협력형과 조합되는지, 국

제규범형이 역사규범형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특정 문제와 연계해서 설명할 것인가가 일본외교

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적 위선은 보다 구체적인 외교적 기술로 발현된다. 1952년 이전까지는 

가능한 선택을 피하고자 하는 미뤄두기 기술이 주로 사용되었고, 1952년 일화

평화조약 체결 시에는 중화민국을 전체 중국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다중

해석 기술을 사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

두를 인정하려는 정책이 쌓아가기 기술과 정치와 경제 영역의 의도적인 분리

를 시도하는 경계짓기 기술이 사용되었다. 1971년에는 한시적이면서도 우회하

는 미뤄두기 기술, 역중요사항지정과 같은 경계짓기, 보편성의 원칙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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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949-1952 1962-1964 1971 1972

일본의 

인정투쟁

권리수용의 

인정

가치확인의 

인정

가치수용의 

인정

가치존중의 

인정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이념대립형 

국제규범형  

지역협력형
국제규범형

국제규범형 

역사문화형

인정,

불/비

인정

하나의 

중국
존재수용 부정 권리수용 부정 권리수용

PRC 존재확인 권리확인 권리수용

ROC 권리수용 권리존중 권리확인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쌓아가기

경계짓기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다중해석,

미뤄두기

다중해석이 나타난다. 1972년 중화민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다중해석과 양국 

간 견해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미뤄두

기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 VII-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VII-1>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중일 인정단계

  일본은 여전히 전후 극복을 위해 인정투쟁 중이다. 일본은 ‘비정

상’(abnormal)국가에서 ‘정상’(normal)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여전히 전후 패전국 정체성에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투쟁

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지역인식은 아시아·태

평양(アジア太平洋)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를 포

함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본 분석대상의 

시기 일본의 ‘평화국가’ 정체성은 일본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스스로 자리매

김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비정상’과 

‘평화국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이 변화하면서 재군비화라는 행동의 자

기정당화로 제시되고 있다(Hagström 2015). 

  전후 70년 간의 중일관계를 살펴본다면, 중일 간 인정투쟁은 치열하게 전개

되었지만, 상호인정은 제한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어 가치존중의 인정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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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되지 못했다. 영토갈등이나 역사인식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양국 간 비인

정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전후 중일관계를 둘러싼 갈등 쟁점에는 여전히 

외교적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후 처리문

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정정책 평가와 인정 심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정투쟁 패러다임이 전후 중일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의 발언과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인정 부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 자신의 인정투쟁에 주목하였다. 향후 중국의 인정투

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일관계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도

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일관계 외에도 북일관계, 양안관계 등 동아시

아 국제관계 속에서 상호인정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의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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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제관계 중국 중일관계 일본

1949
10.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2.7 중화민국 대만 이전
8.1 중일무역촉진의원연맹 발족

1950
6.25 한국전쟁발발

1.6 영국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2.14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조

인

8.1 맥아더 대만해협유지 성명

10.25 중화인민공화국 한국전쟁 참

여

1951

2.1 유엔, 중화인민공

화국을 침략국으로 인

정

9.4~9.8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최

9.8 강화조약에 일본

포함 49개국서명 

(52.4.28 발효)

9.8 일미안전보장조약 조인

12.24 요시다시게루 수상이 덜레스 

국무성고문에 서한발송(요시다서

한)

1952
4월 모스크바 국제경

제회의 개최

4.24 일대통상협정 연장

4.28 일화평화조약조인(8.5발효)

1.16 요시다서한 공표

4월 일본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직

<부록 1> 중일관계 기본 연표 (1949-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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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친콤 설치

11.1 미국, 최초 수소

폭탄실험

6.1 제1차 일중민간무역협정조인 11.14 일본이 코콤 가입

1953

7.27 한국전쟁 휴전협

정조인

8.8 소련, 수소폭탄보

유 발표

10.29 제2차 일중민간무역협정조인

1954
9.3 1차 대만해협위기

12.2 미화상호방위조약조인

9.22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결성

12.10 하토야마이치로 내각성립

1955

4.18~4.24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12.13 소련, 일본의 유

엔가입 거부권

3.15 일화항공협정조인

3.29 제3차 일중민간무역협정교섭(5.4조인)

4.22 일화신통상협정조인

11.15 자유민주당 결성(보수합동)

1956

4.15 대만친선사절단 일본방문

5.29 일화무역협정 조인

여름, 중국이 1000명 이상의 일본인전범 

석방, 송환

10.19. 일소공동선언 조인(12.12 발

효)

12.18. 일본 유엔가입

12.23 이시바시탄잔 내각 성립

1957
10.4 소련, 인공위성 

발사성공
9.20~10.9 중국 8기확대3중전회개최

3.12 일화협력위원회 설립

6.2-6.4 기시수상 대만방문, 장제스와 회담 2.25 기시노부스케 내각성립

1958
5.5~5.23 중국공산당 제8회 전국대표

대회(당대회) 제2회 회기개최, 대약

3.5 제4차 일중민간무역협정 조인

3.14 중화민국이 일화통상회담중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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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책 결정.

8.23 제2차 대만해협위기

4.9 대만, 대일통상금지 해제

5.2 나가사키국기사건 발생

5.21 일화무역 취결 조인

1959
9.25 미소 정상 캠프

데이비스 회담

6.20 소련이 중소국방신기술 협정 

파기 통고

3.3 중화민국, 일본에 대중무역 비난

12.27 요시다 대만방문

9월 이시바시탄잔 전수상이 방중하여 저우

언라이 총리와 회담

1960

5.20 장제스 제3기 총통 취임

6.18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만 방문

7.16,소련, 중국에서 전문가귀환통고

2.28 일본, 대만청년사 결사.

3.28 일화무역회담개시

8.27 저우언라이 총리가 일중 ‘무역3원

칙’ 

1.19 신일미안전보장조약 조인

7.19 이케다하야토 내각 성립

1961

4.12 소련, 유인우주선 

지구일주 성공

12.16 유엔, 중국대표

권문제 중요사항 가결

10.19 제22회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후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를 비판

6.23 일화무역신협정 조인

8.1~8.2 기시전수상 대만방문, 장제스 회담

1962
10.22~10.28 쿠바 미

사일 위기

1.11~2.7 중국공산당 중앙광대공작회

의 개최, 류샤오치 국가주석이 대약

진정책 비판, 마오쩌둥도 자기비판

10.20. 중인 국경무력충돌

9.19 마츠무라켄조 의원이 방중, 저우언라

이와 회담. 오카자키구상에 합의

10.9 장제스, 일본의 대중무역정책 비난

11.9 랴오청즈와 다카자키 다쓰노스케가 

일중종합무역에관한각서에 조인(LT무역개

시)

11.17 대만, 대일차관교섭 중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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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8.5 부분적 핵실험금

지조약(PTBT) 조인

11.22 케네디 암살

9.6 장칭궈 방미, 케네디와 회담

10.7 주홍경사건

8.23 일본, 대중 플랜트 연불수출 각의결정

9.21 대만, 대중 비닐론플랜트 수출 연불인

허에 항의, 대사소환.

12.30 중화민국, 주홍경사건 항의, 주일대

사 소환

1964

8.2 북베트남이 미주

둔함을 어뢰공격(통킹

만사건)

1.27 프랑스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교

정상화

2.10 중화민국 프랑스와 단교

10.16 중국이 원폭실험 성공

1.10 중화민국, 일본제품 신규 정부매입 일

시정지

2.23~2.27 요시다시게루 전수상과 장제스 

3회회담

4.4 요시다가 ‘중공대책요강안’에 동의

하는 서한을 송부(제2차 요시다서한 1964

년)

5.7 요시다가 ‘요시다서한 송부

7.3~7.5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 대만방문

7.15 중화민국 대일 매입정지조치 해제

7.19 일본공산당이 소련공산당과 

결정적 대립

10.10 올림픽 도쿄대회 개최(~24일)

11.9 사토에이사쿠 내각 성립

1965

2.7 미국이 북폭 개시

3.7 미, 남베트남 다낭

에 상륙

4.26 일화엔차관교섭이 타결, 협정체결

1966

5월, 문화대혁명 시작

5.20 장제스 제4기 총통 취임

8.1~8.12 중공 8기 11전회개최

10.27 중공, 핵미사일 발사실험 성공

3월, 일본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관계 단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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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7.1 EC 발족

8.8 아세안 결성
6.17 중국 수소폭탄 실험 성공

9.7~9.9 사토수상 대만 방문, 장제스와 회

담.

11.27~12.2 장칭궈 국방부장 방일

10.20 요시다 수상 서거

11.12 사토에이사쿠 수상 방미, 존

슨대통령과 정상회담

11.15 일미공동성명 발표(2-3년내 

오키나와 반환, 1년 이내 오가사하

라 제도 반환 합의)

1968

6.12 핵확산방지조약

(NPT) 채택, 조인(7.1)

가을, 유엔 아시아극

동경제위원회(ECAFE)

가 동중국해 해역에서 

대규모 석유, 천연가

스전매장의 가능성 발

표

2.8 LT무역연장교섭 개시

3.6 일중 관서무역으로 개칭 4.5 미일 오가사하라 제도 반환협

정 조인

1969

7.20 미국 아폴로 달 

착륙

7.25 닉슨독트린

3.2 전바오다오(다만스키섬)에서 중

소무력충돌

4.1~4.24 중국공산당 제9회 당대회 

미제국주의 타도 명기 당규약 채택

7.8 고르진스키섬에서 중소무력충돌

8.13 중앙아시아에서 중소무력충돌

9.23 중공 지하 핵실험성공

11.17~11.21 사토수상 방미, 닉슨대

통령과 정상회담

11.21 일미공동성명발표(일미안보조

약 유지, 한국조항, 대만조항 강조)

1970 10.13 캐나다, 중국과 국교수립, 중 4.19 관서무역방중대표단(마츠무라겐조단



- 184 -

화민국과 단교

11.16 이탈리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수립, 중화민국과 단교

장)으로 저우언라이 총리가 저우4조건 제

시

7.6~7.8 제15회 일화협력위원회 개최, 저우

4조건 비난

8.10 아이치외상, 중화민국의 미국 석유회

사에 센카쿠제도 석유조사허가에 항의

12.9 일중국교회복촉진의원연맹발족 

1971

8.15 닉슨대통령이 금

달러 교환정지, 10%의 

수입과징금 발표(제2

차 닉슨쇼크)

4.7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

가한 미국탁구팀이 중국에 초청. 미

중 핑퐁외교.

7.9~7.11 키신저 미대통령보좌관 극

비방중

7.15 닉슨대통령이 키신저 방중과 

자신의 방중예정 발표.(1차 닉슨쇼

크)

10.25 중국 유엔가맹결정, 국부는 유

엔탈퇴 성명

10.31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대표권 

획득

7.25 일화협력위원회 제1회 상임위원회 도

쿄 개최

8,9 일화 제2차차관공여문서 교환

12.20 제1회 일화중국대륙문제연구토론회 

개최

12.30 중국이 외교부성명으로 센카쿠 제도

의 영유권 주장

6.17 오키나와 반환협정 조인

11.24 일본이 비핵3원칙을 국회결

의

1972
2.21~2.27 닉슨대통령 방중

2.27 미중공동성명(상해커뮤니케)발

5.9 중화민국, 센카쿠제도 일본반환에 항의

성명

5.15 오키나와 시정권이 일본에 반

환(오키나와현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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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장제스, 제5기 총통 취임

6.1 장칭궈, 행정원장 취임.

6.23 중화민국, 일본수출입은행과 엔차관조

인

7.27 다케이리 요시카츠 공명당위원장 방

중, 저우언라이와 회담

9.17-9.19 시이나 특사 대만방문

9.25 다나카가쿠에이 수상 방중

9.29 일중공동성명 조인

9.29 오히라외상이 일화평화조약은 존속의 

의의를 잃어 종료한다고 표명

9.29 대만이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선언

10.29 일중관서무역협정 조인

11.21 일중경제협회설립

12.1. 타이베이에서 일본의 교류협회, 도쿄

에 대만 아동(亞東)관계협회설립

7.7 다나카가쿠에이 내각 성립

* 출처: 分良成 外 2013, 262-265; 川島真 外 2009, 17-19 참조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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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총회 회기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결의안 A/RES/2025 A/RES/2159 A/RES/2271 A/RES/2389 A/RES/2500 A/RES/2642 A/RES/2758

다수의견 Ｙ (47.9%) Ｙ (54.5%) Ｙ (56.6%) Ｙ (57.9%) Ｙ (56.3%) Ｙ (52.2%) Ｙ (58.0%)
China Y Y Y Y Y Y -
미국 Y Y Y Y Y Y N
일본 Y Y Y Y Y Y N
소련 N N N N N N Y

프랑스 N N N N N N Y
영국 Y Y Y Y Y Y Y

캐나다 Y Y Y Y Y Y Y
이탈리아 Y Y Y Y Y Y Y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관련 자료

 

<부록 2-1> 주요국의 중국대표권 문제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 결과(1965-1971)

* The United Nations 2013;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66-1972년 참조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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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미국,일본

안
47.9 41.9 54.5 39.7 56.6 39.3 57.9 37.3 56.3 38.1 52.0 40.9 42 45

알바니아안 40.2 40.2 38,0 47.1 36.9 47.5 34.9 46.0 38.1 44.4 40.2 38.6 58.0 26.7

<부록 2-2> 미국, 일본제안 결의안과 알바니아제안 결의안의 투표 결과 비교(1965-1971) (단위:%)

* The United Nations 2013;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66-1972년 참조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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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1970년~1971년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투표 행위 유형

* 자료: The United Nations  ‘Voting Results’ 참고 필자 작성.

1. 그룹1(Pro-Pro): 

AFGHANISTAN, ALBANIA, ALGERIA, BULGARIA, BURMA, BURUNDI, BYELORUSSIAN SSR, 

CEYLON, CHILE, CONGO (BRAZZAVILLE), CUBA, CZECHOSLOVAKIA, DENMARK, 

EQUATORIAL GUINEA, ETHIOPIA, FINLAND, FRANCE, GHANA, GUINEA, HUNGARY, INDIA, 

IRAQ, KENYA, KUWAIT, LIBYAN ARAB REPUBLIC, MALAYSIA, MALI, MAURITANIA, 

MONGOLIA, MOROCCO, NEPAL, NIGERIA, NORWAY, PAKISTAN, PERU, POLAND, ROMANIA, 

SINGAPORE, SOMALIA, SUDAN, SWEDEN, SYRIAN ARAB REPUBLIC, TUNISIA, UGANDA, 

UKRAINIAN SSR,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SSR, YEMEN, DEMOCRATIC YEMEN, 

YUGOSLAVIA, ZAMBIA

2. 그룹2(Anti-Anti) : AUSTRALIA, BOLIVIA, BRAZIL,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LEOPOLDVILLE), COSTA RICA, DAHOMEY,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ABON, 

GAMBIA, GUATEMALA, HAITI, HONDURAS, IVORY COAST, JAPAN,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TA, NEW ZEALAND, NICARAGUA, NIGER, PARAGUAY, 

PHILIPPINES, SAUDI ARABIA, SOUTH AFRICA, SWAZILAND, UNITED STATES, UPPER VOLTA, 

URUGUAY, VENEZUELA

3. 그룹3(Anti-Pro) : AUSTRIA, BELGIUM, BOTSWANA, CANADA, ECUADOR, ICELAND, IRAN, 

IRELAND, ISRAEL, ITALY, LAOS, MEXICO, NETHERLANDS, RWANDA, SENEGAL, SIERRA 

LEONE, TOGO, TURKEY, UNITED KINGDOM

4. 그룹4(Anti-Abstention) : ARGENTINA, CYPRUS, COLOMBIA, FIJI, GREECE, JAMAICA, 

JORDAN, LEBANON, LUXEMBOURG, PANAMA, SPAI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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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국가 외교관계수립일

1 유럽 소련 　　1949.10.02

2 유럽 불가리아 　　1949.10.04

3 유럽 루마니아 　　1949.10.05

4 아시아 북한 　　1949.10.06

5 유럽 체코 　　1949.10.06

6 유럽 헝가리 　　1949.10.06

7 유럽 슬로바키아 　　1949.10.06

8 유럽 폴란드 　　1949.10.07

9 아시아 몽골 　　1949.10.16

10 유럽 알바니아 　　1949.11.23

11 아시아 남베트남 　　1950.01.18

12 아시아 인도 　　1950.04.01

13 아시아 인도네시아 　　1950.04.13

14 유럽 스웨덴 　　1950.05.09

15 유럽 덴마크 　　1950.05.11

16 아시아 버마(미얀마) 　　1950.06.08

17 유럽 리히텐슈타인 　　1950.09.14

18 유럽 스위스 　　1950.09.14

19 유럽 핀란드 　　1950.10.28

20 아시아 파키스탄 　　1951.05.21

21 유럽 노르웨이 　　1954.10.05

22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1955.01.20

23 아시아 네팔 　　1955.08.01

24 아프리카 이집트 　　1956.05.30

25 아시아 시리아 　　1956.08.01

26 아시아 예멘 　　1956.09.24

27 아시아 스리랑카 　　1957.02.07

28 아시아 캄보디아 　　1958.07.19

29 아시아 이라크 　　1958.08.25

30 아프리카 모로코 　　1958.11.01

31 아프리카 알제리 　　1958.12.20

32 아프리카 수단 　　1959.02.04

<부록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외교관계 수립현황

 <부록 3-1> 중화인민공화국 인정 국가 및 정부 목록(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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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프리카 기니 　　1959.10.04

34 아프리카 가나 　　1960.07.05

35 아메리카 쿠바 　　1960.09.28

36 아프리카 말리 　　1960.10.25

37 아프리카 소말리아 　　1960.12.14

38 아프리카 콩고(Leopoldville) 　　1961.02.20

39 아시아 라오스 　　1961.04.25

40 아프리카 우간다 　　1962.10.18

41 아프리카 케냐 　　1963.12.14

42 아프리카 부룬디 　　1963.12.21

43 아프리카 튀닞 　　1964.01.10

44 유럽 프랑스 　　1964.01.27

45 아프리카 콩고(Brazzaville) 　　1964.02.22

46 아프리카 탄자니아 　　1964.04.26

47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1964.09.29

48 아프리카 잠비아 　　1964.10.29

49 아프리카 베냉 　　1964.11.12

50 아프리카 모리타니 　　1965.07.19

51 아메리카 캐나다 　　1970.10.13

52 아프리카 적도기니 　　1970.10.15

53 유럽 이탈리아 　　1970.11.06

5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970.11.24

55 아메리카 칠레 　　1970.12.15

56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971.02.10

57 아시아 쿠웨이트 　　1971.03.22

58 아프리카 카메룬 　　1971.03.26

59 유럽 산마리노 　　1971.05.06

60 유럽 오스트리아 　　1971.05.28

61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1971.07.29

62 아시아 터키 　　1971.08.04

63 아시아 이란 　　1971.08.16

64 유럽 벨기에 　　1971.10.25

65 아메리카 페루 　　1971.11.02

66 아시아 레바논 　　1971.11.09

67 아프리카 르완다 　　1971.11.12

68 아프리카 세네갈 　　197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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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럽 아이슬란드 　　1971.12.08

70 유럽 키프로스 　　1971.12.14

71 유럽 몰타 　　1972.01.31

72 아메리카 멕시코 　　1972.02.14

73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1972.02.19

74 유럽 영국 　　1972.03.13

75 아프리카 모리셔스 　　1972.04.15

76 유럽 네덜란드 　　1972.05.18

77 유럽 그리스 　　1972.06.05

78 아메리카 가이아나 　　1972.06.27

79 아프리카 토고 　　1972.09.19

80 아시아 일본 　　1972.09.29

81 유럽 독일 　　1972.10.11

82 아시아 몰디브 　　1972.10.14

83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1972.11.06

84 유럽 룩셈부르크 　　1972.11.16

85 아메리카 자메이카 　　1972.11.21

86 아프리카 차드 　　1972.11.28

87 오세아니아 호주 　　1972.12.21

88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972.12.22

89 유럽 스페인 　　1973.03.09

90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1974.03.15

91 아프리카 가봉 　　1974.04.20

92 아시아 말레이시아 　　1974.05.31

93 아메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1974.06.20

94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1974.06.28

95 아프리카 니제르 　　1974.07.20

96 아메리카 브라질 　　1974.08.15

97 아프리카 보츠와나 　　1975.01.06

98 아시아 필리핀 　　1975.06.09

99 아프리카 모잠비크 　　1975.06.25

100 아시아 태국 　　1975.07.01

101 아시아 방글라데시 　　1975.10.04

102 오세아니아 피지 　　1975.11.05

103 오세아니아 사모아 　　1975.11.06

104 아프리카 코모로 　　197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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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1976.04.25

106 아메리카 수리남 　　1976.05.28

107 아프리카 세이셸 　　1976.06.30

108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1976.10.12

109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1977.02.17

110 아시아 요르단 　　1977.04.07

111 아메리카 바베이도스 　　1977.05.30

112 아시아 오만 　　1978.05.25

113 아프리카 리비아 　　1978.08.09

114 아메리카 미국 　　1979.01.01

115 아프리카 지부티 　　1979.01.08

116 유럽 포르투갈 　　1979.02.08

117 유럽 아일랜드 　　1979.06.22

118 아메리카 에콰도르 　　1980.01.02

119 아메리카 콜롬비아 　　1980.02.07

120 아프리카 짐바브웨 　　1980.04.18

121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1982.03.26

122 아메리카 앤티가 바부다 　　1983.01.01

123 아프리카 앙골라 　　1983.01.12

124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1983.03.02

125 아프리카 레소토 　　1983.04.30

126 아시아 아랍에미리트 　　1984.11.01

127 아메리카 볼리비아 　　1985.07.09

128 아메리카 그레나다 　　1985.10.01

129 아메리카 우루과이 　　1988.02.03

130 아시아 카타르 　　1988.07.09

131 아시아 팔레스타인 　　1988.11.20

132 아시아 바레인 　　1989.04.18

133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1989.09.11

134 아프리카 나미비아 　　1990.03.22

135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1990.07.21

136 아시아 싱가포르 　　1990.10.03

137 유럽 에스토니아 　　1991.09.11

138 유럽 라트비아 　　1991.09.12

139 유럽 리투아니아 　　1991.09.14

140 아시아 브루나이 　　199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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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1992.01.02

142 아시아 카자흐스탄 　　1992.01.03

143 아시아 타지키스탄 　　1992.01.04

144 유럽 우크라이나 　　1992.01.04

145 아시아 키르기스스탄 　　1992.01.05

146 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1992.01.06

147 유럽 벨라루스 　　1992.01.20

148 아시아 이스라엘 　　1992.01.24

149 유럽 모르도바 　　1992.01.30

150 아시아 아제르바이잔 　　1992.04.02

151 아시아 아르메니아 　　1992.04.06

152 유럽 세르비아 　　1992.04.28

153 유럽 슬로베니아 　　1992.05.12

154 유럽 크로아티아 　　1992.05.13

155 아시아 그루지야 　　1992.06.09

156 아시아 한국 　　1992.08.24

157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1993.05.24

158 유럽 마케도니아 　　1993.10.12

159 유럽 안도라 　　1994.06.29

160 유럽 모나코 　　1995.01.16

161 유럽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5.04.03

162 아메리카 바하마 　　1997.05.23

163 오세아니아 쿡  제도 　　1997.07.25

164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998.01.01

165 오세아니아 통가 　　1998.11.02

166 아시아 동티모르 　　2002.05.20

167 아메리카 도미니카 　　2004.03.23

168 유럽 몬테네그로 　　2006.07.06

169 아메리카 코스타리카 　　2007.06.01

170 오세아니아 니우에 　　2007.12.12

171 아프리카 말라위 　　2007.12.28

172 아프리카 남수단 　　2011.07.09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 194 -

동아시아 및

 태평양

(6개국)

키리바시
나우루어

솔로몬제도
마샬 군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
투발루

아프리카

(3개국)

부르키나 파소

상투 메 프린시 페 민주 공화국

스와질란드

유럽 (1개국) 교황청

아메리카대륙

(12개국)

벨리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부록 3-2> 중화민국 승인 22개 국가(지역별)

* 출처: 中華民國外交部 
http://www.mofa.gov.tw/AlliesIndex.aspx?n=0757912EB2F1C601&sms=26470E539B6FA395 (검색일: 

201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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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ggle for Recognition in the Sino-Japanese 

Relations: 

Japan's Foreign Policy toward China's One China Policy 

(1949-1972)

Oh, Seung-H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ains Japan’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in terms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t focuses on the politics of recognition on the level of 

Sino-Japanese relations. The research analyzes Japan’s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the recognizing of the China policy with four case stud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1949, the 

issue of “Recognizing China” has been problematic due to the claim to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government by both the PRC and the Republic of China 

(ROC). Both governments required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 only one 

government as the Chinese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o-called “One China 

Principle.” However, Japan tried to recognize both governments based on the 

diverse interpretations of the One China principle. This research focuses on 

Japan’s original ideas on the recognition policy and its variation from 1949,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to 1972 Sino-Japanese normalization.

  Japan’s policy on recognizing China seemed inconstant and ambiguous. To make 

it clear, this research specifies the concept of recognition based on the theories of 

recognition of Hegel, Mead and Honneth. Then, it draws on an analytic framework 

with the concepts of “struggle for recognition,” “self-justification” and 

“diplomatic hypocrisy.” Self-justification is analyzed with four classifie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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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sting on international morality (IM), Cold War ideology (CI), regional cooperation 

(RC), and history and culture (HC). And diplomatic hypocrisy came from the concept 

of organized hypocrisy by Stephen Krasner, and it is elaborated with four techniques

―shelving, layering, demarcation, and iridescence. 

  There are four case studies applying the research frameworks to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first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was faced with the issue of 

determining one Chinese government to sign the San Francisco treaty in 1951. The 

second case is about the participation of PRC in the 1964 Tokyo Olympics. The third 

case deals with Japan’s position on the PRC’s entry into the UN in 1971. And the 

fourth case is Japan’s recognizing China in the 1972 Sino-Japanese normalization.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Japan’s recognition of China could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its struggle for recognition, from a defeated nation to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Japan’s self-identification led to the policy of 

recognizing China. 

  Japan acknowledged PRC’s existence in 1949 and PRC’s rights in 1962. And 

Japan accepted PRC’s lawful rights from 1971. On the other hand, Japan accepted 

ROC’s lawful rights with the Japan-ROC peace treaty in 1952, respected ROC’s 

rights in 1971, and then tried to preserve its rights in 1972. 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Japan acknowledged the One China Principle, but it tried not to accept 

the principle. But Japan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One China Principle with the Sino-Japanese Joint Communique in 1972. 

  In terms of the self-justification, the IM type had been fundamental in every case 

study. IM was combined with CI (1952), RC (1964) and HC (1972), and led to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policy. And IM-centered self-justification reflects Japan’s 

diplomatic hypocrisy. Finally, this research reveals that diplomatic hypocrisy has 

played ambivalent roles―as a facilitator and an obstacle―in Sino-Japanes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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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논문작성지원금 연구비에 의하

여 수행되었음.


	I.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B. 분석대상과 기존연구 검토
	C.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II. 주요 개념과 연구의 분석틀
	A. 인정투쟁
	B.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투쟁
	C.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D. 본 연구의 분석 틀

	III. 사례 1: 샌프란시스코, 1951-1952
	A. 문제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의 어느 정부를 초청할 것인가?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이념대립형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승인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E. 소결

	IV. 사례 2: 도쿄, 1962-1964
	A. 문제제기: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할 수 있을까?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지역협력형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
	D. 외교적 위선: 쌓아가기, 경계짓기
	E. 소결

	V. 사례 3: 뉴욕, 1970-1971
	A. 문제제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 중화민국 권리존중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E. 소결

	VI. 사례 4: 베이징, 1972
	A. 문제제기: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역사문화형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 권리확인
	D. 외교적 위선: 다중해석, 미뤄두기
	E. 소결

	VII.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중일관계 기본 연표 (1949-1972)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관련 자료
	부록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외교관계 수립현황
	Abstract


<startpage>10
I. 서 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B. 분석대상과 기존연구 검토 2
 C.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1
II. 주요 개념과 연구의 분석틀 13
 A. 인정투쟁 13
 B.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투쟁 23
 C.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28
 D. 본 연구의 분석 틀 39
III. 사례 1: 샌프란시스코, 1951-1952 42
 A. 문제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의 어느 정부를 초청할 것인가? 42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이념대립형 46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승인 56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61
 E. 소결 65
IV. 사례 2: 도쿄, 1962-1964 67
 A. 문제제기: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할 수 있을까? 68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지역협력형 75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 88
 D. 외교적 위선: 쌓아가기, 경계짓기 93
 E. 소결 95
V. 사례 3: 뉴욕, 1970-1971 97
 A. 문제제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98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103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 중화민국 권리존중 116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118
 E. 소결 121
VI. 사례 4: 베이징, 1972 123
 A. 문제제기: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 123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역사문화형 125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 권리확인 135
 D. 외교적 위선: 다중해석, 미뤄두기 145
 E. 소결 148
VII. 결론 150
참 고 문 헌 156
부록 1. 중일관계 기본 연표 (1949-1972) 179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관련 자료 186
부록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외교관계 수립현황 189
Abstract 195
</body>

